
연구보고서 2002-13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황 덕 순

이바르 뢰드멜

히더 트릭키



목  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2장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서구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4

제1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확산 과정··························5

1.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5

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등장 및 확산·········································6

제2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규범적 근거·································11

제3절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쟁점들·················15

1. 공급 측면이 중요한가, 수요 측면이 중요한가? ····················16

2. 취업이 빈곤 탈출로 이어지는가? ···········································18

3. 취업우선전략인가, 인적자원 투자전략인가? ··························21

제4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론··········································22

제3장 유럽과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비교 ······················26

제1절　서 론················································································26

제2절　‘근로연계 복지’의 정의···················································28

1. 근로연계 복지와 강제성··························································33

2. 근로연계 복지와 근로우선주의···············································34

3. 공공부조의 일부로서의 근로연계 복지 ································35



제3절　각국의 근로연계 복지 비교 - 프로그램, 이념, 대상,

        수단, 운 체계·································································36

1. 각국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36

2. 목적과 이데올로기···································································38

3. 목표집단····················································································45

4. 운 체계(Administrative framework) ····································52

5. 이질성의 조정··········································································56

제4절　근로연계 복지의 유형화·················································62

1.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62

2. 다른 프로그램들간의 구분······················································66

3. 근로연계 복지 유형화의 전망·················································66

제4장 근로연계 복지와 복지국가의 변화 ·······························68

제1절　‘더 많이’ 혹은 ‘더 적게’를 향한 변화? ·························· 69

1. 근로연계 복지와 공공부조 계약의 변화 방향·······················69

2. 각국의 전략과 결과·································································71

3. 소 결 ·························································································78

제2절　근로연계 복지 도입이 공공부조의 수렴으로

        이어지는가? ·····································································79

1. 수렴의 지표··············································································79

2. 국가간 확산에 의한 수렴························································80

3. 프로그램의 효과에 따른 수렴 ···············································85

제3절　소 결················································································88

제5장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 91

제1절　미국의 사회안전망 및 공공부조의 특징 ·······················92

제2절　1996년 복지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94

1. PRWORA의 법제화 과정························································94



2. PRWORA의 주요 내용···························································97

제3절　사례관리의 도입 및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강화··· 105

제4절　복지개혁의 진행 경과 및 평가····································· 109

1. 수급자수의 감소·····································································109

2. 복지개혁의 목표：수급자수 감소인가, 빈곤 퇴치인가? ····· 112

3. 복지개혁의 미래·····································································116

제5절　소 결··············································································119

제6장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 121

제1절　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122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의의······ 127

제3절　자활사업 추진실적 평가················································130

1. 자활대상자 규모·····································································130

2. 자활사업 수행실적 펑가························································134

제4절　소 결: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141

1. 자활사업의 지향·····································································141

2. 자활대상자의 성격과 전략····················································144

3. 근로의욕 유지 및 자활․자립 촉진······································146

4. 자활대상자 관리체계 개선방안·············································149

참고문헌 ··················································································154

<부록 1> 미국의 PRWORA와 과거 제도의 비교 ················ 169

<부록 2> 주별 TANF 조항 비교 ··········································173



표 목 차

<표 2-1> 공공부조가 GDP, 사회보호,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추이 ··········································································10

<표 3-1> 근로연계 복지의 목표와 이데올로기적 근거····························40

<표 3-2> 목표집단··················································································46

<표 3-3> 운 체계의 중앙집중도····························································53

<표 3-4> 각국에서 제공되는 조치들의 종류···········································58

<표 5-1> 공공부조가 GDP, 사회보호,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추이 ··········································································92

<표 6-1> 직업훈련 및 생업자금 융자실적(1981∼99) ·····························126

<표 6-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프로그램 규모 및 사업내용(2001년도) ··135

<표 6-3>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현황(2001년 10월 말) ····················135

<표 6-4> 취업대상자 자활사업 추진실적(2001년 10월 말) ····················137

<표 6-5> 조건부 수급자 유형분류 기준················································150



그림 목차

[그림 3-1] 목표와 운 체계···································································63

[그림 3-2] 전략과 운 체계···································································64

[그림 3-3] 제재정책과 운 체계····························································65

[그림 5-1] 경제성장률과 빈곤율, AFDC/TANF 수급자 비율···········110

[그림 6-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분류(2001년 10월 말, 

          근로능력 및 자활사업 참여 기준) ·····································131



책머리에 부쳐

지난 2000년부터 생산적 복지정책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인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

받게 되었다.

시야를 돌려서 세계적인 복지국가 개혁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은 서구에서 공공부조 개혁의 일환으로 확산되어 온 근로연계 복지정책

(workfare)과 매우 유사하다.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

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으며, 유럽에서도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정책 대

상 및 제도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근로와 공공부조를 연계하는 복지정책

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적으로도 1980년대 초반부터 자활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국가의 부담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공부조 발전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경우 아직 여러 측면에서 본 궤도에 올라 정착단

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자수도 적고, 자활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수급에 수반되는 강제성과 관련된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시행 과정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 

부족,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이 생산적 복지의 핵심적인 정책이라

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자활사업의 의의나 실행방법, 프

로그램,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뿐만 아니

라 시민사회도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흐름을 비

교연구하고, 한국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을 발전시키

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서

구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등장과 확산 과정,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제2장). 이어서 유럽과 미국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후 이를 통해 근로연계 복지정

책의 유형화를 시도하 고(제3장), 비교연구에 기초해서 근로연계 복지

정책이 복지국가에 미친 효과를 거시적으로 평가하 다(제4장). 또한, 근

로연계 복지정책이 가장 먼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급진적으로 

시행된 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제5장), 한국에서의 공공부

조 및 자활사업의 발전 과정과 자활사업의 시행 과정에 대한 평가에 기

초해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 다

(제6장). 특히 제3장과 제4장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공공부조 및 근로연

계 복지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Ivar Lødemel 

및 국의 Heather Trickey에 의해 수행되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한

국노동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본 보고서를 집

필한 연구진뿐만 아니라, 출판 과정에서 많은 애를 쓴 출판실의 박찬  

전문위원 및 정철 책임연구원, 염덕주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한국의 생산적 복지정책과 자활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02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원 덕



요 약  i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흐름을 비교연

구하고, 한국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을 발전시키

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을 정리하고, 서구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등장과 확산 과정,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관련

된 주요 쟁점,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시

키는 정책’으로 근로연계 복지(workfare)를 정의하고, 근로연계 복

지정책도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 다. 

1990년대 이후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유럽

을 포함한 발전된 복지국가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다. 그러나 미국와 유럽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확산된 배경 및 

대상, 전략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현재와 같은 의미의 근로연

계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확

산 및 급여보다는 노동시장 참여를 중시하는 미국 복지국가의 전통, 

기존의 복지제도가 복지 수급자의 자활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정

서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확산된 

것은 고실업에 따른 실업부조 지출 및 수급자 증가,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의 확산, 미국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확대 등에 의해서 

향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OECD나 EU같은 국제

기구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OECD가 “The OECD Jobs 

Study” 및 연례보고서인 “Employment Outlook” 등을 통해서 노동

시장 유연화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산에 기여하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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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경우 회원국 내에서 사회정책이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데 기여하 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

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정의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의무(obligation)’로서 근로관련 활동에 대

한 참여가 규정된다는 점이다. 강제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은 이들

은, 첫번째,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desert)이 있는 수급자 선별, 두

번째, 수급자의 자존감(self-respect) 제고, 세번째, 수급자의 사회적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 강화, 네번째, 민주적 시민권

(democratic citizenship)의 확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와 두번째가 개인적인 차원과 관련된다면, 세번째와 네번째는 개

인과 사회와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제기된다. 첫번째와 세번째는 

수급자들에게 지워지는 부담이나 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두

번째와 세번째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통해 수급자들에게 기존의 복

지제도하에서보다 더 나은 삶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제기한다. 첫번째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강조

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측면과 이에 대비해서 수요 측면을 중시

하는 입장 사이의 차이이다. 두번째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과연 

복지 수혜자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다. 세번째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접 취업을 강조하는 정책(work 

first policy)과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의 문제이다.

미국 및 유럽에서 근로연계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등장하고 확산

되는 과정,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 근로연계 복

지정책의 주요 수단들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서구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이념 및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유럽형과 미국형

의 두 가지, 거시적인 제도적 배경을 중시할 경우에는 복지국가의 



요 약  iii

유형론에 따라 셋 혹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러한 

이념과 복지국가의 유형, 실제 실행 과정이 맞물리면서 각국별로 여

러 가지 변이를 낳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의 6개 국과 미국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제3

장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은 유럽의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

드, 노르웨이, 국과 미국 등이다. 이 장에서 근로연계 복지는 일련

의 특별한 ‘목적’들로부터 비롯되는 정책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이념

형적인 정책 ‘형태’로서, “사람들에게 공공부조 수혜의 대가로 근로

를 요구하는 프로그램(programmes), 혹은 조치들(schemes)”로 정

의된다.

유럽 및 미국에 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덴마크의 활성화조치, 

네덜란드의 JEA와 국의 ‘청년층을 위한 뉴딜(New Deal)’ 등을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국가의 프로그램들을 범주화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독일의 프로그램이 보편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과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노르웨

이의 프로그램은 탈집중화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프랑스와 미국의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이념적 

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반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다. 미국에서는 수급자를 통합하기보다는 수급 자체를 제한하며, 인

적자원 개발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더 우선하고, 단기간의 

해결책과 강력한 제재 규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명백히 미국

의 사회복지정책이 개인 중심의 이념에 강하게 기초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와는 정반대로, 프랑스의 사회정책 설계자들이 가지고 있

는 공화주의적 이념의 결과인 프랑스의 통합정책은 실업의 원인을 

구조적인 데에 있다고 인식하고 미취업 문제의 해결에서 사회적 책

임을 강조하는 방식을 대표한다. 원칙적으로, 제재는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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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비교연구에 기초해서 근로연계 복지정

책이 복지국가에 미친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 다. 평가의 초점

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이전보다 수급자에

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적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가이다. 두번째는 공공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근로연계 복

지의 도입에 따라 각국의 공공부조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

는가이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일률적으로 수급자에게 더 많이 혹은 더 적

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전략, 실행 과정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유럽

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이 ‘더 많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미국의 프로그램은 ‘더 적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근로연

계 복지정책이라는 유사한 특성을 갖는 정책이 도입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수렴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

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가장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미

국의 사례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가장 급진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

을 추진하 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수의 급격한 감소 등 외형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국

제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확산에서도 이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결과

는 미국의 개혁 내용과 성과에 대해 매우 조심스런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미국의 복지개혁이 빈곤계층의 수급권을 폐지하는 등 매우 급진

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 과정에서는 다양한 예

외 조항들을 통해서 유연하게 운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급자수의 급격한 감소와 수급자 및 수급탈출자들의 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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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빈곤율이나 소득 수준으로 측정되는 수

급자들의 삶의 질은 그만큼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빈곤층이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복지개혁의 목표가 복지의존성 제거

인지 빈곤퇴치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볼 때 복지개혁이 진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최종적인 평

가는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가장 엄격한 조항인 수급기간의 제한이 

미치는 효과는 아직 2∼3년의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6장에서는 한국에서의 공공부조 발전 과정 및 자활관련 사업들

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은 공공부조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질적인 변화이다. 가족과 시장

에 의한 보호를 국가에 의한 보호보다 우선하는 정책 가운데 시장

에 의한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은 포기되고, 가족에 의한 보호의 범

위도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인 변화도 이전

의 공공부조의 발전 과정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진행되던 것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시장에 의한 보호를 대신하는 것이 조건부 수급제도에 기초한 자

활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자활사업이 도입된 

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현 단계에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

이다. 그러나 자활사업이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의 확대

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활사

업의 성격도 사회적 시민권과는 맥락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수급

자들의 자활․자립을 통한 시민권의 확대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다. 

현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나누어서 보건복지부와 노동

부가 자활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양 부처가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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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활사업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가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

으로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서 양 부

처의 접근방법은 나름대로의 근거와 장단점이 있다. 중고령층을 비

롯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취업애로층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와 같

은 대안적인 노동시장 참여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에 의해서만 자활사업

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

에 취업해 있는 집단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조건부 수급자 가

운데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양호한 집단(현재의 분류기준으로는 

취업대상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모두 각자의 

접근방법을 서로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두 접

근방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활사업의 발

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와 

예산제약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공제모형을 개

발․실행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

서 고려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는 이 제도의 도입을 

당분간 유예하고, 현재의 제도적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수당이나 실비 허용 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취업과 

자활사업 참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방안

이다. 근로소득공제제도와는 맥락이 다르지만, 현재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립적립금제도를 모든 자활대상자에게 적

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대상자를 취업․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

리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수급자의 사례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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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급자들에게 직업훈련이 제공될 경우나, 고

용안정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알선을 받을 경우, 수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으로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이원화

된 전달체계하에서는 매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취업대상자와 비

취업대상자의 구분을 유지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의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현재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더욱 접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형태의 민간기관을 적

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복지

와 고용서비스를 완전히 통합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보다 두 서비스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대상자

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에서 직업훈련기관이나 자활후견기관을 비롯

해서 여러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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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게 의식주 및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수준

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

제도에 비해 여러 가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빈곤 여부를 

판정하는 자산조사(means-test) 기준이 소득과 재산에서 소득 인정액으

로 단일화되어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바뀌었다. 또한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 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인구

학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들에게도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

전의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지원하게 되지만 이들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수급권자들은 조건부 수

급자로 지정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

도록 하 다.

시야를 돌려서 세계적인 복지제도 개혁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초생활

보장제도하에서 시행되는 자활사업은 서구에서 공공부조 개혁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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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된 근로연계 복지정책(workfare)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

징이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

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이와 유사

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 자활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는 수급자들의 자구노력을 매우 강조해 왔다. 과거

의 생활보호제도는 자활급여 대상자에게 현금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

고,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생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제도화된 강제는 

아니지만 수급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는 생활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인 성격은 다르지만 현재 제공되는 자활사업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어 왔

다. 따라서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자활사업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의 경우 아직 

여러 측면에서 본 궤도에 올라 정착단계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자활사업 참여자수가 예상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들에게 제

공되는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

에 이르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갖

는 의의나, 다른 급여와 자활급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지 정부나 학계, 시민사회에서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흐

름을 비교연구하고, 한국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을 발

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을 정리하고, 서구에서의 근로

연계 복지정책의 등장과 확산 과정,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화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본다. 제2장

의 목표는 본 보고서 전체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논점들을 사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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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유럽의 6개 국과 미국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체계

적으로 비교하고,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은 유럽의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국과 미국 등이다. 제3장은 Ivar Lødemel과 Heather Trickey에 의해 

집필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비교연구에 기초해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복지국가에 미친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의 초점은 두 가지이

다. 첫번째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이전보다 수급자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적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가이다. 두번째는 

공공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에 따라 각국의 공

공부조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 는가이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라는 유사한 특성을 갖는 정책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공공

부조제도는 수렴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4장을 집필한 Lødemel의 평가이다. 

제5장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가장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유자녀 빈곤

가구를 지원하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이하 

TANF)를 중심으로 공공부조 개혁 내용 및 평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별로 제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

록>에서 복지개혁에 따른 주요 법조항의 변화와 함께 주별로 제도의 주

요 특징을 비교하 다. 

제6장에서는 한국에서의 공공부조 및 자활관련 사업들의 변화 과정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볼 것이

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의 자활사업의 진행 과정과 그 과

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한국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6장에

서 제안되는 정책 개선방안이 전체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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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서구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을 근로연계 복지로 정의하는 

것은 제도의 내용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1990년대 이후 빠르게 확산된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의 발전 과정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공

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과정에 수반된 변화인 

반면, 서구의 경우 국가에 의한 책임이 약화되고, 시장과 개인의 자발적

인 노력이 강조되는 복지국가의 개혁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해 근로관련 활동에 대

한 참여가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근로연계 복지정책

의 규범적 정당화나,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학적 관점, 복지국가 개혁의 

정치적 과정, 실제 실행 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논점들은 한국의 근로연

계 복지정책인 자활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서구에서 근로연계 복지

정책의 개념과 이 정책이 추진된 사회경제적 배경, 규범적 정당화를 둘

러싼 논의들,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측면에서 제기되는 논점들,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이념적 지형 및 제도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

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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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확산 과정

1.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어 표현은 workfare 

policy, 혹은 welfare-to-work policy에 해당된다. workfare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기원한 것이고(Lødemel and Trickey, 2001; Walker, 1999), 

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welfare-to-work policy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

용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에서도 welfare-to-work라는 용어가 workfare와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정책이 처음 등장한 것이 미국이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용어가 workfare라는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도 

workfar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Workfare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자들에 따라 각

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강

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식으로)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와 

연관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

분인 것으로 판단된다(Walker, 1999; Solow, 1998; Jacobs, 1995; Noёl, 

1995; Esping-Anderson, 1996).

물론 이 개념을 더 좁게 사용해서 미국식으로 근로관련 활동에 참여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하게 가하는 징벌적인 정책만을 지칭하기도 

하고(Erhel et al., 1996), 부조수급의 대가로 근로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Niscase et al., 1995). 또한 폭넓은 일종의 사회제도를 지칭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Jessop(1993)이

다. 조절이론가인 Jessop은 workfare를 단순히 공공부조에 새로 도입된 

원리가 아니라, 사회노동정책의 새로운 이념과 기능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로부터 등장한 것이 Keynsian Welfare State(케인즈주의 복



6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지국가)를 대신하는 Schumpeterian Workfare State(슘페터주의 근로복

지국가)라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공

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정책’으

로 workfare를 정의하고, 근로연계 복지정책도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

용하고자 한다. 이는 이러한 의미로 workfare를 개념화하고, 비교연구에 

적용한 Lødemel and Trickey eds(2001)의 정의를 약간 확장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비교연구로서 유럽의 6개 국과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다루고 있

다. 이 연구에서 Lødemel and Trickey(2001)는 workfare를 “사회부조 

급여를 받는 대가로 근로를 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

들의 정의에서 근로는 다른 형태의 근로관련 활동이 아니라 직접 ‘일을 

하는 것’에 가장 강조점을 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1)

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등장 및 확산

1990년대 초반 이후 유럽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정책 가운데 일부는 공공부조 수급

자 및 청년층에 대해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촉진

하고자 하 다(Niscase et al., 1995).2) 이러한 정책의 확산에 따라 근로

연계 복지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유럽을 포함한 발전된 복지국가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되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80년

대 초반부터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에 대해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는 정

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Wiseman, 2001; Moffit, 2002b).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등장하고 확산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1)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 Lødemel과 Trickey는 이와 같이 엄격한 정의를 사용

하는데 이는 엄격한 정의를 사용함으로써 각국의 제도가 이러한 이념형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2) 당시 실행된 유럽 각국 정책들의 명칭 및 내용에 대한 개관적인 소개는 

Niscase et al.(1995)의 pp. 25-31의 <표 2-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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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확산,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산, 공

공부조 수급자의 증가, 실업문제 해결에서의 미국의 상대적 성공 등이 

대표적인 요인들일 것이다(Esping-Anderson, 1996; Lødemel and 

Trickey, 2001; Macgregor, 1999; Noёl, 1995).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등장하고 확산된 원인

은 넓은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동일한 차원에서 설명되기 어렵다. 또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먼저 시작

된 미국의 경우에도 북구에서 발전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확산

이라는 노동시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부터 향을 받으면서 진행되

었다. 우선 미국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등장 과정을 살펴보자. 

미국에서 현재와 같은 의미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기 시작한 것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레이건 행정부부터이다.3) 신자

유주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에 대해 반대하고, 시장기능의 강화를 통해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보다는 일

을 중시하는 역사적 전통과, 기존의 복지제도가 이를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 정서도 중요한 기반이다. 많은 논자들이 모두 기존의 복지제도가 수

급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꺼리도록 하는 부정적인 유인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수급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복지의존성

(welfare dependency)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Solow, 1997; Haveman, 1997; Walker, 1999; Wiseman, 2001).4)

3) 물론 이전부터 복지와 근로의무를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이었

으며, 1967년에는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WIN(Work Incentive Program)이 

도입되어, 일부 성인 AFDC수급자에게는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기도 하 다(Wiseman, 2001; Moffit, 2002b). Piven(1998)은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오래된 것이지만, 이러한 정서가 사회정책에 반 되기 

시작한 것은 보수주의 정치세력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4) 일반인들의 복지체계에 대한 인식 가운데 일부는 고정관념과 편견(Solow, 

1997)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향력을 발휘한다. 미국에서 복

지수혜자와 복지지출이 증가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임금불평등의 심

화에 따른 노동빈곤층의 확대와, 임금불평등의 노동시장 진입 억제효과이다

(Myles, 1995; Blank,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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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서와 신자유주의 이념이 공공부조정책에 반 된 것이 근로

연계 복지정책으로서 1981년 레이건 행정부하에서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OBRA)로 구체화된다.5) 따라서 미국에서 1980년대에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복지국가의 위

기를 근본적인 배경으로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이념적․정치적 

지형과 더 접히 관련되어 있다. 1988년에는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에 따라 JOBS(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가 도입

된다. JOBS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 고용계획

(employability plan)을 세우고 구직활동이나 훈련, 지역사회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Wiseman, 2001; Moffit, 2002b). 이러한 정책은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노동시장정책 전환과도 맞물리는 것

이다.

19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미국에서의 복지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새

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기점이 된 것은 1992년 선거전에서 등장한 클

린턴의 ‘복지종식(end welfare as we know it)’이라는 주장이었다. 기본

구상은 복지의존성을 종식시키기 위해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수급자들

의 참여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수급(2년) 이후에는 

민간부문에 취업하거나,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었다(Haveman, 1997). 복지를 종식시킨다는 급진

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었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빈곤의 확산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

는 사회투자전략(social investment policy) 및 Earned Income Tax 

Credit(이하 EITC)의 대폭 확대를 통한 ‘취업유인정책(making work 

pay policy)’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취업유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

의 전통적인 빈곤퇴치전략이었다면, 사회투자전략에 대한 강조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산과 관련되어 있다(Esping-Anderson, 1996;  Lødemel 

and Trickey, 2001; Myles, 1996).6)

5)　미국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내용은 Wiseman 

(2001)과 Moffit(2002b) 참조.

6) Lødemel(2001)은 workfare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부로서 적극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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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복지 종식이라는 클린턴의 주장을 발전시켜 근로능력이 있

는 빈곤계층의 급여수급을 평생 5년으로 제한하는 급진적인 방안을 제

안한다. 이외에도 이들의 제안인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

에는 AFDC의 운 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한을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

로 이양하는 정액보조금(block grant)제도의 도입,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아니라 직접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 빈곤계층의 추가적인 

출산을 억제하는 것, 이민자들의 복지수급권을 제한하는 것 등이 담겨져 

있다(Haveman, 1997).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정점에 서 있는 1996년의 ‘개인의 책임 

및  근로기회 재조정법(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은 당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

의 주장과 클린턴 행정부의 접근 절충으로 성립된 것이었다. PRWORA

의 입법을 통해 이전의 AFDC와 JOBS, 긴급부조(EA, Emergency 

Assistance)는 TANF로 통합된다. TANF의 기본적인 내용은 위에서 살

펴본 공화당의 구상을 대체로 그대로 담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서 

수급자에 대한 제재나 엄격성의 정도가 조금 약화되었을 뿐이다. 여기에 

EITC의 강화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취업유인정책이 결합되는 것이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미국에서 1990년대 초반 이후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나

타난 데에는 공공부조 지출 및 수급자들의 증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 다. 공공부조 수급자의 증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근로

연계 복지정책이 확산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Lødemel and Trickey, 

2001). <표 2-1>은 1990년대 초에 공공부조가 주요국의 GDP 및 사회보

호와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이들 지표의 1980년대 초 대비 비

중을 보여준다.    

<표 2-1>에 의하면 소개된 주요국에서 모두 공공부조가 전체 사회복

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 고, 수급자수의 인구대비 비중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확산은

이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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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공부조가 GDP, 사회보호,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추이 

% GDP

(1990/91)

% 사회보호

(1990/91)

% 사회복지

(1990/91)

% 

사회복지의

증가율

(1992/1980)

인구대비

수급자 

비중의

증가율

(1992/1980)

호  주 5.2 40.6 89.2 34 31

덴마크 1.2 4.4 7.0 - -

프랑스 1.8 6.8 9.7 84 196

독  일 1.8 7.6 11.8 67 72

네덜란드 2.3 8.0 11.8 31 43

노르웨이 0.8 2.8 4.8 91 171

스웨덴 1.0 3.1 6.7 46 64

  국 3.0 13.4 30.9 51    771)

미  국 2.7 18.9 32.8 36  162)

   

  주: 1) Income Support 수급자.

     2)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및 AFDC 수급자.

자료: Eardley et al.(1996)의 p. 34, p. 38, p. 41의 표를 이용하여 작성.

이러한 공공부조 지출 및 수급자 증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산

(Niscase et al., 1995; Noel, 1995; Lødemel and Trickey, 2001), 미국에

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확대(Walker, 1999) 등에 의해서 향을 받았

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OECD나 EU같은 국제기구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OECD가 “The OECD Jobs Study”(OECD, 1994) 및 연례보고서인 

“Employment Outlook” 등을 통해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과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의 확대에 기여하 다면, EU의 경우 회원국 내에서 사회정책

이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데 기여하 다. 특히 1998년 이후에는 고

용지침(EU Employment Guidelines)을 통해 청년층 및 장기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단들을 망라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0a; Lødemel, 2001; Lødemel and 

Trickey, 2001).7) 청년실업자와 장기실업자가 유럽의 주요한 공공부조 

7) Lødemel and Trickey(2001)의 경우 유럽 내에서의 상호 향이 미국으로부터

의 향보다 더 중요했다고 주장한다. 여러 문헌들을 비교해 볼 때 유럽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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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층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EU 차원의 정책이 유럽국가들에서 근로

연계 복지정책이 유사한 방식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규범적 근거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관

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정의할 때 가장 두드

러지는 특징은 ‘의무(obligation)’로서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가 규정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는 근로관련 활

동에 참여하도록 강제된다. 이러한 강제성(compulsory)은 근로연계 복지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한국에서도 한국형 근로

연계 복지정책인 조건부 수급제도에 대한 비판에서도 핵심은 강제성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대한 찬

반이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본다면 좌측으로부터

도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논자들이 있으며, 국이나 미국 내에

서 진보적인 정치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당이나 민주당이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추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제3

의 길을 옹호하는 학자나 정치세력의 주요한 정책이기도 하다(Noёl, 

1995; Walker, 1999; Hyde et al., 1999).

한국에서도 자활사업을 중시하는 입장8)과 전통적인 사회복지를 옹호

하는 입장 사이에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대한 시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자활사업을 어떻게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유럽지역 복지국가들의 전통과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강제’를 수반하는 근로연계 

복지정책 자체가 유럽에 도입되는 단계에서는 미국식 정책의 확산이라는 요

인도 중요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8) 물론 이들 내에서도 강제성에 대한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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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

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규범적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규범적 정당화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는 Jacobs(1995)를 들 수 있다. 

Jacobs에 의하면 강제를 동반하는 근로연계 복지정책(workfare)의 규범

적 정당화의 논리는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뉠 수 있다. 첫번째는 지

원을 받을 만한 자격(desert)이 있는 수급자 선별, 두번째는 수급자의 

자존감(self-respect) 제고, 세번째는 수급자의 사회적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 강화, 네번째는 민주적 시민권(democratic citizenship)의 

확대이다. 여기에서는 이 네 가지 정당화의 논리를 통해 근로연계 복지

정책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수급자 선별과 관련된 논리

는 구빈법으로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일을 하

거나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사회적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

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의 보수주의자들의 논의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가치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리는 복지의존성에 대한 투쟁으로서 근

로연계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논의와 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일(work)

에 대한 신고전파적인 견해에 기반하고 있다. 일은 여가에 대비한 비효

용으로서 복지수혜는 수급자들의 계산적(rational)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부과하는 정책을 통해서 복지의존성을 제거

해야 한다는 것이다(Noel, 1995; Walker, 1999; Lødemel and Trinkey, 

2001). 이러한 주장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공리적 근거를 수용하거나 복

지의존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Noel(1995)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

기 어려우며,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통해서 수급자에게 향을 미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Solow(1998) 역시 수급자들의 복지의존성에 대해 비

판적이며,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지수급보다는 일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Walker(1999)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

장을 제기하는 논자들의 저서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논리가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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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두번째로 수급자들의 자존감과 관련된 논의는 단순한 급여수급보다

는 근로를 하는 것이 수급자들의 자존감을 더 높인다는 주장이다. 이러

한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바람직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조건을 제시한 

것은 Solow(1998)이다. Solow는 미국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workfare)

은 수급자들의 자존감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조세를 통해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또

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관

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EITC 등의 수단을 통

해서 복지수혜보다 근로하는 것이 더 나은 경제적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과 유아 및 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수급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여

건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번째로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논의는 복지수혜는 단순히 권리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는 상호책임성(mutual responsibility)을 주장한다. 개인 차원과 관련

되어 있는 첫번째 논의를 옹호하는 논자들이 사회적 차원이나 정치적 

역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정당화하거나, 제3의 길을 주장하는 논자

들의 주장이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Hyde et al., 1999) Lødemel and 

Trickey(2001)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이러한 논리에 기반한 개인과 국

가 사이의 새로운 계약(a new contract)이라고 이해한다. 

Jacobs는 복지수혜자의 자존을 높인다거나, 상호책임성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부터는 ‘강제’를 동반하는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어렵

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네번째로 제시한 민주적 시민권이라는 논

리를 통해서만 ‘강제’를 동반하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시민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장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 의무교

육이나 여러 사회복지제도들이 강제적 참여를 수반하는 것처럼,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Jacobs, 1995).

민주적 시민권의 보장이라는 Jacobs의 주장은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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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통해 확대해 온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Esping-Anderson, 1996; Stephens, 

1996)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정당

화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부장주의적

(paternalistic)’ 정당화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Noel 

(1995)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강조가 노동시장정책 차원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자율성(individual autonomy)을 침해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강제를 동반하는 근로연

계 복지정책에서 개인의 선택권은 더욱 제한되고,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

할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Macgregor(1999)

는 1990년대의 미국과 국에서의 빈곤계층에 대한 제3의 길을 통한 접

근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가부장주의적 사회서비스국가(paternalist 

social service state)라고 규정한다. 

복지의존성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중시하는 경우 

배제된 개인을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의 의무를 더 중시한

다는 점에서(Lødemel and Trickey, 2001; Erhel et al., 1996),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

회적 배제는 빈곤(poverty)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EU

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빈곤이 가구 차원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소비지출이나 소득으로 정의되던 것을 다차원적으로 확장한 것

이다(Berghman, 1998). 이 개념을 통해 금전적인 측면이나 노동시장에

서의 실업 이외에 교육, 보건, 환경, 주거, 문화, 기본권에 대한 접근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박탈이나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포착하고자 한

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금급

여를 통한 소득보전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뿐만 아

니라 교육, 보건, 환경, 주거, 문화, 기본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EU에서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을 EU 차원의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

다(European Commission, 2000b). 이념적으로는 프랑스가 이 문제에 대

한 대응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Lødemel and Tric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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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rhel et al., 1996).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당화의 

논리는 나름대로의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다. 또한 첫번째와 두번째가 

개인적인 차원과 관련된다면, 세번째와 네번째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라는 차원에서 제기된다. 첫번째와 세번째는 수급자들에게 지워지는 부

담이나 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두번째와 세번째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통해 수급자들에게 기존의 복지제도하에서보다 더 나은 삶

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사회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주장이 서로 

각축하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나 실행가능한 정책방향과 관련된 사회

적인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떠한 입장에서 접근하는

가에 따라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된 논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조건

부 수급과 관련된 세부적인 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실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정

부부처나 학계, 시민사회에서 제도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접근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생산

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제3절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쟁점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갖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한다는 점이다. 

즉, 직접 노동시장에서 제시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강조하는 정책

에서는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서 복지의 수혜로부터 탈출시

키고자 하고, 직업훈련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노동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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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시장에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

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과연 거시경제 여건이나 

노동시장 여건이 이러한 정책에 적합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매우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Niscase et al., 1995; Harvey, 1989). 따라서 

이 절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정책 차원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절에서 살펴볼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강조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측면과 이에 대비해서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 사이의 차이이다. 두 번째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과연 복지수혜자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다. 세번째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접 취업을 강조하는 정책(work first 

policy)과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

의 문제이다.

1. 공급 측면이 중요한가, 수요 측면이 중요한가?

시장의 기능을 신뢰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이나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수급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직접 취업하도록 강제하는 정

책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경우 복지수급자들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진입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노동공급의 증가에 따라 시장임금은 낮아질 것이다. 만일 수급자들

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원하거나,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기 때문이므로 수급자들이 눈높이를 낮추거나, 불필

요한 규제를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옹호

하는 정치적 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에서는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암묵

적으로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연계 복지정책

을 주장하는 많은 논자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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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판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이들이 취업할 만한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

거나, 이들의 취업은 다른 실업자의 취업을 희생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Harvey, 1989; Haveman, 1997). 두번째는 일자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만한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Blank, 1997; Walker, 1999). 

우선 첫번째 비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제 내에서 복지수혜자를 흡수

할 만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Harvey(1989)

나 Haveman(1997)의 경우 실업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미국

에 대해서 노동시장을 통한 흡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실업문제가 심각한 유럽의 경우에 이러한 비판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실업은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이거

나 수요 부족이기 때문에(Niscase et al., 199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노동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제안되는 

정책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Harvey(1989)는 공공부문에서 실업자들에

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Haveman(1997)의 경

우 임금보조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의 고용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의 필

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96년의 PRWORA의 입법 과정에서 자유주의

적 입장을 옹호하는 논자들은 공공공사 등을 통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흡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 다. 

한편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부문(social economy sector)을 통한 고

용창출전략이 확대되어 왔다(Niscase et al., 1995; 황덕순, 2000b). 공급 

측면에서의 복지 의존성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과 관련되어 있

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결과로 미취업을 이해하는 경우 직

접적으로 고용창출에 개입하는 전략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정책수단이

다(Erhel et al., 1996). 또한 EU의 고용지침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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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문을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0a).

실제로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사회적 경제부문으로 볼 수 있는 제3섹

터의 고용비중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서의 고용 증가는 

다른 부문의 고용 증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제3섹터에 대한 EU의 연

구에 의하면 EU의 주요 국가(8개 국)에서 제3섹터 종사자가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6%이며, 피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이른다(Campbell, 1999). 또한 1980년대에 이들 부문의 고용 증가율은 

경제 전체의 고용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독일 11%대 

3.7%, 프랑스 15.8%대4.2%, 이탈리아 39%대7.4%). 1990년대 초반에는 

이들 부문의 증가율이 더 높아져서 1990∼95년 사이에 프랑스, 독일, 네

덜란드, 국에서 이 부문의 고용 증가율이 24%로서 전체 고용 순증가

분의 20%를 차지한다. 특히 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의 4분의 3이 제3섹터에서 만들어졌다(European 

Commission, 2000c). 

수혜자의 복지 의존성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1998년부터 장기 복지

수혜자를 고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근로연계 복지 세액

공제(Welfare to Work Tax Credit) 및 복지수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에 제공되는 근로기회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and Tax 

Credit)를 제공하고 있다(Work Opportunity and Tax Credit Letter, 

http://www.acf.dhhs.gov/programs/ofa/wotcwtw.htm). 따라서 현 단계

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에서 사용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의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는 지적은 타당하다(Lødemel and Trickey, 2001).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

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주된 초점이 여전히 노

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놓여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 취업이 빈곤 탈출로 이어지는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대한 두번째 비판은 복지수혜자들이 취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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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과연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Blank(1997)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

고 하위 소득계층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

에 경제성장만으로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단

순히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정책만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할 

가능성이 높다. Myles(1996)은 시장 의존적인 미국의 복지정책이 오히려 

저임금 때문에 복지수혜자의 노동시장 진입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딜레

마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

에서 1996년에 급진적인 복지개혁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지

만, 미국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기존의 복

지수혜보다 더 나은 소득, 즉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의 소득

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급진적인 복지개혁을 주장하는 보수

주의자들의 경우 일자리로의 취업을 강제하는 정책을 선호하기는 하지

만 노동능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취업에 따른 소득

을 증가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Haveman, 1997). 반

면 클린턴 행정부에서 1992년 이후 EITC를 대폭 확대하고, 시간당 4.25

달러 던 연방최저임금을 1996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시간당 5.15달

러로 인상한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making 

work pay policy)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실제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

의 경우, 복지수혜자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빈곤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

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에 대

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빈곤율의 감소율

보다 수급자수 감소율이 훨씬 높고, 많은 빈곤층이 TANF를 비롯한 복

지정책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US DHHS, 2001a). 

또한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복지수혜에서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과

거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상승한 정도는 크지 않으며, 절반 정도의 복지 

탈출자들이 여전히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US DHHS, 2001b; Loprest, 2000; Moffit, 2001). 빈곤 감소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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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근로연계 복지정책 자체보다는 EITC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취

업유인전략의 기여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Schott, Greenstein, 

and Primus, 1999).9)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전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 부문

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과연 시장에서의 정규 일자리만큼의 소득

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더 나은 정규 일자리로의 진입

을 위한 받침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Niscase et al., 1995). 사회적 

경제부문을 옹호하는 논자들은 이들 역에서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낮을지라도 훨씬 높은 만족을 참여자에게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부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효율성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Borzaga and Maiello, 1998). 그

러나 Niscase et al.(1995)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공공

부문의 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민간부문에서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임금보조제도에 비해 대체효과나 전치효과 등 부정적

인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규 일자리로의 진입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경제부문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사회적 경제부

문의 역할 및 가능성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사회

적 경제부문을 옹호하는 많은 논자들은 이 부문이 갖는 고용창출 측면

에서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부문 자체가 국가나 시장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중시한다.10) 따라서 이 

부문의 고용창출 가능성 및 효과는 사회적으로 부문의 가능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빈곤

9) 미국에서의 복지개혁과 빈곤 감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5장의 미국 사례에 

대한 연구 참조.

10) 한국에서 자활후견기관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자활후견기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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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치정책으로서 성공적이었다고 결론짓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빈곤퇴치정책으로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급자들의 취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업에 대해서 더 나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making work pay policy), 장기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승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

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3. 취업우선전략인가, 인적자원 투자전략인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및 유럽에서 실행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공

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되, 수급자들의 특성

에 따라 취업알선 및 취업경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서 

제공하는 통합적인 방식(comprehensive approach)을 취했다는 점이다

(Niscase et al., 1995; Erhel et al.,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6년 TANF의 도입과 함께 훈련보다는 취업을 

우선하는 전략으로 전환하 다. 이러한 TANF의 특징은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최장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전체 수급자의 20% 이내

에서만 교육과 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한된 데서 잘 드러난다. 제공

되는 서비스도 보육서비스와 같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마

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제5장의 미국 사례 참조).

이러한 미국의 정책 전환은 ‘신경제’라고 불리는 장기간의 경제성장과 

맞물려서, 복지수혜자들의 높은 취업률과 수급자수의 급격한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취업했기 때문에 취업에도 불

구하고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많은 경우 

저학력 및 낮은 숙련수준, 크고 작은 질병 등 더 나은 일자리로 상승하

기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미국 경제가 악화되

고, 테러사태가 겹치면서, 복지탈출자들이 주로 취업한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여러 연구들이 



2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취업우선전략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자들은 취업이 매우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복지개혁 이전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만을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취업애로

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Moffit, 2001; 

Haskins and Blank, 2001).

반면 유럽의 경우 지속적으로 통합적인 접근에 기초한 정책을 발전시

켜 왔으며, 유럽 차원의 고용지침을 통해서, 이러한 접근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유럽고용지침(2001)은 청년실업자에게는 6개

월, 성인실업자에게는 24개월 이내에 ‘새출발(New Start)’이라고 부르는 

통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0a). 국내에 많이 알려진 국의 뉴딜 프로그램도 국형의 ‘새출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Trickey(2001)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이질적

인 성격을 갖는 수급자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적자원 투자를 중심

으로 수급자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는 전략이 유럽국

가들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의 논의를 보면, 미국에서

도 수급자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점차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계층만이 남고, 복지 탈출자들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는 점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비롯해서 다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론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및 유럽에서 근로연계 복지

정책이 등장․확산되는 과정,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주요 수단들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연

계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형으로 근로연

계 복지정책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근로연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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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접근방법, 복지국가의 유형, 실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내

용과 실행 과정 가운데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가에 따라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Erhel et al.(1996)은 근로연계 복지정책(workfare)를 매우 좁게 정의

해서 미국식의 근로연계 복지정책(workfare)과 프랑스의 사회재통합정

책(insertion policy)으로 구분한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목적은 ‘복지 

의존성’에 대한 투쟁인 반면, 사회재통합정책의 목적은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연계 복지정책에서는 복지 수혜는 사회

에 대한 책임을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징벌적(punitive) 접근을 택하

는 반면, 사회재통합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혜자에게 자활의무를 지

우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로부터 배제된 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의무를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은 용어는 다르지만 본 연구의 정의를 

따를 경우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접근방법에 따라 유럽형과 미국형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프랑스가 유럽형을 대표하

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프랑스가 빈곤의 원

인으로 사회적 배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가장 중시하는 국가

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기존의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전개

될 것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복지국가를 유형화한 대표적인 학자인 

Esping-Anderson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해 각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

로 대응해 왔으며, 아직 기존의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의 범위를 크게 벗

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나 

미국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을 변화시킬 정

도는 아니라고 본다(Esping-Anderson, 1996).

Noel은 Esping-Anderson(1990)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 따라 사민주

의 복지국가와 보수․조합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의 근로

연계 복지정책의 특징을 제시하고, 각각의 복지국가 특성에서 비롯되는 

딜레마를 살펴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인의 행태에 대한 개입(즉, 통

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관심, 예산 제약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서 각 복지국가 유형별로 전개되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성격과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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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마를 이해할 수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미국)는 개인의 행태에 대한 

개입에 관심을 두지만 시행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 때문에 예산 제약에 직면하며, 보수․조합주의 복지국가(프랑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역시 예산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오랫동안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예산 제약은 별로 없지만 통제에 따른 개

인의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Noel, 1995).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공공부조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거

시적인 복지국가의 유형화보다는 더 세부적인 수준에서 유형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Lødemel and Trickey, 2001). Eardley et 

al.(1996)의 경우에도 공공부조는 전체적인 복지국가의 유형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Trickey(2001)는 

정책의 목적과 이념(복지의존성대사회적 배제), 정책대상(보편적대선

별적), 집행 및 전달체계(집권적대분권적),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을 고

려해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을 구분한다.11) 유럽의 6개 국과 미국

을 포함한 7개 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4개의 유형을 도출하는데 첫번째

는 ‘중앙집권적 유럽형(European Centralized Program)’으로 덴마크, 네

덜란드, 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이념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모

두 수용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며, 정

책대상이 포괄적이고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매우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두번째로 노르웨이와 독일은 분권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으

며, 이념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모두 수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둘 가운

데는 독일이 더 ‘중앙집권적 유럽형’에 가깝다. 세번째와 네번째는 각각 

프랑스와 미국으로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이 둘은 이

념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 프랑스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정책수단으로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접근방법 및 대

상, 채택하는 정책수단에서 유럽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1)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3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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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각각의 기준에 따른 유형화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서구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이념 및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본

다면 두 가지, 거시적인 제도적 배경을 중시할 경우에는 셋 혹은 네 가

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러한 이념과 복지국가의 유형, 실제 실행 

과정이 맞물리면서, 각국별로 여러 가지 변이를 낳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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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럽과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비교12)

제1절　서  론

이 장에서는 공공부조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술하고 비교 분석한

다. 일할 능력과 여건을 갖춘 수급자가 정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를 수

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국가와 공공부조 수급자 사이의 계약(contract)에

서 고유한(inherent) 부분이다. 이러한 계약은 수혜자가 복지 수혜의 조

건으로 근로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변화되었다. 미국에서 이러한 변화가 

대단히 주목되어 온 것에 비해, 유럽국가들의 경우 각국의 틀을 벗어나

는 범위에서는 별로 주목되지 않았다. 

여기서 논의되는 국가들에서 20세기의 세번째 분기 동안 복지는 점진

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 시기에 복지와 관련된 정책 논쟁들은 복지 수

혜 인구 내에서 서로 다른 집단의 수요, 혹은 다른 국가 기능을 고려한 

지출의 우선순위(priorities)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이의 연속선상에서 

1980년대 ‘복지국가 위기’ 선언 역시 기본적으로 지출의 우선순위와 관

련된 논쟁을 촉발시켰다. 

12)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workfare를 좁은 의

미로 사용한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약간 넓은 의미의 정의와 구분하기 

위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라는 용어 대신에 ‘근로연

계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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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마지막 10년은 근대적 기획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보다 근본

적인 도전이 목도되는 시기 다. 논쟁의 초점은 복지 지출의 수준으로부

터 복지의 정당성(desirability)과 유용성―전자가 후자로부터 기인한다

고 하더라도―으로 이동했다. 새로운 방향 전환은 광범위한 복지 프로

그램에 적용되었지만 특히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에게 제공

되는 공공부조에 집중되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의 정책목

표는 공공부조의 전체적인 수준을 감축하는 것에 있었지만, 적절한 대상

자의 선별과 표적화가 점차 바람직한 특성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Lødemel, 1997b).

전지구적인 경쟁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근로생애의 조직방식에서

의 변화와 복지 지출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제한하고 산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복지국가를 더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등장하 다. 1990년

대 중반에 복지 지출에 있어 혁명적 변화를 경험했던 미국만큼이나 지

출 감소가 명확하게 발견되는 곳은 없다. 민주-공화 양당은 ‘복지 종식

(ending welfare as we know it)’에 합의하 고, 둘 사이의 차이는 변화

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서만 나타났다. 한편, 북서유럽에서는 특정한 형

태의 복지에 대한 지지는 더욱 공고해졌고, 복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

존의 원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미국만큼 분명하지는 않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서양의 양안에서 복지의 역할과 관련된 새로운 사고

방식이 등장했다. 새로운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현금 급여가 수급자들의 

자립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미국과 유럽과 정책입안자

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급자들의 숙련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

하기 시작했다(Heikkila, 1999).

이 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공공부조 수급자들에게 근

로를 강제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대서양의 양쪽 국가에

서 공공부조 프로그램 내에서의 새로운 근로요건들을 살펴보고, 여섯 개

의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를 시도한다. 이 장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2절에서는 비교의 주제인 ‘근로연계 

복지(workfare)’를 정의한다. 제3절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각국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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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들과 도입 시기를 간략히 소개하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각국의 프

로그램에 대한 비교분석을 기초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화를 시도

한다. 

제2절　‘근로연계 복지(workfare)’의 정의

현재 ‘근로연계 복지(workfare)’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다. 이 개념은 시기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Peck, 

1998),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개념 자체도 불명확하다(Standing, 1990).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근로연계 복지는 항상 정치적인 용어 다. 여론조사에서는 무조

건적 복지 수혜에서 근로요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여러 복지국가들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를 들

어 노르웨이의 한 조사는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청년들에 대한 급여를 

근로로 대치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ødemel and Flaa, 

1993). 미국에서도 유사한 조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닉슨 정권 시절

인 1969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근로연계 복지라는 용어는 공공부조를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에서의 일자리에 기

반한 프로그램을 지칭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이 아직 정책입안자들

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던 시기 다. 근로에 기반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연계 복지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

았다. 오히려, 근로요건이 권리에 기초한 부조의 수혜라는 원칙을 침해

한다고 생각하는 비판자들이 가끔 사용할 뿐이었다(Shragge, 1997). 유

럽에서 ‘근로연계 복지’는 새로운 정책이 그와 다르다는 것을 정책입안

자들이 설명할 때 사용되는 부정적인 용어이다. 이 용어를 자신이 지지

하는 정책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경우는 미국에서의 정치적 우파들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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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른 사회정책과 비교해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목표―예를 들

어, 재활정책과 비교할 때―나, 대상집단―예를 들어 연금정책과 비교

할 때―측면에서 쉽게 정의되지 않는다. 근로연계 복지로 묘사되는 다

양한 정책들은 종종 서로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목표 

집단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근로연계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공의 논의와 학술적인 논의가 증가해 왔

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 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3대 일간지들은 1995년에 근로연계 복지와 관련하여 1970년대 전체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Peck, 1998). 학술적 문헌들도 역시 이러한 추세

를 보여준다. 근로연계 복지를 다룬 총 90개의  중에서 1990년대 이전

에 발표된 것은 오직 11개뿐이었다(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학술

문헌들은 근로연계 복지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 정책과 연

관된 다른 정책들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연계 복지로 간주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정치적이고 학술적인 

관심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 혼란이 있다는 

것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을 보여준다. 문헌을 검토해 보면, 근로연계 복지를 정의할 때, 핵심적인 

구별이 ‘목적에 따른(aim-based)’ 정의(Evans, 1995; Morel, 1998; 

Nathan, 1993)와 ‘형태에 따른(form-based)’ 정의(Walker, 1991; 

Wiseman, 1991; Jordan, 1996; Shragge, 1997; Mead, 1997a) 사이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목적에 따른 접근들은 대체로 처벌적(punitive)인 성격을 얼마나 갖는

가를 기준으로 프로그램들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Morel(1998)은 공공

부조 내에서 프랑스의 ‘통합적 접근(insertion approach)’과 미국의 ‘워크

페어적 접근(workfare approach)’을 비교한다. 이 때 워크페어는 의존성

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인 반면, 통합적 접근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athan(1993)은 미국에서 

두 가지 형태의 근로연계 복지를 비교하면서 제도의 목적에 초점을 맞

춘다. 그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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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p)”을 지칭할 때, 미국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현재의 연구에서는 익숙

한 ‘새로운 형태의 근로연계 복지(new-style workfare)’라는 용어를 쓴

다. 반면, 다른 곳에서 ‘과거 형태의 근로연계 복지(old-style workfare)’

라고도 지칭한 보통의 근로연계 복지는 더 ‘제한적이고 처벌적인’ 것으

로 이해된 1970∼80년대 미국의 정책들을 지칭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

한 목적의 차이는 정책의 형태에 반 된다. 즉, 과거 형태의 근로연계 

복지가 급여를 받는 대가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만을 제시

했다면, 새로운 형태의 근로연계 복지에서는 복지 수혜자가 정규 일자리

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와 훈련 프로그램이 제

시된다.  

제도주의 경제학 내의 소위 ‘조절학파’의 최근 저작들에서는 목적에 

기반한 더 폭넓은 정의가 발견된다. 이에 따르면, 근로연계 복지는 사회

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양자에 걸쳐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를 포

함한다. 새로운 사회정책은 국가의 사회적 조절양식의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경제의 재구조화를 용이하게 한다. Jessop 

(1993)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새로운 사회정책 방향을 묘사하기 위해 

‘슘페터주의적 근로연계 복지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이 새로운 사회정책은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케인즈주의적 수요 중시 접근으로부터 노동력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스트 포드주의적인 공급중시 정

책으로의 변화 가운데 일부를 이룬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사회정

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구조적 경쟁력이라는 요구에 종속된다

(Jessop, 1993). 몇몇 논자들(Grover and Stewart, 1999; Peck, 1998; 

Torfing, 1999)도 Jessop을 따라 사회정책 및 노동시장정책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을 지칭할 때 근로연계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가 가장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경우는 Grover and Stewart 

(1999)의 ‘시장 근로연계 복지(market workfare)’일 것이다. 이 개념은 

직접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전통적 근로연계 복지(traditional 

workfare)’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임금보조정책들을 포함해서 시장 

스스로 저임금의 ‘근로연계 복지형 일자리(workfare jobs)’를 직접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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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공급 측면의 정책들을 포함한다(Grover 

and Stewart, 1999: 85). 이들에 따르면, 이 정책들은 현재의 시장임금보

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자리나 재직훈련(training on the job)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근로연계 복지로 지칭될 수 있다(Costello, 

1993). 이러한 정의들이 노동시장에서의 광범위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는 유용하지만, 이 장의 주요 대상인 공공부조 내에서의 제도 변

화를 다루기에는 너무 넓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근로연계 복지에서 공

급 측면의 정책수단에만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앞으로 살펴

보겠지만 몇몇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문제에 대응하는 강력

한 수요 측면의 강제적 근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 장에서 근로연계 복지는 일련의 특별한 ‘목적’들로부터 비롯되는 

정책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이념형적인 정책 ‘형태’로 정의된다.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지형과 상이한 정책 과정이라는 맥락에 특수한 현상을 배

치할 수밖에 없는 비교연구에 있어, 목적에 따른 정의가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목적에 따른 접근은 각국의 프로그램이 여

러 가지 상이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목적들을 갖는다는 점과 높은 수준

의 정책결정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가면서 정책 목적이 다르게 해석되

기도 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단순화시킬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

고 있다. ‘근로조건부 급여(work-for-benefit)’ 정책과 다양한 이데올로기

적 전망 및 이와 관련된 노동시장정책과의 관련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정책이 취하는 특정한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이데올로기 및 

정책적 맥락을 갖는 국가들 사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다. 정책의 

형태에 따른 정의는 ‘근로조건부 급여’ 정책이 실행되는 방법과 이유 및 

어떤 미취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리고 서로 다른 정책적 맥락 내

에서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는 형태에 따른 정의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들에 답하

고자 한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 대체로 유사한 목적과 

목표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는가, 혹은 목적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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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등장했는가?

-근로연계 복지정책들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유는 무엇

인가?

-여러 행정기관들이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운 에 어떻게 관련되는

가?

-근로연계 복지정책 내에서의 근로라는 요소는 어떻게 운 되며, 다

른 요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완되는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에서 ‘유형들(types)’이 판별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맥락 내에서 운 되는 정책 형태들로부터 공통의 과제가 

제기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근로연계 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람들에게 공공부조 수혜의 대가로 근로를 요구하는 프로그램

(programmes), 혹은 조치들(schemes)”13).

이 정의에서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여러 지역에서 실행되는 일반적인 

전략을 지칭하는 반면, ‘조치’는 특정 지역에서 운 되는 프로젝트를 지

칭한다. 또한 ‘정책(policy)’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의해 채택된 일

반적인 실행계획들을 지칭한다. 

이 정의는 전통적인 공공부조에서의 국가와 수급자 사이의 계약과는 

크게 다른 ‘이념형(ideal type)’적인 프로그램에서 출발한다. 각국에서 공

공부조 대상자들의 일부가 위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각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정의에 얼마나 부합하는

가는 프로그램마다 다르다. 따라서 위의 정의에 따른 이념형적인 프로그

램을 기준으로 각 프로그램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다른가에 대

해 분석할 수 있다.  

13)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에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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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은 “근로연계 복지는 강제

적이다”, “근로연계 복지는 일차적으로 근로에 대한 것이다”, “근로연계 

복지는 핵심적으로 공적인 소득보조정책의 가장 낮은 층위에 해당되는 

정책과 관련된다” 등이다.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 근로연계 복지와 강제성

이전의 ‘형태에 따른’ 정의들은 근로연계 복지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강제성(compulsion)에 주목했다(Walker, 1991; Wiseman, 1991; Jordan, 

1996; Shragge, 1997). 이 때 프로그램은 근로요건 거부자들이 급여를 

잃거나 삭감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설사 그러한 제재가 특정한 프로

그램하에서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강제적인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덴마크에서 프로그램들은 공공부조 대상자들에게 새로

운 ‘제안(offer)’의 형태로 제시되며, 강제적 성격은 단지 그것이 수락되

지 않았을 때만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종종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과 위협이 하나로 결합되었다는 의

미에서 ‘위협적 제안(throffer)’으로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Steiner, 

1994; Schmidtz and Goodin, 1998).

이러한 강제성은 정책입안자들이 근로연계 복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

는 수급자들은 강제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가

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강제성은 근로연계 복지

정책에 내재하는 핵심적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공공부조에 대한 의

존성이 계산적으로 선택하는 계산적 합리성에 따른 의존(rational 

dependency) 때문이든, 혹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데서 비롯되는 비합리적 의존(irrational dependency)’ 때문이든

(Bane and Ellwood, 1994), 강제는 최소한 일부 수급자 집단에게는 필수

적인 것이라고 여겨진다. 

정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근로나 근로조치 모두 모든 목표집단들이 

그것들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이나 기회

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Mead(1997a)에 따르면, 강제의 중요한 근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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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수급자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데 있다. 이 

때 강제는 ‘새로운 온정주의(paternalism)’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근로의

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시민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정당화된다

(Mead, 1986, 1997b).

강제는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우선 강제된 이들의 권리에 지속

적으로 향을 미친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이 수급자의 미취업 상태가 단

순히 적절한 일자리가 부족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정을 공

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강제는 근로연계 복지에서 

가장 논쟁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강제에 대한 대안으로 ‘활성화(activating)’ 조치를 지지하는 비판자들

은 강제에 대한 정당화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은 강제가 규범적인 측

면에서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비판한다. 첫째로, 공공부조가 잔여적 안전망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형태로 지급되어야 하며(Schmidtz and Goodin, 

1998), 최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복지의 역할이 사회적 시

민권(Marshall, 1985)의 보장이라는 점을 드러낸다고 주장된다. 반면, 조

건부 급여는 사회적 시민권을 잠식한다. 둘째로, 강제는 질 낮은 프로그

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피드백

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Grimes, 1997). 

Grimes는 래스고우에서의 자발적 노동시장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강제적 프로그램들보다는 자발적 프로그램들이 동기부여나 일자리

로의 통합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Jordan(1996: 208)

은 강제와 질 낮은 프로그램들이 결합될 경우 참여자들이 “약자의 무기, 

즉 꾀병 부리기, 계획적 결근, 의도적 태만, 거짓 기능, 사보타주 등”을 

사용하는, 소위 ‘저항의 문화’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 근로연계 복지와 근로우선주의  

근로연계 복지는 훈련이나 다른 형태의 활성화(activation) 수단보다는 

근로에 일차적인 강조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른 강제적 조치들과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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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와 다른 활성화 수단이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 내에서 같이 운

용됨에도 불구하고 근로는 일차적인 요소이며, 공식적으로 가장 바람직

한 결과는 보조금 지원이 없는 취업이다. 그러나, 근로와 다른 형태의 

활성화 수단들, 특히 재직훈련(on-the-job training)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정규 노동시장에서의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근로연계 복지가 ‘정규’ 직종을 대체

하는지, 아니면 ‘공공근로(public work)’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함의가 다

르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강제적인 훈련 프로그

램들과는 달리,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가로부

터 급여를 받는 대가로 강제로 노동을 제공하거나 혹은 Mead(1997a: 

viii)에 따르자면, “원조를 일로 갚아야” 한다.

Shragge(1997 : 18)는 근로연계 복지에 대해 보다 넓은 정의를 사용하

는데, 그는 여기에 근로뿐만 아니라 급여와 연계된 다른 활동들을 모두 

포함시킨다. 그는 근로연계 복지를 하위 계급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가 드러난 것으로 이해한다. Torfing(1999)은 근로연계 복지를 넓은 의

미의 사회적 활성화 프로그램들과의 관련하에서 살펴보며, Jordan 

(1996)은 근로연계 복지와 강제적 훈련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트레인페

어(trainfare)’를 ‘강제의 정치학(politics of enforcement)’으로 한데 묶는

다.

이 장에서 다루는 프로그램들에서 근로와 다른 강제적 활동 사이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Lødemel & Trickey, 2001). 우리가 다

룬 많은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들에서 훈련을 비롯한 여러 활동들이 

근로와 나란히 사용된다. 각국별 비교의 중요한 역 가운데 하나는 ‘근

로조건부 급여(work-for-benefit)’ 이외의 다른 대안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다른가이다.  

3. 공공부조의 일부로서의 근로연계 복지 

여기서 근로연계 복지는 공공부조의 수혜와 연계된 조건으로 정의된

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모든 비교대상 국가에서 자산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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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되는 최종적인 소득보조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이는 이전의 구빈법

적인 제도들의 근대적 형태이다(Lødemel, 1997b). 어떤 국가들에서는 주

거급여와 노령층에 대한 일련의 급여들도 자산조사를 거쳐서 제공되지

만(Eardley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

는다. 

근로연계 복지에 대해서 ‘형태에 따른’ 정의를 따르는 다른 연구들도 

대부분 공공부조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의 논자들

은 근로연계 복지란 용어를 유럽 논자들보다 더욱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데, 이들은 자산조사적인 ‘복지’ 급여, 특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

와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Shragge, 1997). 그러나, 

유럽의 몇몇 논자들의 경우, 공공부조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기초한 프

로그램들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정의하기도 한다. 이는 미국보다 훨씬 많

은 사람들이 사회보험 수급권자인 유럽의 상황을 반 하는 것이기도 하

고, 근로연계 복지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강제성’에 대해 주목한 결과이

기도 하다. 예를 들어, Standing(1990)은 강제적인 근로관련 활동에 초점

을 맞추어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에 사회보험 피보험자와 비피보험자

에 대한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시킨다. 

제3절　각국의 근로연계 복지 비교

-프로그램, 이념, 대상, 수단, 운 체계-

1. 각국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볼 때, 유럽에서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발

전된 것은 1990년대의 현상이다. 프로그램의 역사가 1970년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처음 등장한 것으로 종

종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근로조건부 급여’ 조치들은 1945년 

이후의 유럽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1961년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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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법령에 근로연계 복지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대규모 실업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실행되지 못했다. 또한, 덴마크의 경

우 강제적인 활성화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절에서는 분석대상 국가에서 실행중인 주요한 근로연계 복지 프로

그램들을 분석한다. 선택된 프로그램들은 해당 국가 내에서 근로연계 복

지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대표할 것이다. 즉 가장 ‘강제적 요소’가 강하

고, ‘근로와의 관련성’이 높으며, 가장 명백하게 공공부조 수급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물론, 여기서 비교되는 프로그램들이 각국

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다

루는 각국의 프로그램들과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통합(insertion) 정책의 프로그램들과 ‘최소 소득 및 통합법

(Minimum income and Insertion Act, 아래에서는 RMI(1989)’하에

서 실행중인 조치들, 연대적 직업계약법(Solidarity Job Contracts 

Act(1989), 그리고 청년 취업법(Jobs for Youth Act)(1987).

-독일: ‘공공부조법(Social Assistance Act)(1961)’에 기초를 둔 근로

지원정책(Help towards Work Policies).

-네덜란드: ‘구직자 고용법(Jobseeker's Employment Act, 아래에서는 

JEA)(1998)’에 따른 프로그램.

-노르웨이: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1991)’에서 비롯된 각 

지역의 프로그램들.

-덴마크: ‘적극적 사회정책법(Active Social Policy Act)(1998)’하에서 

실행중인 프로그램들과 조치들.

- 국: ‘구직자 법령(Jobseeker's Act)(1995)’에 기초를 둔 18∼24세를 

위한 뉴딜(New Deal) 프로그램, 25세 이상을 위한 프로그램(1997∼ 

1998에 도입). 현대적 견습생제도(Modern Apprenticeships)(1995년 

도입)와 전국훈련생제도(National Traineeships)(1997년 도입)내의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년에 대한 이중 훈련 시스템.

-미국: ‘개인의 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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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ppotunity Reconciliation Act(1996)’에 따른 TANF.

2. 목적과 이데올로기

여기서 사용되는 근로연계 복지의 정의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이데올

로기적 측면에서 볼 때 중립적이다. Torfing(1999)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이데올로기적 기초에 대한 비교는 이들이 프로그램

의 기획 및 실행에 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용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프로그램들은 공통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인구 내의 특정한 

하위 집단이 경험하는 미취업(worklessness) 문제는 모든 7개국에서 노

동시장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관심사이다. 실업자 및 비경

제활동인구의 규모 및 구성의 변화, 공공부조 신청자의 증가, 공공부조 

지출비용의 증가 등은 모든 곳에서 근로연계 복지를 포함한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의 도입의 핵심적인 동인이다(Heikkilä, 1999).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은 이것이 노동시장 내의 취약집단을 표적화하는 데 가장 탁월한 

정책적 도구라는 국제적 합의의 증가와 함께 채택되어 왔다(OECD, 

1994; EC, 1999a, 1999b).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근로연계 복지의 사용은 임금노동과 시민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이해에 기초한 목표에 의해 지지된

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는 ‘사회적 배제’ 및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을 의미하는 ‘의존성’의 개념과 수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계약 관계의 변화라는 수사적인 표현들로 이러한 이데올로

기들이 표현되어 왔다(Halvorsen, 1998).

사실 ‘의존성’과 ‘배제’라는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다. 광범위한 소비자

들에게 근로연계 복지를 판매할 필요가 있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러한 

모호성은 사려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정책 목

표를 제시할 때 강조점의 차이를 둠으로써, 수급대상자나 조세납부자, 

혹은 둘 모두의 서로 다른 관심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

로연계 복지가 서로 다른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당들에 의해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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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기 쉬운 이유 가운데 하나도 대상자나 시기에 따라 설명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기초에서의 차

이는 이 정책을 통해 구조적 이유에서 비롯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가, 아니면 개인들의 의존적 행태를 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에서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정책 목표를 비용절감, 의존성 방지, 사회적 배제

와의 투쟁, 권리와 의무의 균형 재조정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가. 비용절감 

공공부조의 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여기에서 분석하는 7개 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공통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보통 이것은 특정한 근로연

계 복지 프로그램의 명백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의 

일부로 표현된다. 공공부조 지출의 삭감은 특히 특성화되고 자원집약적 

형태를 보이는 국, 네덜란드, 덴마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표 3-1의 첫번째 열)

취업 가능성이나 노동유연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자들에게 제

한적인 수준의 활동을 요구하는 소위 ‘소극적’ 프로그램들과, 구직자들의 

취업 가능성 및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을 활

성화시키는 ‘적극적’ 프로그램들은 예산회계상으로 구분된다.14) 여기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들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적극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단기적 목표로서는 ‘소극적’ 

지출의 삭감에, 장기적 목표로서는 수급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인

적자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의 통합적 정책들은, 해당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인 최저소득보

장제도와 병행해서 도입되어 왔기 때문에, 지출이 계획적이고 실질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예이다.15)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비

14) OECD는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으로 구분한다. ‘적극적’ 정책은 공공 

고용서비스, 훈련, 취약 청년을 위한 조치와 청년을 위한 훈련정책, 임금보

조 제도와 장애인을 위해 보호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하기 때문

에 매우 포괄적이다(OECD, 1999).   

15) 프랑스에서는 과거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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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던 틈새를 찾아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을 제

공하기 위해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하 다. 이것은 일종의 ‘끌어들이기

(opt-in)’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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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근로연계 복지의 목표와 이데올로기적 근거

비용절감

경제적 

의존성에 

대한 투쟁

심리․사회

․문화적 

의존성에 

대한 투쟁

숙련과 

경험부족에 

따른 

배제에 

대한 투쟁

낮은 

노동수요에 

따른 

배제에 

대한 투쟁

권리로서의 

프로그램

전체 평가:

급여에 대한 

권리 유지 

여부/

지원조치 

확대 여부

덴마크 중간 중간 중간 높음 낮음 예
-권리 유지

-지원 확대

프랑스

(통합정책)
낮음 낮음 중간

낮음-높음

(지역별 

변이)

낮음-높음

(지역별 

변이)

예

(프로그램

공급부족)

-권리 확대

-지원 확대

독 일

중간-높음

(지역별 

변이)

중간 중간

낮음-높음

(지역별 

변이)

낮음-높음

(지역별 

변이)

아니오

-권리 유지

-지원은

 일부 지역

 에서 확대

네덜란드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모호함
-권리 유지

-지원 확대

노르웨이

중간-높음

(지역별 

변이)

중간-높음

(지역별 

변이)

중간-높음

(지역별 

변이)

낮음-중간

(지역별 

변이)

낮음 아니오

-권리 유지

-지원은

 일부 지역

 에서 확대

 국

(청년층)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모호함

-권리 유지

-지원 확대

미 국

중간-높음

(지역별 

변이)

높음 높음

낮음-중간

(지역별 

변이)

낮음 아니오
-권리 축소

-지원 확대

예방적 <=============================> 통합적

개인에 초점 구조에 초점

공급 측면 중시 수요 측면 중시

용절감이라는 목표가 보다 명확하다. 이는 복지 수혜기간이 제한되는 것

과 근로연계 복지가 병행해서 도입되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마

찬가지로 독일의 ‘근로지원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근로지원계획들의 일

차적인 목적은 명확히 지방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1차 노동

시장으로 사람들을 진입시키는 것은 수급자들을 지방의 지원으로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리되는 사회보험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을 종결시키

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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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존성 방지

계산적―혹은 경제적―의존, 심리학적 의존―혹은 낮은 기대 수준

―및 문화적 의존―근로를 회피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하여, ‘의

존성’의 각각의 근거를 예방하는 것은 모든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 고

안자들의 관심사이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러한 의존성이 존재할 

경우 강제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그러한 의존성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서 우선순위로 취급되는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개인적인 문제에 근거

한 의존성에 대한 수사는 다른 곳에서보다 노르웨이와 미국의 프로그램

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표 3-1의 두번째와 세번째 열).16) 

물론, 두 국가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여기서 고려되

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에서 개인적인 문제에 근거한 의존성을 줄이고

자 하는 목표는 목표집단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절할 뿐이다. 

다. 배제와의 투쟁

프랑스에서 ‘배제된 실업(exclusion unemployment)’으로 개념화된 것

처럼 실업자가 기존에 비어 있는 일자리조차 차지할 수 없다는 점은 이

전 가능한(transferable) 자격 및 경험의 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시간 엄수나 자기소개 등 소위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이 결여되어 있거나, 정규교육 혹은 훈련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은 의존의 상태로 남아 있고자 하는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16) 비록 덜 명확하기는 하지만 프랑스 청년 고용 프로그램과 국 청년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청년들을 위한 ‘끌어들이기(opt-in)’ 프로그램들도 ‘의존성’

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관련된다. 이 정책들이 해당프로그램에 대응되는 다

른 급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목표집단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소

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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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에서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적 사고가 붕괴하고 사회민주주의 

내에서 ‘제3의 길’ 이데올로기가 각광받는 것은 공급 측면의 숙련 부족

으로부터 미취업이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들은 정책목표집

단의 유연성 향상과 인적자본의 발전을 통해 노동공급 인구 내에서 기

술과 숙련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덴마크의 활성화 조치

(activation), 네덜란드의 JEA, 국의 뉴딜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고 확

대된 것은 기술 및 숙련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표 3-1 네 번째 

열). 예를 들어 청소년을 위한 뉴딜은 청소년들이 “기술을 갖추어 미래

의 직업에 대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ES, 1997a).

강제적 근로 조치가 단순히 공급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

다.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에 미취업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해법도 나타났다. 이는 근로연계 복지가 공

공부문의 직업창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단이었던 동부 독일의 도시

들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며, 프랑스의 통합적 프로그램들에서도 중요한 

구성요소이다(표 3-1 다섯 번째 열)

라. 권리와 의무(rights and responsibilities)의 균형 재조정

개인적인 의존 대 구조적 의존, 그리고 공급 중시 대 수요 중시 사이

에서 강조점의 균형 여부는 개별 공공부조의 대상자와 국가 사이의 권

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과 관련된 수사에 반 된다.

비교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첫번째 사실은 복지대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들이 떠맡아야 하는 의무 사이의 ‘올바른’ 균형점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균형점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전적

으로 정책입안자에 달려 있다. 또한 누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와 관

련된 문화적․역사적․시기적인 차이도 중요하다. 새로운 근로연계 복지

정책들이 도입되어 왔다는 점은, 수급자들의 책임이 변화할 가능성이 열

려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프로그램들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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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방법은 의무와 상응해서 대상자가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표 3-1 여섯 번째 열). 

원칙적으로, 덴마크와 프랑스의 공공부조 대상자는 활성화조치 혹은 통

합 조치에 대해 특정한 참여권을 갖는다. 프랑스의 RMI는 최소소득과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중적 권리(double-right)’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이러한 ‘권리’

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의 ‘뉴딜’과 네덜란드의 ‘구직자 고용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게 상황은 더욱 모호하다. 해당 프로그램들이 모든 사람들을 적용대상으

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백히 ‘권리’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의 ‘근로연계 복지’, 독일의 ‘근로지원정책’, 미국의 TANF의 경

우 수급자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권리를 비교하는 또 다른 방식은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과 함께 전체

적으로 목표집단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거나, 혹은 축소하도록 계획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하나의 극단에 해당되는 미국에서 근로연계 복지

의 도입은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수급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른 곳에서는 인적자원의 발전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르웨이와 독일의 경우 항상 그러

했던 것은 아니다. 또한, ‘더 많이’ 주는 데에는 강화된 의무가 결합되었

다(표 3-1 일곱 번째 열).

원칙적으로 프랑스의 프로그램들―특히 RMI―은 여기서 고려되는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는 명시적으로 권리에 더 초점을 맞춘다. ‘배제’는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의 책임이라고 이해하는 프랑스의 공화주의 

이념은 명시적으로 이를 강조한다.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완벽하게 충족

될 수는 없다고 해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

적 통합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몇몇 정책 입안자들이 높

은 수준의 청년 실업이 낮은 노동 수요와 같은 구조적 요인만큼이나 범

죄와 마약 흡입 등 문화적이고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것은 전체 사회가 풀어야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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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간주된다. 

마. 목적과 이데올로기의 각국 내에서의 변이

국가 수준에서 주창되는 근로연계 복지의 공식적인 목적은 지역 차원

의 실행 수준에서는 상당히 달라진다(표 3-1의 변이점수). 이는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큰 곳에서 더 뚜렷하다. 이는 근로 요건이 구

직자들이 정규 노동시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전국

적 가이드라인이 지자체에 의해 종종 무시되어 근로능력 및 근로의지 

조사(working test)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노르웨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프랑스에서도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RMI 내의 통합 조항은 

의무라기보다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 독일의 ‘근로지원정책’ 프로그램도 각 지방정부의 의제에 따라 다

른 정책목표하에 활용된다.

바. 소결: 목적과 이데올로기

공공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프로

그램들은 프랑스 공화주의부터 앵 로-아메리칸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틀 내에서 실행되고 정당화된다. 거의 모든 경우

에서 이중적 목표, 즉 의존성을 방지하는 것과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것이 결합되어 왔다.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들은 수급자들을 ‘적극적’ 정책의 대상으로 삼

음으로써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

급자들이 공급과 수요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의 희생양이 아니라 바람직

하지 않은 ‘의존성’을 안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도에서는 

국가 사이에,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연계 복지

가 구조적 불일치를 좁히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대상자의 ‘의

무’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비교되는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들은 미취업에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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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요 측면의 조치들(직업창출/임금보조)과 공급 측면의 조치들(유연

성과 직업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결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넓게 볼 때, 한쪽 극단에서는 프랑스의 통합정책이 구조적 문제와 권

리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른 한편의 극단에서는 미국의 

TANF가 의존성 제거와 의무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예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목표집단

공공부조는 일종의 ‘마지막 의존처(last-resort)’이기 때문에 공공부조 

대상자는 취업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

이 포괄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 계산 능력이나 언어소통, 문자해독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고령자, 소수민족, 장애자, 오랜 

투병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구직 장벽에 직면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Mckay et al,, 1997).

목표집단과 관련해서 각 나라가 설정하고 있는 공공부조 역할의 차이

가 중요하다. 근로연계 복지의 대상자는 공공부조 대상자에 의해 규정되

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책입안자들은 공공부조 대상인구 가운데 강제적 

근로의 기준을 적용시킬 ‘노동 가능한(work-able)’ 집단을 선별해 냄으

로써 대상집단의 구성을 결정한다. 여기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의 목표집

단이 되는 공공부조 대상자, 개입 시기, 그리고 목표집단 중 실제로 향

을 받고 있는 집단 측면에서 각국의 프로그램을 비교한다. <표 3-2>는 

목표집단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가. 목표집단의 구성

목표집단을 살펴보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표 3-2 첫번째 열과 두번째 열). 미국에서는 TANF 수급자가 근로연

계 복지의 주된 대상집단인데, 이들은 거의 편부모들이다. 유럽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공공부조를 신청한다.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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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목표집단

수급자 집단 연령 집단 배제 기준

프로그램 참여 

이전의 

급여수급기간

조기 프로그램 

참여

목표집단의 

범위

덴마크

공공부조

수급자

(사회보험

수급자와 유사한 

프로그램)

제한 없음

(연령별로 

프로그램 

진입 시기에 

차이)

건강문제, 임신,

 어린 자녀 있는 

어머니

13주,

 혹은 52주

26∼30세는 

13주 이후에 

참여

보편적

프랑스

(통합정책과

RMI)

공공부조

(RMI)
26세 이상 없음 제한 없음

26∼60세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준보편적

독 일

실업부조

(때때로 실업급여 

수급자)

제한 없음 없음 제한 없음 없음

선별적

(일부 

지역은 

보편적)

네덜란드

(청년층)

실업부조 및 

실업급여 수급자
16∼23세

육체적․정신적 

장애, 어린 자녀 

있는 어머니

0∼1년

(비청년층은 

1년 이후)

없음

보편적

(고령층에 

대해서는 

선별적)

노르웨이 공공부조

제한 없음

(대체로

젊은층)

장애,

 어린 자녀 있는 

편부모

제한 없음 없음 선별적

 국

(청년층)
실업부조 18∼24세 예외적임

6개월

(비청년층은

18개월 이후)

특별히

필요하다고 

규정된 집단

보편적

미 국 TANF 제한 없음

연방장애

급여를 받는 

성인,

일시적 장애, 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0개월 없음 준보편적

는 최근까지 부양의무나 혹은 건강문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

되는 사람들보다는 ILO 기준에 따를 때 자신을 ‘실업자’로 밝힌 사람들

에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근로연계 복지는 이전부터 적용되어 온 ‘일할 

능력과 여건’이라는 요건을 확장한 것으로서 구직과 일자리 제안 수용과 

관련된 기존 법령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집단에 대한 전략이 다

른 집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사이의 이러

한 차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미국에서도 초기의 근로연계 복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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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AFDC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부 주에서 실시

한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수혜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유럽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은 명백히 청년 실업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17)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청년들, 특히 미숙련 청년들은 더욱 일

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의무교육을 마치고 취업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늘어났다. ‘청년’ 개념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

체로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진 것을 반 하여 20대를 포함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네덜란드는 23세 이하, 덴마크는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들이 부조급여 수준의 수혜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노동

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덴마크

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 국의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프로

그램은 청년층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혹은 확장시키는 것으

로서, 젊은 집단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

적인 노동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둘째, 적절한 노동의 대가라는 문제가 

청년들에게는 그다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 경력이 짧은 대부

분의 청년들은 장년층 실업자에 비해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고, 기대수

준도 낮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한시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종

종 가정된다. 많은 나라에서 청년층에게 책정하고 있는 더 낮은 최저임

금은 청년층 노동에 대해 더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반 하

거나 강화한다. 셋째, 현재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

책입안자들은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경험이 적기 때문에 ‘소극

적인’ 공공부조 수혜 경험이 그들을 안이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의존성’은 노동윤리에 커다란 악 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국에서 의무적 프로그램은 처음에 청년들을 대

17) 그러나 프랑스의 RMI는 청년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은 가족의 보살핌이라는 전통적인 전제를 뒤흔들고 있다. 청년에 대

한 통합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금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수급권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수용가능한 해

결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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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도입되었고, 뒤이어 다른 집단으로 확장되었다. 청년을 위한 프

로그램은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재원 배분이나 정

치적 추진 면에서 상당한 우선순위를 부여받았다. 젊은 층은 짧은 수급

기간만을 거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프로그램과 대상집단이 다소 덜 

구체화된 노르웨이에서 일선 사회복지담당자는 근로연계 복지 수단을 

‘청년층’에 맞추도록 유도된다. 독일의 ‘근로 지원 정책’은 처음부터 청년

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유럽의 근로연계 복지 방식에

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현재의 초점은 젊은 층으로 이동하 다.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다른 집단의 고실업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로 대체되면서 장기실업자가 유럽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의 두번째 대상집단이 되었다. 장년층 역시 의존성 문제

를 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존성’은 그들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

겨졌다. 이들이 경험하는 구직장벽은 구조적 뿌리를 갖는 문제로, 기술

과 경험이 적절치 않거나 노동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네덜란드와 국에서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프로

그램은 개인적인 의존성보다는 구조적 배제를 제거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았고, 다양한 ‘근로조건

부 급여(work-for-benefit)’ 정책이 포함되지도 않았다(예를 들어, 네덜

란드와 국의 장기실업자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덴마크의 장년층 수혜

자들에게는 근로연계 복지와 그다지 비슷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적용되

었다.

최소한 현 시점에서 유럽에서는 공공부조를 요구하는 주된 사유가 실

업이 아닌 사람들은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에서 대체로 제외되어 있다

(표 3-2 세번째 열).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거나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

장 편입이 더욱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강제적 조치는 전통적으로 부당

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급여만 신청하는 문제가 점

점 더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면서, ‘노동 가능’ 집단과 ‘노동 불가

능’ 집단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급여로의 

전환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구직활동 의무로부터 자유로웠던 수급자 집단들이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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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고 있다. 아래의 두 가지는 이러한 종류

의 ‘재범주화(re-designation)’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이다. 첫번째는 미

국의 1996년의 복지개혁으로, 미국은 편부모 계층을 정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집단으로 재범주화하 다. 두번째는 덴마크의 

1998년 ‘공공부조법’으로 이 법안은 반드시 근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강제적 활성화 조치에 모든 수급자들이 참여하도록 확장하 다. 모든 수

급자들에게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상담을 포함하고 있는 2000년 국의 

‘ONE’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 개입 시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실업의 장기화가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기

회를 줄인다는 점이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 동기 가운데 하나이다

(Trickey et al, 1998). 고용주가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발

생하는 자기강화 효과(re-enforcing effect)를 포함하여, 장기실업이 노동

시장 재진입 기회의 축소와 관련되는 이유는 매우 많다. 장기실업은 그 

자체가 구직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현재의 기술과 자격이 점점 더 적절하지 못하게 되거나, 구직자가 구직

활동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는 것들이다(Layard, 1999). 마지막으로 도덕

적 해이를 줄이는 것이 핵심적 정책목표일 때는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소극적’ 수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프로그램 설계자들은 개입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기존의 급여를 유

지하도록 하는 것과 ‘사중손실(dead-weight)’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충관

계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다. 목표가 수급자에게 1차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일 때, 근로연계 복지의 적용이 없었다면 ‘실제’ 일

자리를 찾았을 수급자에게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사중손실’이다. 이 문

제는 재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프로그램일수록 크다. 노르웨이

처럼 덜 자원집약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사중손실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

는다. 이 경우 장기 수혜자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의

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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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수급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사중손

실’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Aucouturier, 1993). 이는 구직활동을 할 자

유와 시간을 빼앗기거나, 프로그램 참여가 참여자들의 구직 동기를 약화

시키기도 하고,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고용주에 대한 참여자의 시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사중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를 프로그램의 대

상으로 정하려 한다. ‘일정기간’에 대한 판단과 최적의 적용 시점은 정책 

입안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한정된 자원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

다. 사실, 한정된 자원과 정책 목적이 이미 확고하게 주어져 있을 경우

일지라도, 최적의 개입 시점은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프로그램의 ‘사

중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둘이 

반드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첫번째는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의 구체적인 기간

을 정하는 방법이다(표 3-2 네번째 열). 실업기간과 구직기회 사이의 관

계를 연구한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ies)가 도움이 되겠지만, 개입 

시점 결정에 대한 과학적 토대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Leisering 

and Walker, 1998). 덴마크와 네덜란드, 국에서는 청년층이 다른 집단

보다 프로그램에 진입하는 시기가 빠르다. 반면에 노르웨이의 경우, 개

입 시점은 개별 사회복지 담당자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 프랑스와 독일

의 경우, 통합정책과 근로지원정책이 지방정부 및 부처의 어떤 수준에서 

운 되는가에 따라 수급자와의 상담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개입 시점이 

결정된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수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개입 시점을 결정한다. 일부에서는 ‘배제’될 경우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특정계층의 요구나 특성을 고려해 특수한 경우에 한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 다(표 3-2 다섯 번째 열).

두번째는 강제적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이전에 수급신청중이거나 수

급중인 사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case-management)를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만, 국 뉴

딜 프로그램의 ‘입문 과정(gateway)’과 덴마크의 활성화 프로그램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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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의무(rights and responsibilities)’ 과정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다. 프로그램 참여 비율

여기에서는 설정된 목표집단이 어느 정도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도

입으로 향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

상집단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 볼 수 있

다(표 3-2 여섯 번째 열). 강제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자격조건에 맞

는 대상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청년층을 위한 네

덜란드의 JEA와 국의 뉴딜, 덴마크의 활성화 조치 등은 ‘보편적’이다. 

이 경우, 급여와 수급기간, 수급자 연령 등에 따라 목표집단이 잘 정의되

어 있다. 프랑스의 통합 프로그램과 미국의 TANF의 경우 모든 수혜자

들이 근로활동, 혹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

의무가 모든 적격 수급자들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준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위스콘신의 경우를 보면 단지 사전면접 단

계만이 모든 TANF 수급자들에게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RMI의 ‘통합 

계약’이 모든 수급자들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

동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강제적 활동을 의미하지도 않는

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별적’ 프로그램은 목표집단 가운데 일정한 부분만

을 포괄한다. 우리가 비교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독일

의 ‘근로지원정책’의 대부분과 노르웨이의 프로그램이 이 범주에 해당된

다. 

목표집단에 대해 보편적 접근이 아니라 선별적 접근을 택하는 것은 

전략에서 중대한 차이를 낳는다. 왜냐하면 보편적 프로그램은 목표집단 

내의 광범위한 수급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더 다양한 구직장벽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선별은 ‘수급기간’ 기준이나 연령 기준에 의해 쉽게 판

별되지 않는 사람들을 포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 방법은 공공

부조 대상자 가운데서 질적인 기준에 의해 목표집단을 설정하는 데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특별히 ‘개인의 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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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사이의 연계’를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 방법이 사용된다. 

프로그램 운 자가 누군가를 근로복지 연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

인가, 배제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될 경우 공공부

조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

져올 수도 있다. 프로그램 운 자와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는 현행 체계

하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제외’하기 위해 재량권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의 사회복지 담당자는 참여 결과

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재원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재원이 조

달되는 경우 선별적인 방법이 사용된다. 그 결과, 이 방법은 노르웨이에

서처럼 지원으로부터 더 제외되어 온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용되거나, 프

랑스나 독일에서처럼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라. 소결: 목표집단

유럽과 미국 사이에는 목표집단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유럽에서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덴마크의 활성화 조치는 

부조를 청구하게 된 주된 원인이 실업이 아닌 사람들로까지 대상을 확

대하려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들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가, 

아니면 선별적으로 적용되는가라는 측면에서도 상이하다. 가장 ‘보편적’

인 것은 덴마크와 네덜란드, 국의 프로그램들이고, 독일과 노르웨이의 

프로그램이 가장 선별적인 성격을 갖는다.

4. 운 체계(Administrative framework)

‘보편적’ 프로그램과 ‘선별적’ 프로그램 사이의 차이는 또 다른 차이, 

즉 정책이 운 되는 방식에서의 차이와 관련된다. 이 절에서는 운 체계

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공공부조가 전달되는 

방식의 차이가 다양성을 만들어낸다.18) 그러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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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향을 받는 정도는 크

지 않다. 특히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기

에서는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을 중앙집중화되어 있는가, 탈집중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구분한다. 

<표 3-3> 운 체계의 중앙집중도

중앙집중도1) 명문화-재량 부여2) 사회보험-공공부조

프로그램 분화 정도 

덴마크 2 2-3 2-3

프랑스(통합 정책) 2 2 3

독 일 2 2 3

네덜란드(청년층) 3 3 3

노르웨이 1 1 1-2

 국(청년층) 4 3 4*

미 국 3 3 1
*

 * 미국과 국에는 해당 집단과 비교될 수 있는 사회보험 수급자 집단이 없음. 

국의 경우 6개월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6개월 이전에는 실업부조 

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4로 점수를 

부여함.

  주: 1) 중앙에서의 재원 및 전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통제 정도(숫자

가 높을수록 집중도도 높음)

     2) 개별 운 자나 사례관리 담당자가 프로그램 참여 여부, 프로그램 결정 

및 제재에서 갖는 재량권의 정도(숫자가 높을수록 재량권이 낮음) 

     3) 사회보험 수급자와 공공부조 수급자 대상 프로그램의 분화 정도. 1은 

두 프로그램이 거의 완전히 분화되어 있는 경우, 2는 사회보험 수급자

와 공공부조 수급자가 겹쳐지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 

3은 사회보험 수급자와 공공부조 수급자가 겹쳐지는 경우(다만 사회보

험 수급자는 다른 경로로 프로그램에 참여), 4는 사회보험 수급자와 공

공부조 수급자 사이에 프로그램에 차이가 없는 경우 

가. 중앙집중도의 차이

전국적으로 대상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재원조달

과 통제가 중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고, 나아가 이 때문에 표

18) 차이점에 대한 논의는 Eardley et al(1996a, 1996b)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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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될 수 있다(표 3-3 첫번째 열). 지방정부에서 기금을 전적으로 통제

하거나, 부분적으로라도 통제하는 곳에서는 그들이 프로그램의 적용 범

위를 결정할 것이다. 중앙집중화의 정도가 커질수록 중앙정부는 기금이 

국가 전략과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국내 표준화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프로그

램의 운 은 법제화된 규정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재 조

치나,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종류 등에서 행정적 재량권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표 3-2 두번째 열).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는 사회보험 가

입자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집행할 의무를 갖는 반면, 지방정부는 사회보

험 비가입자들을 책임져 왔다. 따라서 공공부조 수급자들을 위한 중앙집

중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국과 덴마크, 네덜란드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보험 수급자들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표 3-3 세번째 열). 

사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위한 법령 및 행정이 분리된 체계―

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19)―는 새로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도입되는 뼈대를 제공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이원적인 

전달체계로 이어졌다. 역사적으로, 비교대상 7개 국 모두에서 사회보험 

가입자 및 비가입자의 급여는 각기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보장이라는 측

면에 초점을 둔 서로 다른 행정부처의 소관 업무 다. 국에서는 이러

한 분리가 사라졌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더 지방화되면서 

이러한 구분이 다소 흐려졌다.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은 공공부조 수급자들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독일은 사회보험 수급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중복되

는 정도가 가장 낮다. 미국은 TANF 수급자들과 비교할 만한 사회보험 

19) 국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실업자와 비가입 실업자에 대한 처우의 구분이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단기간의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두 집단 사이의 수급액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회보험에 기초한 수급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뉴딜정책은 사회보험 수

급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데 실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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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업자와 공공부조의 수급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프로

그램 가운데 지역적으로 재원이 분리되어 조달되는 프로그램들은 지역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예방적인’ 성격을 갖는다. 지방정부 혹은 주정부가 급여액뿐만 

아니라 행정비용까지 절감하려 할 경우―독일과 노르웨이, 미국―특히 

그렇다. 

나. 지역별 편차(Intra-national variation)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

그램 사이에 분리 정도가 클수록 공공부조 수혜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집단, 재원조달과 목적에 대한 지방정부의 통제와 의무 수준

이 사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것보다 높아지며, 실제 집행에서의 차이도 

크다. 이러한 편차는 지방정부 입법기관의 정치적 신념뿐만 아니라 행정

적 요소와도 관련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정부 사이의 편차가 노동시장 통합과 배치된

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강제요건 도입은 사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집단에 대한 규정을 통합

하고, 부조 수혜자들을 전통적인 사회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

그램으로 끌어들이려는 추세로 이어진다. 네덜란드의 JEA와 덴마크의 

활성화 조치는 매우 높은 프로그램 조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같은 강제적 프로그램이 사회보험 가입 및 비가입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

실적으로 두 집단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은 서로 다르다.

지금까지는 관련 정부부처의 활동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많은 어려움

을 겪었다. 특히, 공공부조 수혜자를 위한 행정체계가 매우 복잡한 프랑

스의 경우에 그러하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프로그램은 상대

적으로 유관 부처와 행정기관들이 좀더 긴 하게 연계되어 업무를 수행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물론, 이것이 늘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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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 요약: 운 체계

중앙집중도에 따라 중요한 유사점과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국의 뉴

딜, 네덜란드의 JEA와 덴마크의 활성화 조치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더 중앙집중화되어 있다. 반면, 노르웨이와 독일의 프로그램이 가장 탈

집중화되어 있다. 중앙집중도의 차이는 한 국가 내에서 프로그램의 시행

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가와 관련된다. 당연히 중앙집중도가 가장 

낮은 곳에서 지역적 편차가 가장 크게 드러난다. 

5. 이질성의 조정

특정 프로그램이 앞에서 정의한 이념형적인 근로연계 복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가는 프로그램의 입안자가 미취업의 원인을 얼마나 다르

게 인식하고, 나아가 개별 수혜자들의 다양한 환경에 맞게 어떻게 조정

해 나가는가의 차이를 반 하게 된다. 서로 다른 전략들은 이념적 목적

의 차이와 목표집단의 이질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를 반

한다. 이 절에서는 이질성을 조정해 나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

본다. 

가. 적절한 수혜자 선택

선별은 탈집중화된 프로그램의 특성으로서 불충분한 자원 및 지역차

원의 재원조달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노르웨이와 독일의 선별적 체

계는 계산적 의존성을 제거한다는 이념적 목적에 근거를 두고, 근로능력 

및 의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최근에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사업 참여를 통해 공공부조에서 벗어나 취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

상자를 ‘선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역에서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job-ready)’ 사회보험 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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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 대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나. 개별 수급자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7개 국가 모두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을 운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근로조건부 급여’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여기에는 

노동으로 분류되지는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비노동 활동이 포

함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적극적’ 삶이 ‘소극적’ 삶보다 낫다는 규범적 

전제가 깔려 있다(Hvinden, 1999). 

‘소극적’ 수급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나 혹은 재정적 부조(financial 

assistance)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부조 수혜자들을 ‘활

성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다섯 가지의 주된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근로조건부 급여’에 대응되는 수준의 급여(혹은 기존 급여액과 비슷

한 급여)

-한시적인 자 업 창업지원이나 정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보조 취업

-협약 최저임금이나 표준적인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교육(혹은 직업훈련)

-사회적 활성화

위의 수단들이 서로 배타적인 대안은 아니며, 종종 혼합되어 사용된

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직업훈련’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결합일 수도 있고, 덴마크의 ‘특별 활성화 조치’는 직업훈련과 직업상담

을 혼용한다. Rosdahl & Weise는 덴마크의 활성화 방안을 7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들은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선택지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표 3-4>는 각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주된 활성화 

수단을 보여준다. 

여러 선택지를 갖는 프로그램이 근로연계 복지로서의 성격을 얼마나 

갖는가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급자 입장에서 실제 일자리와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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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각국에서 제공되는 조치들의 종류

덴마크 프랑스
(RMI) 독 일 네덜란드

(청년층)노르웨이  국
(청년층) 미 국

근로조건부 급여

(혹은 유사한)
○ ○ ○ ○ ○ ○ ○

정규노동시장의 

임금보조 취업
○ ○ ○ ○ ○ ○ ○

정규임금을 받는

공공부문 일자리
○ ○

교육․훈련 ○ ○ ○  ○ ○

사회적 활성화 ○ ○

목표집단의 범위 보편적 준보편적 선별적 보편적 선별적 보편적 준보편적

운 정도를 판별할 때 급여액과 급여 형태가 중요하다. ‘근로조건부 급여’

와 ‘공공부문 일자리’ 사이의 차이점은 고용조건(노동권과 임금수준)과 

관련된다. 이 둘은 국가가 참여자 임금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임금보조 

취업’과도 구별된다. 

제시되는 프로그램의 범위는 참여자를 직접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전에 교육훈련을 얼마나 시키는가에 따라서도 다양하다. 더불어, ‘사회적 

활성화’를 통해 심각한 구직장벽을 극복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진다.

정부가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수급자

와 행정관료 모두가 알 수 있거나 혹은 드러나지 않는 위계―임금보조 

취업이나 일자리 ‘창출’이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차지하는―가 형성된다. 

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임금과 조건을 갖는 ‘실질적인’ 일

자리이기 때문이다. 

더 취업에 가까운 선택지에 고용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을 뽑아내는 

선발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 독일에서 ‘순차적 선발(gradient)’은 공

공부조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하위의 ‘직업훈련과 사회적 

활성화’에서 ‘지자체 고용’, 그리고 최상위의 ‘보조금지원 취업’까지 이어

지는 세심한 위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참여자들을 임금보조 없

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가도록 누적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들’처럼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의 다양한 선택지들은 동등

한 위계를 갖고 있으며, 모두 독립적으로 임금보조 없는 일자리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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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단기 혹은 장기간에 걸쳐 임금이 보조되

지 않는 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행

정조직이 인정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노동시장

에서의 취업은 실현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프랑스의 경험은 정규직

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혜자들이 여러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폐쇄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이 사회복지 제공과 수급자의 

프로그램 참여를 동시에 충분히 만족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활성화 정책이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폭

넓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괄하도록 확장된 덴마크이다. 엄격한 이념에 

기초한 미국, 대상집단이 제한된 노르웨이의 선별적 근로연계 복지 및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의 뉴딜은 아직까지는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일반적인 복지의 향상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중요한 전략이 아니라

는 것을 보여준다. 

수급자를 배치하는 데에도 상이한 메커니즘이 활용된다. 프로그램이 

선별적인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에서는 사례관리자나 사회복지 담당자

에 의한 평가가 수급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

요하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국의 보편적 프로그램과 미국의 준보편적 

프로그램에서는 평가가 프로그램 자체의 일부이기도 하고, 특정한 협의

과정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자가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진입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해당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가에 커다란 편차가 있다. 물론 불가피하게 일련의 대안들이 다른 사람

들에 비해 어떤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덴마크와 네

덜란드, 국에서는 개인들이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다. 스스로 혹은 담당자에 의해 취업준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대안―다양한 유형의 공공근

로와 사회적 활성화 및 직업훈련 과정―이 주어진다는 것은 선택의 기

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네덜란드는 참여자들을 자격, 경력, 구직장벽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

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준의 JEA 프로그램 가운데 적합한 것을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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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모든 보편적 프로그램 및 미국의 준보편적 프로그램에 수급자

와의 협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구체적인 상

황에 맞는 ‘계약(contracts)’과 실행계획을 도출해 내도록 되어 있지만, 

네덜란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진행 과정이 그렇게 명시적인 

것은 아니다. 협의 과정은 구직장벽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덴마크와 프랑스의 사례는 

다양한 구직장벽을 갖고 있는 수급자들의 경우 이러한 계획을 고수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 수혜자 제재에서의 재량권

‘근로조건부 급여’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모든 국가

에서 제재의 대상이 된다. 임금보조를 통해 취업한 일자리나 창출된 일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피고용인들과 마찬

가지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모

든 수혜자들에게 비록 첫 단계부터는 아닐지라도 강제요건을 적용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높은 거부율이 반드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을 보여주기도 한다.20) 그러나 제재범위와 엄격성은 나라마다 다르다.

제재가 언제나 급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위스컨신

에서 제재 규정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에 비례한다. 덴

마크의 활성화 조치에서 등록된 참여자는 자신의 전체 수급액의 5분의 

1 이상은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수급자가 순응

할 때까지 제재가 증가하지만, 초기에는 급여액의 4분의 1만이 감소된

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액 가운데 일부는 가족을 위해 별도

로 할당되어 제재를 받지 않는다. 프랑스와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

가에서, 제재를 받는 수급자들은 행정기관에 재량고충수당(discretionary 

hardship payments)을 신청할 수 있다. 

20) 프랑스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RMI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것처럼 운 된다. 이는 독일의 몇몇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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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담당자에게 제재에 관한 재량권을 얼마나 주는가는 프로그램별

로 다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 대해 상당

한 재량권을 주는 경우는 중앙집중화된 프로그램보다는 탈집중화된 프

로그램에서 더욱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제재율 또한 매우 상이하다. 유

럽보다는 미국에서 제재 규정이 보다 공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뉴욕시

에서는 제재를 받은 사람이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보다 

많다. 위스콘신에서는 수급자 가운데 6%가 제재를 받고 있다. 유럽에서

는 제재 규정이 마지못해 적용되는 인상을 주지만, 제재 자체는 매우 가

혹하다. 네덜란드의 JEA 프로그램에서는 완전한 수급 정지가 부과되기 

전에 경고가 내려지며 이후 부분적인 제재와 완전한 박탈이 따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제재 정책은 이미 상당한 배제의 위험에 

처한 이들을 ‘탈락자’로 만들기도 한다. 독일에서 ‘근로지원정책’의 참여

자들에게 제재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이 사회복지 담당자들

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프로그램

을 아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굴절된 예도 있다. 

라. 요약: 이질성의 조정

이념형적인 근로연계 복지 모델에서 상당한 분화를 보이는 프로그램

들이 존재한다. 사실, ‘근로조건부 급여’ 프로그램은 많은 수혜자들에게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제시되는 ‘근로조건부 급여’ 프로그램도 다른 특

징들을 포함한 경우도 많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만 제시

되는 경우가 많다. 몇몇 프로그램―덴마크, 네덜란드, 국, 미국의 캘

리포니아―들은 이러한 수혜자들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이나 ‘사회적 활

성화’ 등의 대안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국과 미

국의 프로그램은 개별 수혜자들에게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

례 관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덴

마크의 활성화 조치는 나머지와 구분된다. 덴마크의 경우 인적자본 개발

과 장기 전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재진입

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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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연계 복지의 유형화

이 절의 목표는 앞 절에서 비교한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무엇이 

같은 뱡향으로 변화하는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근로연계 복지를 유형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의 활성화 조치, 네덜란드의 JEA와 국의 ‘청년층을 위한 뉴딜

(New Deal)’ 등을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다른 국가의 프로그램들을 범주화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

하지 않다. 독일의 프로그램이 보편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중앙

집중형 프로그램과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노르

웨이의 프로그램은 탈집중화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프랑스와 

미국의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념적 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반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1.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

덴마크와 네덜란드, 국의 프로그램은 ‘예방적’ 목표는 물론 ‘통합적’ 

목표를 동시에 지지하는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운 체계와 

이념 사이의 관계에서 [그림 3-1]의 우측 상단에 모여 있는 중앙집중화

되고 통합적인 프로그램들이다. 

이들은 광범위한 목표집단을 갖고 있고 다수의 선거권자에게 향을 

미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핵심적 요소는 그들이 ‘선별적’이 아

니라 ‘보편적’이라는 데 있다. 이들 나라에서 납세자들은 몇몇 사람들이 

노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목표집단 가운데 대다수가 일을 하

지 않는 것도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의 입안자는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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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목표와 운 체계

F

DN

NL UK

D

N

US

    통합적

집중적․

규정 명문화분권화․

재량부여

예방적

  주: 1) 이 그림은 척도화되거나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본 연구

에서 얻어진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임. X축에서의 위치는 <표 3-3>

에서 살펴본 중앙집중도 및 규정의 명문화를 고려한 것이고, Y축에서

의 위치는 <표 3-1>의 ‘통합적-예방적’ 성격에 대한 질적인 평가로부

터 얻어진 것임. 

     2) 각국은 문 이니셜로 표기. DN은 덴마크, F는 프랑스, D는 독일, NL

은 네덜란드, N은 노르웨이, UK는 국, US는 미국임. 각국에 대한 평

가는 각국의 전체 제도가 아니라 사례로 채택된 제도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통합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조치들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을 운 한다(그림 3-2). 가장 

집중화된 프로그램은 (그림 3-2)에서 오른쪽 위쪽에 모여 있는데,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인적자원 개발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

여준다. 

이는 자원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수단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재정적 기반을 반 하고 있다. 이들 중앙집중형 강제 프로그램은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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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전략과 운 체계

F

DN

NL UK

D

N

US

집중적․

규정명문화
분권화․

재량부여

노동시장 통합

인적자원 개발

  주: 1) 이 그림은 척도화되거나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본 연구

에서 얻어진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임. X축에서의 위치는 <표 3-3>

에서 살펴본 중앙집중도 및 규정의 명문화를 고려한 것이고, Y축에서

의 위치는 <표 3-1>에서 살펴본 각국의 전략에 대한 평가로부터 얻어

진 것임. 

     2) 각국은 문 이니셜로 표기. DN은 덴마크, F는 프랑스, D는 독일, NL

은 네덜란드, N은 노르웨이, UK는 국, US는 미국임. 각국에 대한 평

가는 각국의 전체 제도가 아니라 사례로 채택된 제도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한다. 미취업 상태에 

머물게 하는 다양한 원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

한 전략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고, 매우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

앙집중형 프로그램은 엄격한 제재 규정을 갖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

별 행정 담당자에게 거의 재량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그림 3-3). (그림 

3-3)에서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은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다.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 중에서 덴마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인적

자원 개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더 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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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제재정책과 운 체계

명문규정에 따른

제재

F

DN

NL
UK

DN

US

집중화․

규정 명문화

분권화․

재량부여

재량에 따른

제재

  주: 1) 이 그림은 척도화되거나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본 연구

에서 얻어진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임. X 및 Y축에서의 위치는 <표 

3-3>에서 살펴본 중앙집중도 및 규정의 명문화, 재량권 등을 고려한 

것임. 

     2) 각국은 문 이니셜로 표기. DN은 덴마크, F는 프랑스, D는 독일, NL

은 네덜란드, N은 노르웨이, UK는 국, US는 미국임. 각국에 대한 평

가는 각국의 전체 제도가 아니라 사례로 채택된 제도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이는 다음의 두가지 때문이다. 첫번째로 덴마크 활성화 조치의 목표집

단은 국의 청년층 프로그램이나 네덜란드의 프로그램보다 취업할 준

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집단의 비중이 높다. 두번째로 덴마크의 프로그램

은 권리에 기초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전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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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프로그램들간의 구분

탈집중화된 정책은 유형화하기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서 ‘근로지원정책’이 더 집중화된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또한 통합성이 

높고, 인적자원 개발 지향적이며 제재 관련 규정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

다. 가장 탈집중화된 노르웨이의 프로그램 역시 중앙집중도와 다른 여러 

가지 요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에 강

조점을 둔 예방지향적 탈집중화 프로그램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프로그

램 운 자는 제재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그림 3-3). 

미국 프로그램이 종종 근로연계 복지의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과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

다. 여기서 미국의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들에 강조점을 두는 약간 집

중화된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는 수급자를 통합하기보다는 수

급 자체를 제한하며, 인적자원 개발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더 우

선하고, 단기간의 해결책과 강력한 제재 규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차이

는 명백히 미국 사회복지정책이 개인 중심의 이념에 강하게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는 정반대로, 프랑스 사회정책 설계자들이 갖고 있는 공화주의적 

이념의 결과인 프랑스의 통합정책은 실업의 원인을 구조적인 데 있다고 

인식하고 미취업 문제의 해결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을 대표

한다. 원칙적으로 제재는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한다.

3. 근로연계 복지 유형화의 전망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은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이념형적인 ‘근

로연계 복지’의 정의에서 가장 멀리 분화해 나갔지만, 의무를 강제한다

는 측면에서는 탈집중화된 프로그램에 비해 이념형에 더 가깝다. 

Torfing(1999)의 ‘공격적’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묘사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Torfing은 이 개념을 덴마크의 근로연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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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을 미국이나 뉴딜정책 이전의 국의 정책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

했다.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사회보장이나 공공

부조 측면에서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

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 가운데 하나는, 유럽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

이 최근 들어서야 공공부조의 주요 요소로 고려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강제적 근로정책은 1990년대 들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보다 일반적

으로 확산되는 것과 함께 확대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정책에서 전통적

인 사회민주주의와 신고전파적 접근을 종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도입은 공공부조 정책에서 패러다

임의 이동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현재 

급격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유형별 분류가 

단기간 내에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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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근로연계 복지와 복지국가의 변화

제4장의 목적은 근로연계 복지의 확산이 복지국가에 미친 효과를 종

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첫번

째는 공공부조를 둘러싼 국가와 수급자 사이의 계약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연계 복지가 이전보다 수급자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적게 제공하고 있는가이다. 두번째는 근로연계 복지의 확산

이 기존의 복지국가체제를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새

로운 형태의 분화로 이어지는가이다. 

이 장의 분석에서는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의 여러 측면 가운데 전

략에만 초점을 맞춘다. 전략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선택뿐만 아니라 근

로 이외에 개별적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제공되는가도 포함된다. 전략은 ‘인적자원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이하에서는 HRD)’ 전략에서부터 ‘노동시장 참여 우선

(Labour Market Attachment, 이하에서는 LMA)’ 전략에 이르는 스펙트

럼을 갖는다. 각국이 어떠한 전략에 가까운가는 제3장의 (그림 3-2)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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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더 많이’ 혹은 ‘더 적게’를 향한 변화?

1. 근로연계 복지와 공공부조 계약의 변화 방향

제3장에서 근로연계 복지의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공공부

조가 전달되는 방식을 조건짓는다. 급여수급과 관련해서 근로와 강제를 

도입한 것은 공공부조를 둘러싼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근로와 부조 사이의 

관계이다. 

각국에서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공공부조가 얼마나 개인의 권리에 기

초해서 지급되는가는 다르게 나타난다. 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경우 최소 연령 규정 및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한 수준을 충족시키는 빈

곤한 인구에 대해서 공공부조에 대한 ‘권리’는 조건부적인 경우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약간 예외적인데, 24세 이

하의 인구는 정상적인 경우 부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르웨이와 덴마

크에서는 수급자격 결정에서 지역 차원의 재량권이 훨씬 높은 편이다

(Gough et al, 1997).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1996년 이전에도 빈곤한 모

자가구의 현금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96

년 이후에는 이들의 현금급여 수급권이 새로운 법을 통해 폐지되었다.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여에 대한 대가로 

근로요건을 부가하는 것과 나란히 ‘일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work)’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될 수도 있다. 일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적인 수

준에서까지 실제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에서 살펴본 일부 국가들의 헌법에는 이미 담겨 있다. 프랑스와 노르

웨이가 여기에 해당된다(Kjønstad and Syse, 1997). 최근의 역사에서는 

오직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만 일할 의무에 대응하는 일할 수 있

는 권리를 실제로 제도화했다고 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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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은 참여자들이 구직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될 수도 있다. 

덴마크의 ‘활성화 조치’나 프랑스의 RMI 등에서는 참여의 의무가 프로

그램 내에서 제공되는 보편적 수급권과 명시적으로 대응되기도 한다. 그

러나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그램의 ‘질’이 자동적으로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들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에 향

을 미친다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의 도입이 반드시 기존에 제공되는 공

공부조의 질과 양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장―더 많이 주는 것―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현재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더 적게 주

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이 

자유의 삭감이라는 단기간의 손실뿐만 아니라, 구직 가능성에 대해 미미

하거나 심지어 나쁜 향을 미침으로써 장기간의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더 많이/더 적게(more/less) 방정식’에 대한 해답은 자발적 프로그램

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포함한 기존 제도의 성

격과 새로운 강제적 프로그램의 특성에 달려 있다. 또한 ‘더 많은’ 복지

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수급자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어떤 프로그

램이 개별 수혜자에게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줄 것인가를 판정할 수 

있는 단일한 척도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지후생에 대한 체감 정

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 소득의 증가 정도가 다른 요

소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정책입안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들은 프로그램의 목

적을 부분적으로만 반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특정한 정책 목

표들, 예컨대 수급자의 축소 혹은 지출 절감 등은 개별 수급자들이 생각

하는 자신들의 이익과 우연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지만 상충될 수도 있

다.

여기에서는 제3장에서 정의한 이념형적인 근로연계 복지 자체는 ‘더 

적게’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LMA 전략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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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형에 더 가깝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LMA 접근법에 가까운 근로연

계 복지는 훨씬 ‘더 적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명칭

에서도 알 수 있듯이, HRD 전략은 인적자원과 기회의 개발에 좀 더 초

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급권보다 권리를 더 넓게 이해하

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공공부조는 수급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자립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의무가 비록 현재 권

리를 축소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에게 제공된 새로운 기회

들은 그들의 노동시장에로의 통합 기회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HRD 전략과 ‘더 많이’로의 방향을 등치시키지만, 참여에 따른 성과까지

도 고려한 또 다른 연구들은 많은 참여자들에게 ‘축소(less)가 확대

(more)’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수요가 충분해서 기술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생활수준을 향상될 만

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다.

2. 각국의 전략과 결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개국의 프로그램들은 강하게 HRD 전략

을 공유한다(제3장의 그림 3-2).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에 해당되

는 덴마크, 국, 네덜란드가 이들이다. 이들 국가, 특히, 덴마크의 프로

그램은 다른 나라보다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

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프로그램은 LMA 전략과 HRD 전략의 사이에 

위치한다. 노르웨이와 미국의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인적자원개발이

라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더 적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

각국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공공부조 수급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지원을 받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의 전략과 함께 이전의 공공부조의 

특징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이/더 

적게’ 방정식 가운데 ‘더 적게’의 측면에 관한 토론에 집중해서, 근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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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라 급여에 대한 수급자들의 권리가 축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은 수급요건을 구성하

거나, 수급자격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7개 사례국가 가운데 6개 국가에서는, 근로연계 복지를 시행하기에 앞서 

자산조사(means-tested)에 따라 현금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의 RMI 프로그램은 1989년에 처음 도입될 때부터 수급권

과 근로연계 복지를 연계시켰다. 원칙적으로 공공부조의 수급권이 제약

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

러나, 지금까지 그런 제도는 알래스카(Alaska)에서만 볼 수 있다

(Halvorsen, 2000). 

우리가 살펴본 7개 국가들에서 공공부조 수급권을 결정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들은 ‘제한을 위한 수단

(instruments of curtailment)’이라고 불린다(Midre, 1992; De Swaan, 

1988). 이 수단들은 법적 구제의 역사에서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일부로 

항상 통합되어 있었다. 대표적 두 가지 수단은 급여수준을 억제하는 것

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통제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19세기의 구빈법에

서 ‘급여수준 제한(less eligibility)’과 ‘근로의무 부과(workhouse test)’를 

결합한다는 원칙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축소하는 데 사용되었

다.21) ‘급여수준 제한’의 원칙에 의해 급여가 항상 시장에서의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보다 적도록 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유지

하 다. ‘근로의무 부과’에 따라 수혜자들은 그들의 자유를 포기해야 했

고, 원조의 대가로 국가는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아래에서 사회적 통제를 지칭할 때 ‘근로의무 부과’를, 낮은 수준의 급여

를 지칭할 때 ‘급여수준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비록 적용 과정에서 항상 엄격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의 공공부조 축소

는 이 두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설명될 수 있다(Bradshaw and Terum, 

21) 둘의 결합은 1934년 국의 신구빈법에서 처음 제도화되었다. 확산과 학습

의 결과로 이러한 접근방식은 약간의 수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서구유럽국

가들과 미국에서도 도입되었다. 유럽에 대해서는 De Swan(1988), 미국에 

대해서는 Katz(1986)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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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Lødemel, 1997). OECD 국가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들(Eardley 

et al, 1996a; Gough et al, 1997)을 이용해서 앞에서 살펴본 국가들의 공

공부조에서 두 가지 축소수단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

다. ‘급여수준 제한’의 정도는 평균 근로소득 대비 급여수준를 통해 알 

수 있다(Gough et al, 1997 : 32).22) 7개 국가들 중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급여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르웨이이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국은 서로 비슷하지만 앞의 나라들보다 급여수준이 낮다. 마지막으로 미

국의 급여수준이 가장 낮다.

근로연계 복지는 엄격한 자산조사, 사례관리, 구직활동 및 제시된 일

자리 수용 등과 같은 다른 수단들에 비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권리를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의무 부과’와 가장 유사하다.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수급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로요건을 재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제도가 권리로서의 급여를 어느 정도 제공

했느냐에 따라 국가가 공공부조 축소의 한 방편으로 근로의무 부과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를 알 수 있다. 공공부조에 관한 행정자료를 이용

하여 Eardley는 배제지수(exclusion index)를 구성했다(Eardley at al, 

1996a).23)

이 배제지수는 각국의 제도에서 시민권의 이상을 공공부조가 얼마나 

충족시키는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Gough et al, 1997 : 35). 낮

은 배제지수는 사회적 통제를 이용한 축소 수준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공공부조와 시민권의 관계가 가장 접한 나라는 국이었다. 놀랍게도 

22) 이는 동일한 가구유형에 해당되고, 취업한 가구주의 소득이 남성의 평균소

득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공공부조 수급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비율

로 정의되는데, 주거비용을 제외하고 6개의 가구유형별로 구한 비율을 평균

한 값이다. 가장 높은 수준은 네덜란드의 73%이고, 이어서 덴마크(66%), 노

르웨이(57%), 독일(44%), 프랑스(43%), 국(42%), 미국(펜실베니아 29%, 

플로리다 27%, 뉴욕 19%)의 순으로 나타난다(Gough et al., 1997 : 32). 

23) 이는 전달체계의 집중화 정도, 재량권의 크기, 근로소득 공제, 자산의 처리

방식 및 자원을 평가하는 단위에 기초해서 결정된다(Gough et al., 1997 : 

30). 그러나 이 지수는 근로요건이 이미 있는 나라에서, 이 요건이 미치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7개 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배제지수를 보이는 

국가는 국으로 19%이고, 이어서 미국(27%), 덴마크와 네덜란드(29%), 독

일(32%), 노르웨이(42%)의 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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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네덜란드와 함께 그 다음으로 사회적 통제 수준이 낮았으며, 이

어서 프랑스, 덴마크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권과 공공부조 사이의 거

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독일과 노르웨이 다. Eardley의 공

공부조 자료는 1992년에 수집되었는데, 그들의 연구는 근로연계 복지 프

로그램이 도입․확산되기 이전의 상황을 보여준다(Eardley et al, 1996a). 

우리가 위의 두 지표를 결합할 경우 1990년대 초에 덴마크와 네덜란드

에서 급여수준의 제한 정도가 가장 낮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두 나

라는 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통제와 급여수준 제한을 이용한 

것 같지는 않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급여수준은 평균적이었으나 상

대적으로 높은 배제지수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제가 주된 삭감 

수단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24)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르웨

이의 경우 배제지수가 높다는 점에서 독일 및 프랑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은 수혜대상자의 범위는 넓었지만, 급여수준은 평균 이하

다. 1990년대 초기의 미국의 공공부조는 국과 유사했으며, 시민권은 

평균수준보다 높은 반면, 급여수준은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국 그리고 미국의 공공부조는 모두 제한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근로의무 부과’와 ‘급여수준 제한’을 결합

하기보다는 둘 가운데 한 가지 수단만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미국처럼 급여가 낮은 곳에서는 사회적 통제에 대한 필요가 노르웨이같

이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국가들과 비교하여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근로연계 복지를 도입하기 이전에 각국에서 공공부조 제한의 정도가 

달랐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추진되었을 때, 공공부조 수급자들에 대한 ‘더 많이/더 적게’ 방정식에 

매우 다른 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각국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은 전략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달랐

다. 1990년대 초기의 공공부조 실태와 그 이후의 근로연계 복지와 비교

24) 프랑스에서 근로연계 복지 요건은 이미 도입된 상태 다. 독일에서도 근로

지원정책이 역시 실행되고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았

다. 미국의 상황은 독일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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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의 목표집단과 국가 사이의 공공부조 

계약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네덜란드의 JEA와 덴마크의 

‘활성화 조치’는 공공부조 계약을 유사하게 변화시켜 왔다. 1992년에 관

대한 급여에 대한 시민권으로부터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을 통해 ‘근로의

무 부과’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프로그램에서 HRD 전략이 강하

게 추진되었다는 점은 시민권에 기초한 접근방식이 여전히 꽤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공공부조의 

새로운 축소는 새로운 기회들에 의해 보상될 수 있다. 또한 근로연계 복

지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의 보편성을 갖는다는 점은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을 통해 이 두 나라의 공공부조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크게 바뀌

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나라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은 서

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덴마크에서 거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성화 조치를 확대한 것은 

HRD 전략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근로연계 복

지의 도입과 함께 급여수준은 낮아졌다. 이것은, 비록 ‘근로의무 부과’의 

부과 수준은 평균보다 낮다고 할지라도, 정책입안자들이 다른 축소 수단

인 ‘급여수준 제한’을 통해 지출과 공공부조 수급 유인을 줄여왔음을 보

여준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HRD 전략에 기초해서 근로연계 복지를 설

계했지만, 덴마크의 활성화 조치가 참여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의 뉴딜 프로그램은 덴마크의 활성화 조치 및 네덜란드의 JEA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공공부조 계약의 변화가 달랐고, 더 크게 변

했다. 의무적인 뉴딜 참여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급여와 결합

되어 있다. 의무 부과에 따른 조건부적 성격은 급여가 낮을 때 공공부조 

계약에 있어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 국에서는 제한의 두 가지 형태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강한 HRD 전략에도 불구하고 국

에서는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이 공공부조 계약을 뚜렷하게 ‘더 

많은 것(more)’을 제공하는 쪽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1989년에 공공부조와 근로연계 복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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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했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대한 근로연계 복지의 향을 따로 떼내는 

것은 어렵다. 1989년 이전에는 근로연계 복지의 대상 집단에게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RMI의 도입이 ‘더 많은 지원’이라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수급자들은 새로운 권리와 새

로운 참여기회를 모두 제공받았다. 그러나 통합정책의 보편성이 프로그

램의 실행 과정에서 감소되면서, 10명의 RMI 수령자 중 단지 7명만이 

1990년대 중반에 통합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정책에서 보

편성이 낮아질 경우 프로그램 실행 이전의 전략에 따라 ‘더 많이’와 ‘더 

적게’ 어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RMI-통합전략이 HRD 전

략과 LMA 전략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 통합정책은 새로운 기회

(HRD)를 대표하지만, 선택적 적용에 따라 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적은 

사람들만이 이 기회들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통합정책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리를 축소(LMA)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사용된 

곳에서,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대조건을 경험하지 않고도 

새로운 RMI의 수급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의 근로지원정책은 수행되는 지역에 따라 HRD와 LMA의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기존에 평균적인 관대성과 강한 근로의무를 갖는 

공공부조에서 근로연계 복지의 팽창은 축소를 향한 변화라는 것을 시사

한다.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지역적 편차가 매우 커서 변화가 ‘더 적게’

를 향하는가 ‘더 많이’를 향하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LMA 전략이 

가지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축소가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독일 

제도의 특성과 균형을 이룬다. 1년의 근로연계 복지 계약을 완수할 경우 

참여자들에게는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참여자들은 더 높은 복지급여 수준과 더 

HRD 전략에 가까운 프로그램들로부터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LMA 전략의 특징을 강하게 가지는 지역 차원의 근

로연계 복지 도입이 공공부조의 가장 보편적인 제한 방식으로서 근로 

의무 부과를 강화시켰다. 급여수준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노르웨

이의 지위를 변경시킬 만한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 실행단계에서 실질적

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더 적게’ 방정식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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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다르다. 지역 행정조직에 기초하는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제공된 기회들을 사용할 수 없는 참여자들에게는 

축소 방향으로의 변화 지만, 근로연계 복지가 선별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수급자들은 이 변화로부터 직접적인 향을 받지 않았다.25)

미국의 프로그램은 유럽의 어떤 프로그램보다 강한 LMA 전략을 택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프로그램이 전략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두 국가

의 공공부조는 실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미국의 경우, 근로연계 복지의 

교정․예방적 형태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급여와 상대적으로 약한 근로 

의무를 부과하던 공공부조로부터 확장되었다(Gough et al, 1997 : 32). 이

것은 그 자체로 축소 방향의 변화이다. 1992년 이후의 공공부조 변화는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 또한 공공부조와 근로연계 복지에서 미국식 ‘예

외주의’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1996년 AFDC의 수급권을 

폐지함으로써 혹독한 방식으로 두 가지 제한방식을 결합했을 뿐 아니라, 

원칙적인 면에서 19세기 구빈법보다 훨씬 더 나아갔다. 19세기에 ‘급여

수준 제한’과 ‘근로의무 부과’는 수급권 폐지의 대안으로서 강제되었다. 

그런데, 의무적 노동에 대한 교환으로서 화폐 급여가 아니라 음식과 숙

소를 제공하는 최근의 뉴욕(Bernstein, 1999)의 사례는 1990년대 시작 초

기보다 현재 시점에 공공부조 계약을 변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수단들 

가운데 하나로서 근로연계 복지를 더욱 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전략에서의 변이들에 집중했다. ‘더 많이/더 적게’ 

방정식에 향을 준 또 하나의 독립적 요인은 의무라는 ‘채찍’이 부가적 

급여와 같은 ‘당근’과 어느 정도 결합되는가이다. 만일 부가급여가 HRD 

전략에 따르는 프로그램보다는 LMA 전략을 따르는 프로그램에서 적용

된다면, 지금까지 제시한 설명과는 다른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당근은 7개 국 모두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부가급여가 참여자들 모두 

혹은 몇몇에게 권리로 주어지는 국가는 국과 네덜란드뿐이었다. 두 국

25) 근로연계 복지가 선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향이 미치는 범위는 더 

넓을 수 있다.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이 잠재적인 수급자 집단에게 공공부조 

계약이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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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프로그램들은 강한 HRD 전략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요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HRD 전략과 LMA 전략 사이에 ‘더 많이/더 적게’ 방정

식의 차이가 강화된다. 부가급여의 수준에 따라 ‘당근’을 포함시킬 경우 

국 공공부조의 ‘더 많이/더 적게’ 방정식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

다.26)

3. 소 결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은 7개 국가의 공공부조에서 ‘근로의무 부과’의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한 정도는 서로 다르다. HRD 전략이 낮은 

수준의 공공부조 축소와 결합된 나라들(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계약

의 변화가 ‘더 많이/더 적게’의 균형을 변화시켰다기보다는 새로운 기회

들을 향한 변화라고 해야 가장 적절할 것이다. 공공부조의 제한이 근로

연계 복지가 도입되기 이전에 강력했던 국가들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의 

전략과 예전에 실행된 제한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더 많이/더 적게’ 방

정식이 달랐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급여수준은 여전히 높고 

LMA 전략은 이미 강했던 ‘근로의무 부과’를 더욱 강화했다. 이와 대조

적으로, ‘급여수준 제한’을 통한 축소의 전통이 강했던 미국에서는, 유사

한 LMA 전략이 근로의무 부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선회와 관련된

다. 

26) 부가급여가 공식적인 프로그램 설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5개 국가에 대

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살펴본 연후에 이 제도의 중

요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럽 6개 국에서의 근로연계 

복지 실행 과정에 관한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Lødemel and 

Stafford, 2001;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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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로연계 복지 도입이 공공부조의 수렴으로 

이어지는가?

1. 수렴의 지표

복지국가는 발전할수록 유사해지거나, 수렴할 것이라는 사고는 1950

년대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Wilensky(1976)는 ‘수렴 테제’를 더 발전시

켜서 복지국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통합적 부분이며, 유사한 발전 

수준의 국가들은 비슷한 제도적 특징(arrangements)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이 주장이 정치의 역할을 무시했으며, 

차이를 무시한 채 유사성을 과잉 강조한다고 주장했다(Mishra, 1977; 

Castles, 1981). 1980년대와 1990년 초에는 정치의 중요성이 학술 담론을 

지배했다면 수렴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학술적 사회정책 담론의 중심부

에 재등장했다. 

종종 수렴에 대한 주장은 ‘세계화(globalisation)’ 같은 모호한 개념과 

관련된다. 

이 개념이 이른바 ‘신수렴 이론(Mabbet and Bolderson, 1999 : 48)’에

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그 핵심 전제는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모든 시

장 경제들에서 국가의 복지 활동은 경쟁에 의한 제약에 지배된다

(Mabbet and Bolderson, 1999, p48)”는 것이다.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은 

현금급여의 축소와 대상자들의 표적화(Mabbet and Bolderson, 1999 : 

49)라는 이 이론과 관련된 한 가지 정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덴마크나 

국처럼 대규모로 근로연계 복지가 활용되는 국가들에서도, 비록 장기

적 목표가 의존성을 줄여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경우

와 동일하게 복지에 대한 공적 투자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렴의 

좀더 제한적인 척도(measure)에 관심을 갖는다. Øverbye(199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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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liger가 제시한 수렴에 대해 유용한 정의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두 국가, 예를 들어 A와 B의 정책 발전의 상대적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상의 어떤 한 시점(t1)에서 각 국가들에 대한 

측정치와 시간상 그 이후의 시점(t2)에서의 두번째 측정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점점 더 유사해진다는 것은 시점 t1에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시점 t2에서 국

가 A나 국가 B, 또는 두 국가 모두에서 t1에서 측정된 것보다 차

이가 줄어든 측정치를 보여야 한다.” 

Seeliger(1996 : 289)는 수렴을 두 가지의 다른 수준으로 구별한다. 만

일 한 국가가 예전에는 없었던 정책을 채택하고, 다른 한 국가는 시점 t1

에서 그것과 같은 정책이 있었다면 이를 ‘명목적(nominal)’ 수렴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은 새로운 정책으로 볼 수 있으

며 그리고 명목적 수렴의 정도는 t1(1990년대 초)과 t2(현재)에서의 차이

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수렴의 두번째 형태인 질적(qualified) 수렴의 

정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척도화된 측정치의 두번째 집합”을 적용해

야 한다.

근로연계 복지는 공공부조의 한 부분이거나 부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 수렴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이 공공부조의 

주요 특징들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근로연계 복지의 

‘프로그램 효과(programme effects)’에 눈을 돌리기에 앞서 먼저 근로연

계 복지의 확산이 국가들 사이의 이념의 확산으로부터 얼마나 비롯되었

는가를 살펴보자.

2. 국가간 확산에 의한 수렴

확산은 혁신이 한 사회 체제에서 다른 사회 체제로 퍼져나가는 과정

으로 표현된다(Rogers and Floyd Shoemaker, 1971 : 13). 확산은 사회 

체제들 사이에 사상을 퍼뜨리거나, 정책을 설계할 때 다른 체제의 본보

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다(Kuhnle, 1984 : 91∼93). 여기에서의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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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이유는 이것이 아래에서 논의할 우리

의 발견에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확산의 형태는 위계적일 수도 지정학

적일 수도 있다(Kuhnle, 1984). 최근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형 프로그램

의 도입은 위계적 확산의 적절한 예이다. 한국에서 1998년 금융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세

계은행의 권고사항에 향을 받은 것이었다(Lødemel and Dahl, 2001). 

우리는 이 에서 언급되는 국가들에 대해 EU와 OECD의 향에서 기

인하는 위계적 확산의 가능성을 지적할 것이지만, 이념의 지정학적 확산

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근로연계 복지의 확산은 종종 미국에서의 발

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유럽 6개 국으로의 확산이 우

리의 연구에 의해 지지되는가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아주 자세

히 연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지 미래의 연구를 위해 유용할 수 있는 

가설적 설명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매우 다른 복지국가들에서 강제적 프로그램의 도입은 명목 수렴의 신

호이다. 1990년대 초기에는 단지 미국과 독일만이 여기에서 정의된 근로

연계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다. 10년 후에는, 나머지 5개 국가

들도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했다. 미취업의 원인에 대한 인식, 정치

적 입장 그리고 문제의 규모 측면에서의 명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

발적인 프로그램보다 의무적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써 7개 국 모두 의

존성이 문제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 문제에 대

한 이러한 인식을 더 강하게 표현하 고, 여기서 논의된 유럽 국가들보

다 더 오랫동안 사회정책 담론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러한 공통

의 인식을 향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각

국에서 실행의 전략들이 매우 다양하고 공공부조 계약에 매우 다른 

향을 끼쳐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프로그램들이 모두 10년 내에 도입되었거나 광범

위하게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수렴이 국가들 사이에 이념이 빠르

게 확산된 데 기인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10년 동안 7개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수급자들의 의무에 대해 더 강조하게 되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정책이 결정되는 바로 그 시점에 지배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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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부터 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시기는 확산에서 중요하다. 복지에 

대한 역사적 비교연구는 유사한 이념들이 한 국가에서 발전하여 국제적

으로 확산되는 시기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 가지 먼 예로는 중상주의

에서 수급권과 저임금 대체를 강조한 데 대한 대응으로 19세기 초에 

국에서 도입된 구빈법(Poor Law)이 있다. 이 법은 대서양의 양쪽에서 

더 억압적인 구제시스템으로 변화하도록 촉진했다(De Swaan, 1992; 

Katz, 1986). 법정 복지의 첫번째 세기(1850∼1950)에 대서양을 횡단하

는 이념의 확산은 뚜렷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되었다(Rogers, 1998).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전된 이념들이 유럽에 

향을 끼쳤는데 이는 공공부조와 접히 관련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 사회 문제들을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는 전후 초기의 이해방식

(Titmuss, 1956)은, 개인적 원인을 강조하며 미취업과 다른 사회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서

비스에서 사례관리에 기초한 접근이 확산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마

련되었다(Jackson and Valencia, 1979; Lorenz, 1994). 확산의 이 사례에

서는 미국에서 발전된 사례관리 이념이 유럽 공공부조에 불균등한 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책 변화 시점에서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은 구빈법을 1948년에 폐지하고 빈곤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에 기초해서 수급권에 기초한 부조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노르웨이에서 최초의 근대적 공공부조는 1964년에 도입되었는데, 빈곤을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데 향을 받아서, 사례관리를 해결책으로 선

택하 다(Lødemel, 1997b). 현재 진행되는 의무와 책임으로의 이동은 빈

곤과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방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로서 21세기 초기의 

새로운 지배적 사고방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짧은 시기 동안 이루어진 7개 국가에서의 입법활동의 강도를 볼 때, 

경제적 상호의존성, 정보기술, 편리해진 여행 등(Midgley, 1997)에서 비

롯된 세계화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

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1973년에 사회보험의 발전에 대해 Heclo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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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혁신이 확산되는 속도는 지난 세기에 비해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확산되는 데에는 50년이

나 80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다(Heclo, 1973 : 11)”.

미취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및 적절한 해결책의 발전, 그리고 이러한 

이념들의 빠른 확산의 결합은 몇 십 년 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책의 수렴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대조적으로 1950년대와 60년대의 

사례관리 이념의 경우, 이념이 더 느리게 퍼지고 정책 입안자들은 좀 더 

늦게 반응한 결과 사회문제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시

기에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수렴이 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관리 이데올로기처럼 근로연계 복지의 확산도 종종 미국에서 유

럽으로 이념이 확산된 것으로 간주된다(Hanesch, 1998 : 73). 이념과 가

르침의 미국화는 유럽 어느 국가에서보다 국의 논의에서 핵심적이었

다. 국의 몇몇 논자는 노동당의 근로연계 복지 (Welfare-to-Work) 프

로그램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특히 스웨덴(Giddens, 1998 : viii)으로부

터 감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향이 훨

씬 중요하다고 주장한다(Walker, 1999; Ditch and Oldfield, 1999; Peck, 

1999; Deacon, 2000; Dolowitz et al, 2000 등).27)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만일 미국으로부터의 확산이 유럽에 향을 끼쳤다면 아마 미취업의 원

인에 대한 인식이 수렴되고, 복지 제공에서 권리와 의무의 재조정이 그

에 상응해서 이루어졌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확산이 이 정책 

역에서 명목적 수렴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좋은 출발점을 제공

27) Ditch and Oldfield(1999)와 Glennerster(1999)는 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

질랜드, 캐나다와 같은 어권 국가들 사이의 빈번한 접촉과 그에 따른 이

들로부터 국으로의 이념의 확산의 중요성도 지적한다. 이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정책의 유사성, 연방 조직의 역할, 공통의 언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언어 및 다른 문화적 요소의 유사성이 학습 및 확산 

‘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국가가족

(families of nations)’에 기초한 접근(Castles, 1993)이 복지체제(welfare 

regimes)보다 더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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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요 연구 결과는 제한적으로 수렴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자신들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서로 

다른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첫

째, 의존성보다는 다른 인식들이 프로그램의 설계를 이끌었다. 둘째, 대

서양을 횡단하는 확산은 미국의 프로그램으로부터의 교훈을 적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에 대한 이념이 퍼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프로그램과 같은 LMA 전략을 공유

하는 노르웨이와 정도는 덜하지만 독일의 프로그램들이 가진 유사성에 

관한 설명은 아마도 각국별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훗날의 연구는 

프랑스를 포함하여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세 국가들

은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확산보다는 EU와 OECD로부터 위계적 확

산에 의해 좀 더 향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U가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향을 주었다면 OECD는―이

후에는 EU까지도―적극적인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결합시키는 정책들을 장려하 다(Lødemel and 

Trickey, 2001).

최근 EU에서의 변화는 회원국들의 청년실업정책에 대한 EU의 향

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8년 고용지침(European 

Commission, 1998)은 회원국들에서 공통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각

국별 실행방안(National Action Plans)으로 이어졌다. 고용지침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특히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모든 청년실업

자들은 실업기간이 6개월을 넘기 전에 훈련, 재훈련, 일자리 경험, 일자

리 또는 다른 고용 가능성 향상 조치와 같은 형태로 ‘새 출발 프로그램’

을 제공받는다(European Commission, 1998 : 4).” EU문서에는 개방적 

조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새로운 조정시스템은 각국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벤치마킹(benchmrks)’을 사용한다. 

국,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나타나는 수렴적 변화는 이 고용지

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노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1997년에 집권당이 변화하면서부터 EU의 사회정책에 대해 더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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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근하고 있는 국은 현재 유럽적 수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훨씬 개방적이다. 게다가 국은 고용지침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도구들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벤치마킹’의 도

입은 국의 수출품이다. 비록 프랑스와 독일이 전통적으로 EU의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이 두 거대 국가는 자신들의 전통적

인 복지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덜 개방적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둘 다 소국으로서, 외국 및 국제적인 이념에 대해 

폭넓은 개방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아직 우리는 EU 주도의 수렴에 

관한 가정을 검증할 만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가설은 앞으

로의 연구를 위한 흥미진진한 소재가 될 것이다.

3. 프로그램의 효과에 따른 수렴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의 확산이 질적인 수렴으로 귀결되는지 여부

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로연계 복지가 전체 공공부조에 끼친 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연구는 공공부조 자체에 관한 연

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는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에 의해 변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부조의 요소들로 제한된다. 보통 ‘프로그램 효

과’(programme effect)라는 개념은 수렴보다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 

dency)과 주로 관련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근로연계 복지라는 공통된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에 미친 향을 논의하기 위해 사용한

다. 

앞 절에서 근로연계 복지에 따른 강제의 도입이 어떻게 공공부조 계

약에 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각국의 공공부조에 향을 

끼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더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

다. 하나는 사례관리와 재정적 지원(현금지원 및 보호)의 결합이며, 다른 

하나는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역별 편차

이다.

아마도 공공부조에서 국가별로 가장 크게 구별되는 요소는 재정지원

과 사례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정도일 것이다(Jones, 1985). 근로연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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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프로그램의 실행은 예외없이 사례관리를 수반한다. 사례관리가 급여

를 배분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건, 또는 둘을 수행하는 기관이 분

리되어 있거나 간에 현금급여는 사례관리와 묶여 있고, 다시 그 둘은 근

로연계 복지가 갖는 조건부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각국의 공공부조는 ‘조절’의 측면에서 중앙집중화되어 있는 정도에 따

라서도 구별된다.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은 지역 수준에서 실행되는데, 

그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에서의 지역적 차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차이, 

그리고 가능한 정책수단의 종류에 따라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90년 초의 공공부조의 중앙집중화 정도 그리고 급여-관리 수행주체의 

분화 정도에 따라 수렴화 경향이 각국의 공공부조에 서로 다른 향을 

끼쳤다. 유사한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들이 그것이 결합된 공공부조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향을 끼쳤던 것이다.

프로그램 효과에 따른 수렴의 정도는 서로 다른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질적인 수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수렴은 처음에는 공공부

조에 유사성이 없었으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에 점점 

유사해지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각국의 공공부조가 처음에도 서로 달랐

고 이후에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비수렴(non-convergent)이다. 세번

째는 처음에는 유사했으나, 그 이후에 훨씬 더 다른 형태를 띠는 분화적

(divergent) 변화이다. 각각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3개 국가들(덴마크, 네덜란

드, 국)은 수렴에 가장 가까운 경우로서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에 따라 

질적인 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은 HRD 전략을 공유

하고 있으며,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 이전에는 공공부조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Lødemel and Trickey, 2001).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유사한 공공

부조 제도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국보다 비교적 덜 중앙집중화되어 

있었으며 현금지원과 관리를 좀 더 결합하고 있었다. 이 3개 국의 근로

연계 복지 프로그램들은 그 밖의 다른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중앙집중

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뉴딜은 제3장에서 살펴본 7개 국가들의 

프로그램 중 가장 중앙집중화되어 있었지만, 1990년대 초 국의 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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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화된 공공부조보다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 만일 이후의 연구가 3개 국의 공공부조에서 수렴현상을 발견

한다면,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중앙집중화와 국에서의 탈집중화로의 선

회 및 현금지원-관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이는 

HRD 전략이 각 지역의 공공부조를 중앙집중화하는 동시에 근로연계 복

지의 도입 이전에 이미 고도로 중앙집중화되어 있는 제도의 경우에는 

탈집중화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다른 질적 수렴은 근로연계 복지에 대해 가장 강한 LMA 전략을 

채택한 미국과 노르웨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두 나라의 공공부조는 

1990년대 초에는 서로 매우 달랐다. 미국의 AFDC는 중앙집중화되어 있

었으며 급여는 일반적으로 사회관리와 결합되지 않았다(Eardley at al, 

1996 : 118).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연계 복지의 확대와 그에 수반된 

변화들로 인해 미국에서 근로연계 복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부조는 탈집중화되고 점점 더 사례관리와 결합되었다. 노르웨이에서 공

공부조는 지역 차원에서 관리되며 급여와 관리는 결합되어 있었다. 따라

서, 공공부조의 이 두 측면에 대한 근로연계 복지의 향은 매우 제한적

이었다. 이 두 차원에서 노르웨이의 공공부조는 여전히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LMA 전략은 탈집중화 

및 현금급여-관리를 결합하는 방향과 연계되어 있고 과거에 중앙집중화

되어 있던 제도는 탈집중화시키는 것 같다. 노르웨이에서 HRD 전략으

로 이동하고 있다는 조짐이 있고, 이러한 변화가 노르웨이의 근로연계 

복지를 중앙집중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중앙집중화된 전달체계와 

HRD 전략 사이에 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또 다시 보여준다

(Lødemel and Trickey 2001).

프랑스와 독일의 공공부조는 1990년대 근로연계 복지가 확대된 이후

에 바뀌어 왔다. 두 나라의 제도는 모두 ‘이중적 공공부조(Gough et al, 

1997 : 36)’에 속하는데, 독일은 ‘조합주의적 체제(corporatist regime)’로, 

프랑스는 ‘라틴 체제(latin regime)’로 구별된다(Lødemel and Schulte, 

1992 : 533∼534). 비록 프랑스의 프로그램이 독일보다 전달체계에서 중

앙집중적이지만, RMI와 ‘근로지원정책’의 전략은 유사하다. 이것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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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공부조의 중앙집중화 정도가 두 국가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반 한다(Lødemel and Schulte, 1992). 게다가 두 국가는 급여와 사례관

리를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이 프랑스와 독일에

서 공공부조의 이 두 가지 측면에 그다지 큰 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

다. 

‘분화(divergence)’가 나타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조짐은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1990년 초에 덴마크는 탈집중화되고 잔

여적인 북유럽식 공공부조 모델에 속해 있었다(Lødemel, 1992). 그러나, 

그 후 덴마크는 네덜란드와 유사한 제도로 바뀌었다(Bradshaw and 

Terum, 1997; Gough et al, 1997). 따라서 덴마크의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으로의 변화는 북유럽적 공공부조 모델로부터의 이탈을 표현하

는 것일 수도 있다. 

제3절　소  결

미국으로부터 유럽 국가들의 정책 입안자들로의 이념의 확산은 수급

권을 공공부조 수급에 따르는 의무와 대응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사고방

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촉진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확산은 ‘명목 

수렴’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강

제적 참여의 도입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질적 수렴’의 정도를 살펴본다

면 이념의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확산은 미국 프로그램의 유럽으로의 수

입과는 대응하지 않는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미국의 향이 정치적

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장 크게 주목되었던 국이다. 근로연계 복지의 확

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한다면 유럽 내부에서의 정책 이전 과정을 살

펴보는 것이 더욱 풍부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 네덜란

드, 국에서 프로그램의 유사성을 판별해 낸 것은 지정학적 확산에 대

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28)

두 어권 국가에서 분화적 발전이 나타났다는 점은 근로연계 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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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효과를 살펴볼 때 더 뚜렷해진다. 사례 국가들 가운데 변화의 

향은 미국과 국에서 가장 크다. 확산과 공공부조 운 에서 공통의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는 널리 퍼져 있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두 나

라는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에서 매우 다른 전략을 추구했다. 이는 공

공부조를 비교할 때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앙집중도와 공공부조 전

달에서의 ‘현금지원-관리’의 결합 정도의 유사성이 새로운 근로연계 복

지 프로그램 내용의 수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유럽 모델에 대응하는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분화적 변화도 이를 다시 

보여준다. 반면, 국,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의 공공부조에서 나타난 

질적 수렴의 가능성은 근로연계 복지에서의 공통의 전략과 공공부조 운

에서 새로이 형성된 유사성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근로연계 복지는 단지 공공부조 수급자 가운데 일부 집단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연계 복지의 도입에 따른 운 체계상의 수렴

적 변화는 1990년대 중반의 공공부조 체제를 크게 변경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전의 중앙집중화된 제도가 더 분권화되고, 더 

약한 수급권에 기초한 것으로, 그리고 더 현금급여-관리가 결합된 제도

로 변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제외한다면, 근로연

계 복지의 도입은 과거 북유럽 국가들과 매우 관련이 깊었던 지역적이

고 현금급여-관리가 결합된 공공부조로 수렴되는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다(Gough et al, 1997).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통제를 강조하

고, 낙인(stigma) 문제가 큰 노르웨이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과거의 유사성으로부터의 이탈과 공공부조에서의 변이는 새로운 다양

성(new diversity)으로 가장 잘 요약될 수 있는 것 같다(Enjolras and 

28) Olsen(1992 : 93)는 국에서 뉴딜정책을 준비하면서 덴마크로부터 확산이 

이루어진 몇 개의 사례를 발견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Olsen이 인터뷰

한 TUC 관계자가, 덴마크에서 근로연계 복지가 강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는 점이 TUC가 뉴딜정책을 지지하도록 결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Glennerster(1999 : 4)는 국이 복지와 노동 사이의 관

계를 다루는 정책을 재정립한 방향은 반드시 미국적이거나 유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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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ødemel, 1999). 이 경우에 우리는 1990년대에 정리된 공공부조의 유형

론, 혹은 체제에 대해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Jessop(1993)은 ‘슘페터주의적 근로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의 확산에 대해 예상하고 근로연계 복지의 확산을, 여기서 정의한 

것처럼 이 수렴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만일 우리가 Jessop이 기

술한 ‘조절모델(the model of regulation)’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인정하

고, 새로운 변화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지국가로부터의 이탈

을 의미한다면, 다양성이 그 결과라는 것은 결코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슘페터주의적 근로국가(Jessop, 1993)가 과거 케인즈적 혹은 포디즘적 

조절양식하에서 존재했던 복지 체제보다 더 많은 유사성을 낳을 것이라

는 징후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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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제5장은 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미국의 복지제도 

및 복지개혁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복지개혁의 진행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공공부조 및 이와 연관된 사회제도들이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개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미국의 복지개혁은 미국의 제도적 전

통 위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에서는 1996년 이후에 진행된 

복지개혁의 진행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제3절에서는 일

선 전달체계에서 복지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연계가 강화되는 경향에 대

해서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

해 이러한 방향으로의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정

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로부터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에서는 TANF의 진행 과정 및 이

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점들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소개한다. 복지수급자수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 때문에 처음 복지개혁이 진행될 때에 비해 긍정적인 평

가가 지배적이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02년

에는 의회에서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을 재승인해야 하는 등 아직까지 

미국의 복지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제5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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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1절　미국의 사회안전망 및 공공부조의 특징 

미국은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해당된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징은 사회복지비 지출이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낮으며, 보편주의적 복지보다는 자산조

사에 기초한 급여가 많고, 급여수준도 낮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Esping-Anderson, 1990). 이러한 특징은 이미 제2장에서 살펴본 공공부

조 지출의 특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가운데 세 가지 복지국가 유

형을 잘 보여주는 스웨덴(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과 독일(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미국만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표 5-1>이다. 

<표 5-1> 공공부조가 GDP, 사회보호,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추이 

% GDP

(1990/91)

% 사회보호

(1990/91)

% 사회복지

(1990/91)

% 

사회복지의

증가율

(1992/1980)

인구대비

수급자 비중의

증가율

(1992/1980)

독  일 1.8 7.6 11.8 67 72

스웨덴 1.0 3.1 6.7 46 64

미  국 2.7 18.9 32.8 36  162)
  

  주: 1) Imcome Support 수급자

     2)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및 AFDC 수급자.

자료: Eardley et al.(1996)의 p. 34, p. 38, p. 41의 표를 이용하여 작성.

 <표 5-1>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공공부조가 GDP 및 사회보호와 사

회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각각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스웨덴이나 독일에 비해 GDP대비 전체 사회보호 

및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은 낮은 반면, 오히려 GDP대비 공공부조 지출의 

비중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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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지국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공부조의 지출비중이 높은 것

이라면, 공공부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그램

으로 공공부조가 구성된다는 점이다. 유태균(1998)에 따르면, 주요한 공

공부조의 종류는 10여 가지가 넘고, 이들 각각을 운 하는 기관과 선정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제도마다 연방과 주의 권한이 다르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성

한다고 볼 수 있는 식품교환권(Food Stmaps, 이하 FS)과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TANF, 고령자․장애자․장애아동을 대상으

로 하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이하 SSI), 빈곤계층에 공

공의료부조인 Medicaid이다. Wiseman(2001)에 따르면 이들 이외에도 

주에서 운 하는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이하 GA)와 조세를 통

한 지원제도인 EITC도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들 가운데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TANF와 SSI, GA이며, FS와 Medicaid는 현물급여에 해

당하고, EITC는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제도이다. 

Wiseman(2001)은 이러한 미국 공공부조의 특징으로 다음의 네 가지

를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가운데 명시적으로 실

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에는 대부분의 서

구유럽국가에서 운 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이 없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현금급여는 아동이 있는 부모―특히 편모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TANF가 있을 뿐이다. 두번째는 연방정부가 뼈대를 제

공하고, 주와 지역 정부가 바탕을 제공하는 둥지형이라는 점이다. SSI와 

EITC의 경우 연방 기준에 의해 단일하게 운 되지만 주에 의해서 보완

될 수 있고 많은 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TANF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커다란 지침만을 제시할 뿐 선정 기준이나 급여액은 주에 의해서 결정

된다. 세번째로 가구 형태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고, 청년층에게 개인적

으로 지원되는 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TANF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SSI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네 번째는 주 차원

에서 중요한 기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공공부조 가운데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제하는 근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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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복지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은 1996년에 복지개혁을 통해 도입된 

TANF이다. FS의 경우에도 1996년 복지개혁을 통해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요건이 강화되었지만 TANF에 비해서는 그다지 강하다고 보

기 어렵다(이에 대해서는 복지개혁 전후의 제도 변화를 비교한 부록 1 

참조). 또한 SSI의 경우에는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장애자에게도 취업과 자립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차원에서 1999년에 ‘근로와 근로유인 증진을 위한 티켓법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of 1999)’이 도

입되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장애 SSI 수급자는 직업재활 및 기타 고

용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켓을 제공받게 된다.29) 따라서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과거의 AFDC 및 관련 제도를 대체한 TANF를 중

심으로 하고 있다. 

제2절　1996년 복지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

1. PRWORA의 법제화 과정

근로연계 복지를 지향하는 미국의 일련의 복지개혁은 1996년도의 

PRWORA를 통해 TANF가 도입되면서 일단락된다. TANF는 빈곤계층

의 복지수급권(entitlements)을 폐지하고,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만 

급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AFDC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이

다. 따라서 TANF의 도입 과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근

로연계 복지정책을 둘러싼 이념적․정치적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보수적 학자들이나 정치집단은 빈곤계층에게 수급

권을 부여하는 공공부조가 복지의존을 양산한다고 비판해 왔으나, 이러

29) Ticket to Work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보건복지부(US DHHS)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http://www.ssa.gov/work/factsheet.ht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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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급진적인 개혁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계기는 1992년 대통령선거

에서 민주당의 클린턴이 복지 종식(“End Welfare As We Know IT”)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 다. 그러나 이 때 복지 종식은 수급권을 완전

히 박탈한다는 의미보다는 신규 수급자는 일정한―2년―기간 동안 복

지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이 기간 이후에도 취업

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서비스와 같은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가 강제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Walker, 1999; Noёl, 1995; Haveman, 

1997; Wiseman, 2001).30)

클린턴과 민주당의 복지개혁은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AFDC의 개혁뿐

만 아니라 EITC의 확대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취업에 대한 유인을 강

화하는 정책(making work pay policy)도 중시하고 있었다. 실제로 클린

턴은 1993년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OBRA 1993)을 통해 

EITC를 크게 확대하 다(Haveman, 1997). 또한 1996년과 1997년에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을 시간당 5.15달

러로 인상하 다. 또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프로그램도 취업만을 강조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나 교육의 중요성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는 ‘사회투자전

략’의 세계적 흐름 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Esping-Anderson, 

1996). 

클린턴은 1992년 집권 이후, 각 주가 사회복지법(Social Security Act)

의 예외조항(waiver)을 통해 근로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개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 다. 1996년의 PRWORA의 도입은 각 주에 복지와 관

련된 기본적인 권한들을 이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권한이양이 

완결된다는 성격도 갖는다. 1990년대 중반에는 이러한 실험들이 집적되

면서 복지개혁의 제도화 방향을 둘러싼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된다. 한

편, 복지 종식에 관한 논의가 수급권의 폐지를 의미하게 된 것은 공화당

이 클린턴의 ‘복지 종식’이라는 공약으로부터 이러한 함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NYT, 1999.10.10일자). 또한 1994년 중간선거를 거쳐서 상하 

30) 민주당의 복지관련 정책에 보수적인 성격이 부가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Walters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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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을 모두 지배하게 된 공화당은 의회를 지배하면서 복지 종식의 법

제화를 강력히 추진한다.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이라는 공약에 정리되어 있는 

공화당 복지개혁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Haveman, 1996; 

Walters, 1998). 첫번째는 ‘정액보조금(block grants)’을 도입하여 각 주

에 연방정부의 자금을 이양하고, 5년간 이 금액을 유지하며,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복지제도를 운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액보조금의 지원과 함께 각 주가 이 자금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지침을 제공하도록 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10대 미혼모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 아이를 더 낳을 경우에도 급여를 추가 지원하

지 않는 것, 이민자에게는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것, 수급자인 미혼모가 

낳은 아이에게는 평생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아동보조강제제도를 강화하는 것, 평생 수급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훈련이나 교육, 지역사회서비스와 같은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

하지 않는 것, FS, Medicaid, EITC와 같이 빈곤층을 지원하는 다른 프

로그램도 삭감하는 것 등이다. 

1996년에 법제화된 PRWORA의 경우 급진적인 공화당 프로그램과 클

린턴 행정부의 정책의 절충으로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의회를 지배하던 

공화당안이 훨씬 강하게 반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액보조제도를 도입

하여 주정부로 권한을 이양하고, 평생 5년으로 수급기간을 제한하며, 모

든 수급자에게 급여수급과 함께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가 의무화되는 등 

공화당의 핵심적 제안이 모두 수용되었기 때문이다(Besharov, 2000). 자

유주의적인 입장을 옹호하는 학계나 민주당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새 법안이 빈곤층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클린턴에게 거부

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 다.31) 그러나 클린턴은 1996년 8월 22

31) 당시의 논란에 대해서는 Washington Post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Archiv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Moynihan은 

<워싱턴 포스트>지 1996년 8월 4일자를 통해서 가톨릭전국주교회의 의장

도 거부권행사를 요청했다면서 클린턴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

다. 다만 여기서 가톨릭의 의견은 개혁의 전제 방향 개혁안이 담고 있는 출

산에 대한 제한을 주로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된다(Joff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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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PRWORA의 FS 및 이민자에 관한 조항들을 이후에 수정할 것이라

는 전제하에 이 법안에 서명하 다.32) 

 

2. PRWORA의 주요 내용

PRWOR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3) 첫번째로 정액보조금제를 

도입하여 권한을 주로 대폭 이양하는 것, 두번째로 평생 수급기간을 5

년으로 제한하는 것, 세번째로 모든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가 강제되며, 훈련이나 교육보다 직접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강조

하는 것, 네 번째는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불참에 대한 강제를 강화하는 

것,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보육 및 아버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34) 각 주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주 차원에서 취업유인을 높이

기 위해서 소득공제제도를 강화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개발계

정제도 등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전달체계 측면에서 사례

관리라는 개념이 다시 도입되고,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강화, 고용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등도 주목된다. 이 절에서는 TANF

의 주요 조항들을 정리하고, 다음 절에서는 전달체계 차원에서 복지와 

고용서비스가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가. 정액보조금 제도의 도입

PRWORA에 의해 AFDC와 긴급부조(Emergency Assistance), JOBS 

(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는 TANF에 의한 정액보조금으로 

32) 1997년도에 FS 및 이민자에 관한 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이 일부 수정된다.

33) PRWORA 이전의 제도와 새 법에 의한 제도 사이의 자세한 비교는 <부록 

1>에 정리되어 있다. 이는 US DHHS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Comparison of Prior Law and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P.L.104-193) (http://aspe.os.dhhs. 

gov/hsv/isp/reform.htm)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34) 이외에 혼외출산 및 낙태를 억제하고, 결혼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여기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에 초

점을 맞추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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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된다. 과거에는 AFDC와 EA에 대해 연방정부가 수급자격 기준을 

설정하 으나, 이제 각 주는 이 정액보조금을 이용해서 연방정부의 지침

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

한 복지제도를 설계․운 할 수 있게 되었다.35)

각 주는 이에 따라 PRWORA에 의한 제도를 1997년 7월 1일까지 도

입하게 되었다. 각 주에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정액보조금은 1996회계년

도부터 2003회계년도까지 매년 164억 달러 수준에서 고정된다. 이와 함

께 재원조달 노력의무(Maintenance of Effort, MOE)가 각 주에 부과되

어, 1994회계년도의 AFDC 및 관련 프로그램에 지출한 수준의 80%를 

각 주에서 추가로 새로운 제도에 투입하게 되었다. 각 주에 요구되는 

MOE 수준은 PRWORA에 의해 연차적으로 설정된 근로활동참여율(Work 

Participation Rate)을 충족할 경우 75% 수준으로 낮추어진다. 

정액보조금제도 도입에 의해 각 정부는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수 감축 및 복지지출 절감에 매우 강한 

유인을 갖게 되었다. 우선 과거에는 수급자수와 복지급여가 증가할 경우 

자동적으로 연방지원금이 증가되었으나, 정액보조금 이외에 더 이상의 

연방정부 지원은 엄격하게 제한된다.36) 또한 복지지출을 절감할 경우 

나머지는 주의 여유자금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나. 평생 수급기간 제한

과거의 AFDC하에서 연방정부가 설정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35) 주정부에 의해 자율적으로 복지제도가 운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TANF를 통한 미국의 복지개혁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 차원에

서 수행된 정책을 파악해야 한다. <부록 2>에서는 주요 조항들을 중심으로 

주별 제도의 차이를 표로 정리․소개하 다. 이는 US DHHS가 2000년 8월

에 의회에 제출한 연례 TANF 보고서(3차년도)에서 주별 제도를 비교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표들을 번역한 것이다.

    (http://www.acf.dhhs.gov/programs/ opre/annual3.pdf)

36)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20억 달러의 긴급기금(Contingency Fund)이 마련

되었으나 각 주가 이 자금을 수혜할 수 있는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다(http://aspe.os.dhhs.gov/hsp/isp/refor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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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구는 주에 대해 수급권(entitlements)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누구에게도 수급권은 보장되지 않으며, 주가 설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

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급여가 제공된다. 연방정부가 지침으로 설정한 

시한은 평생 60개월(5년)이며, 각 주는 이보다 더 짧게 수급기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평생 수급기간을 더 짧게 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 다. 주에 따라서는 60개월 이상으로 수급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에서 재원을 부담해야만 한다. 다만 

수급자 가운데 20%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한 자금을 이용해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 각 주에서 도입한 시한을 살펴보면 대

체로 다음과 같다(각 주가 설정한 TANF 시한에 대해서는 <부록 2>의 

<부표 1>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우선 38개 주에서 60개월로 평생시

한을 설정했으며, 4개 주(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욕, 로드아일랜드)에서

는 성인에 대해서만 60개월로 시한을 설정하 다. 4개 주(아칸소, 코네

티컷, 아이다호, 인디애나)에서는 24개월 이하의 평생 시한을 설정하

으며, 이 가운데 인디애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급여를 지

급한다. 4개 주(델라웨어, 프로리다, 조지아, 유타)는 36∼48개월의 평생 

시한을 적용한다. 한편 3개 주(애리조나, 오리건, 버몬트)는 예외조항

(waiver)에 의한 시범사업을 운 하면서 아직 평생 시한을 적용하지 않

고 있다. 한편 매사추세츠 및 미시건에서는 평생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

으며,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시한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모든 가족에게 

급여가 제공된다. 뉴욕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도(Safety Net Assistance)

에 의해 이후에도 급여가 유지된다(US DHHS, 2000). 

그러나 이러한 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한 적용이 면제되거나, 시한

을 연장하는 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복지수급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

은 열려 있다. 연방정부에서 시한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은 매우 엄격해

서 가구주가 성인이 아니거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성인이 아닌 상태

에서 급여를 받은 기간, 실업률이 50% 이상인 인디언 보호구역이나, 알

래스카 원주민 구역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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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로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면제기간에 대해

서도 연방정부가 설정한 시한이 적용되어, 60개월 이후에는 연방정부 자

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각 주가 설정한 시한 적용면제 조항은 <부록 2>

의 <부표 2>에 소개되어 있다. 주요 조항을 보면, 부모나 보호자가 고령

인 경우가 21개 주, 부모나 보호자가 장애인인 경우 34개 주, 장애가구원

을 돌보는 경우 27개 주,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22개 주, 저연령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21개 주, 임신중인 경우 9개 주에서 시한 적용을 면제하

고 있다. 

또한 급여를 중지할 때 곤란한 상황에 놓이거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20% 이내에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각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한연장조항은 <부록 2>의 <부표 3>과 같다. 주요 조

항을 보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31개 주, 고실업인 경우 6개 주, 성실한 노

력을 다한 경우 10개 주, 교육이나 훈련을 마치기 위한 경우 5개 주, 부

모나 보호자가 장애인인 경우 11개 주, 장애가구원을 돌보는 경우 13개 

주에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의 나이가 어

리거나 임신중인 경우, 취업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등에 

대해 시한을 연장하는 주들이 있다. 

위의 여러 조항 및 주별로 채택한 제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 수

혜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수급권을 폐지한 것은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예외조항들을 통해서 급여 중지에 의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제한적이지만 열려 있는 주들이 상당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다. 근로활동의 참여 강제와 취업우선정책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 TANF의 두드러진 특징은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가 의무화된다는 점과, 근로

관련 활동 가운데 빠른 시간 내에 직접 노동시장에서 취업하는 것을 가

장 강조한다는 점이다.



10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우선 연방정부의 지침을 먼저 살펴보면 모든 주는 급여를 수급한 후 

24개월 이내에 수급가구가 근로하도록 제도를 운 해야 하며, 1997회계

년도부터 2002회계년도까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비중을 25%에

서 50%까지 연차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양부모가구의 경우 이 비율은 

1997회계연도의 75%에서 1999회계년도의 90%까지로 설정된다. 근로활

동에 대한 참여율은 1995년의 수급자수를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수

급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참여율 요건이 그만큼 완화된다. 과거의 

JOBS하에서는 1994회계년도에 비면제가구의 15%, 1995회계년도에 

20%까지 주당 20시간 이상의 JOBS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또한 근로관련 활동에 대해 편부모가구는 주당 20시간 이상, 양부모가

구는 주당 30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OJT, 근로경험, 지역사회서비스, 12

개월을 상한으로 하는 직업훈련, 지역사회서비스에 참여하는 가구에 대

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취업과 직접 연관된 훈련이

나 교육(중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동등학력인정서(GED)가 없는 

경우에 대해), 10대 부모의 경우 중등학교 재학에 대해서도 근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직접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수급자의 20% 이상이 

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과거의 JOBS하

에서는 각 주가 초중등교육을 제공하거나, 직업훈련, 취업준비훈련 및 

취업알선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구직, OJT, 보충근로, 지역사회

서비스 가운데 두 종류 이상을 수급자에게 제시하도록 하 다. 또한 중

등 수준 이상의 교육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거의 

JOBS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전략을 채택했다면 TANF는 

취업을 우선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주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를 보면 수급자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

간 내에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 두드러진다. <부록 2>의  

<부표 1>에는 수급 후에 언제까지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관한 

주별 규정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8개 주에서 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즉시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9개 주에서는 6개월 

이내에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13개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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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에서 설정한 24개월 이내에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1개 주

는 시범사업에 의한 예외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가 연방정부가 

설정한 지침보다 이른 시일 내에 수급자들이 근로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7)

여러 가지 사유로 근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 경

우에는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가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지침에 의한 면제기준은 아주 엄격해서 편부모인 경우 6세 미만의 아동

이 있고 보육시설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데 

따르는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고, 1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

로활동 참여가 면제된다. 그러나 주별로는 아동의 연령기준 이외에 다양

한 경우에 대해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를 면제하고 있다(<부록 2>의 <부

표 4>). 

주별로 근로활동 참여 면제조항을 보면, 장애나 일시적인 질병, 근로

무능력상태를 인정하는 경우가 35개 주, 장애가구원을 돌보는 경우 29개 

주, 연령이 많은 경우 28개 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25개 주, 보육시

설을 구할 수 없는 경우 22개 주, 임신중인 경우 20개 주, 기타 조항이 

있는 경우가 26개 주이다. 한편 주별로는 아동의 연령조항을 1세보다 더 

낮추어서 3개월 내외로 규정한 주도 15개가 넘는다. 

한편 연방정부 지침에서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 최초에 숙련수준을 평

가하도록 하고, ‘개인책임계획(Individual Responsibility Plan)’을 선택적

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모든 주에서 IRP를 도입하 는데 

주내용은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및 취학 의무화, 아동보조강제프로그램

에 대한 협력 등이다. IRP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고, 동의 이후에 IRP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 중지나 

삭감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우 

강한 제재조항이 부과된다. 

37) 유럽국가들의 경우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는 시

점에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개 청년층은 6개월, 이외

의 경우 12개월에서 24개월 후에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가 요구된다(Erhel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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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근로활동 참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

우 급여를 삭감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각 주에서 도입한 규정을 보면, 

첫번째 거부에 대해서는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주가 36개, 100% 급여를 삭감하는 주가 14

개, 구두경고를 하는 주가 1개이다.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는 16개 주가 부분급여 삭감으로 제재하고, 35개 주는 완전히 급여를 정

지한다. 대부분의 주는 일정 기간이나 요구를 다시 받아들일 때까지 급

여를 정지하지만, 평생 급여를 정지하는 주도 7개 주에 이른다. 

라. 취업유인 강화

TANF의 많은 규정들이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제하고, 수급기간

을 제한하는 등 복지수급을 억제(disincentive)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지만, 이와 함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EITC를 크게 확충하고, 최

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정책이 병행되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복지수

급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임금보조금의 성격을 갖는 세액공제

제도로서 Work Opportunity and Tax Credit(WOTC) 및 Welfare to 

Work Tax Credit(WtW)도 도입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복지개

혁에서 TANF로 대표되는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EITC 및 최저임금 인

상으로 대표되는 취업유인정책은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된 성격이 강하

다고 볼 수 있다.38) 

이와 함께 주 차원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제도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취업에 따른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격 판정이나 급여액 산정에서 제외하

는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소득 가운데 일부를 장기적인 자립을 위

해 사용할 경우 이를 수급자격 판정이나 급여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

인개발계정(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C)을 도입한 것 등이

다.39) <부록 2>의 <부표 5>는 각 주별 소득공제제도, <부표 6>은 각 

38) 공화당의 정책이 주로 전자에 관련되는 반면, 민주당의 정책은 후자를 통해 

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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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IDC제도의 도입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우선 소득공제제도를 살펴보면, 위스콘신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수급

자격 판정 및 급여액 산정에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일

부 주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격 판정시 소득공제 수준과 급여액 산정시 

소득공제 수준을 다르게 운 하고 있다. 급여액 산정시의 소득공제 수준

이 대개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비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격 판정시의 소득공제 수준을 보면 정액 공제를 하는 경우 많은 

주에서 매월 90∼120달러 내외가 가장 많고, 정률 공제를 하는 경우 

20% 내외가 가장 많다. 일부 주에서는 정액과 정률을 혼합해서 운용하

기도 한다. 관대하게 제도를 운 하는 버지니아의 경우 소득의 60%까지 

공제하며, 오하이오의 경우 250달러를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의 50%를 

추가 공제하기도 한다. 

급여액 산정시 공제제도를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정액과 정률 공제를 

혼합해서 최초에 일정 금액(90∼120달러 내외)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

해 일정 비율(20∼50% 내외)을 추가로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

부 주에서는 최초에는 공제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점차 공제 수준을 낮

추는 방식으로 운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콜로라도를 비롯해서 5

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최초 4개월간 120달러

와 나머지의 3분의 1을 공제하고, 다음 8개월에는 120달러, 그 이후에는 

90달러를 공제한다.

IDC는 수급자의 장기적인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서 사용될 수 있는 저축계정이다. TANF에서는 각 주가 수급자에 대한 

IDC에 TANF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현재 28개 주에서 IDC

를 도입하 고, 이 가운데 14개 주에서는 개인의 저축분에 더해서 추가

적인 매칭펀드를 지원하기도 한다. IDC를 통한 저축은 일정한 목적하에

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등 수준 이상의 교육 및 사

39) 현재 한국의 경우에도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및 자활촉진을 위한 자립준비

금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TANF의 소득공제제도 및 

IDC에 대해 좀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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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금으로 26개 및 25개 주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 최초의 주

거 구입에 대해서 22개 주,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4개 주가 인정하고 있

고, 12개 주는 훈련을 비롯한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IDC의 저축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절　사례관리의 도입 및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강화

TANF를 통해 모든 수급자에게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가 의무화되면

서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및 복지와 고용서비스 

연계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1997년도에는 Welfare to Work 

Grants(WtW) 제도를 도입하여, TANF 수급자 가운데 가장 취업에 애

로를 겪는 수급자에 대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다. TANF가 보

건복지부(DHHS)에 의해 주관되고, 각 주정부에서 자율성을 갖고 운

하는 것과는 달리 WtW는 노동부(DOL)의 주관하에 직업안정기관을 통

해서 운 된다. WtW가 TANF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에서 TANF 서비스 전달기관과 고용서비스 전달기관 사이의 연계

가 불가피하다. 또한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민간기관들이 TANF 및 WtW의 서비스 전달에 참여

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민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미국의 

사례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TANF의 도입에 따라 복지사무소와 복지상담원의 역할이 어떻게 변

화했는가는 Lurie(2001)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제 복지상담원의 역할은 

과거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 기능을 넘어서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

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명칭도 ‘수급자격판정관(eligibility 

specialist)’에서 ‘사례관리자(case manager)’로 변화된 경우가 많다. 이들

의 역할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초기 상담에서부터 수급자격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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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고용 및 보육서비스 연계, TANF와 연관된 Medicaid, FS 등에 대한 

안내, 복지 탈출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실제

로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도 아직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각 제도의 운 이 각 주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운 되기 때문

에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에 대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통계나 자료

는 아직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각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Pindus et al.(2000)

의 경우 12개 지역에서의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에 대해 조사하 고, 

Pavetti et al.(2000)의 경우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TANF와 WtW를 통

한 복지수급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사하 다. 또한 

Nightingale(2001)의 경우 11개 지역에서의 WtW에 대한 심층연구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Pindus et al.(2000)과 Pavetti et al.(2000)에 의하면 복지서비스와 고

용서비스의 연계방식은 복지사무소(welfare office)가 어떤 역할을 수행

하는가에 주로 좌우된다. 복지사무소가 고용관련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복지사무소 중심형),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완전히 통합해서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One-Stop Career Center(통합

형)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indus et 

al.(2000)이 조사한 12개 지역 가운데 5개는 복지사무소 중심형이고, 1개

소는 통합형이며 나머지는 이 둘을 혼합한 형태이다. 

복지사무소가 고용서비스를 상당부분 직접 제공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 및 직업준비 훈련이 복지사무소의 스탭에 의해서 제공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수급자가 장기간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

에 의해 관리되는 WtW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안정기관으로 위탁될 수 

있다.

한편 통합형에서는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가 모두 One-Stop 

Career Center를 통해 운 된다. 수급신청자는 One-Stop Career Center

에서 수급신청을 하고, 곧바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한다. T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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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안내는 같은 건물에 있는 보건복지관련 부서로부터 받게 된다. 

이후에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는 여전히 복지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지만, 

고용서비스는 직업안정기관을 통해서 제공받게 된다.

Pavetti et al.(2000)의 20개 사례지역 가운데 4개 지역에서는 직업안정

기관이 TANF 및 WtW의 고용서비스를 통합해서 전달하고 있었고, 나

머지 16개 지역에서는 복지사무소가 TANF, 직업안정기관이 WtW를 담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은 TANF의 고용서비

스 전달체계의 일부로 참여하게 된다.

Pavetti et al.(2000)의 연구는 고용서비스 전달에 참여하는 다양한 중

개기관들(intermediary)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개기관들은 TANF수급자

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의되는데, 다시 대부분의 수급자에 대해 

구직활동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1차 중개기관과, 일부 수급자에 대해 

근로경험, 교육, 훈련, 취업 유지, 기타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2차 중개

기관으로 구분된다. 

복지사무소에서 중개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구직활동 지원 및 사례

관리까지 포괄적일 수도 있고, 구직활동만을 위탁하거나 전혀 위탁하지 

않는 경우 등까지 다양할 수 있다. 20개 지역 가운데 18개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이든 고용서비스 업무가 위탁되었다.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위탁되는 범위가 적었고, 전혀 위탁하지 않는 2개의 지역은 모두 농촌이

었다. 또한 도시 7개 소, 농촌 5개 소를 포함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사례

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까지 포괄적인 업무위탁이 이루어졌다. 이 때 복

지사무소의 역할은 과거 제도와 마찬가지로 수급자격 관리와 관련된 업

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사례관리와 구직활동 지원이 위탁되지 않는 경우

에는 별도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복지사

무소 스탭의 업무 역을 확장해서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고용관련 서비스들은 대부분 중개기관에 위탁되었다.

한편 중개기관들의 성격을 보면 매우 다양한데 비 리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중개기관의 67%, 도시 지역의 74%가 비 리기관이었

다. 나머지는 리기관이나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 리기관에만 업무를 위탁한 곳도 있었다. 이들은 구세군을 비롯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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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인 사회복지단체들의 지역지부이거나, 지역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관들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리기관의 

경우 수는 많지 않았지만, 기관당 위탁수급자수는 매우 커서, 위탁된 수

급자의 거의 절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복지수급자에 대한 고용관련 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공통적인 변화는 이전에 비해

서 복지수혜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매우 강화된 고용관련 서비스가 제

공되고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WtW에 대한 Nightingale(2001)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직업안

정기관 이외에도 비 리기관이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들이 WtW를 이

용한 TANF 수급자 서비스에 참여하 다. 또한 일반 수급자에 대한 서

비스 제공에 참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8개 지역에서 WtW를 이용한 서

비스 전달기관들이 일반 TANF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도 참여하

으며 3개 지역에서는 공식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기관간 협조체계나 

비공식적인 연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8개 지역 가운데 4개 지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 WtW 및 TANF의 고용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WtW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면, 4개 지역에서만 직업안정기관이 

WtW서비스를 모두 직접 제공하 고, 7개 지역에서는 다른 기관에 전

체 WtW 서비스 외부로 위탁하 다. 2곳에서는 혼합방식이 사용되었다. 

2가지 이상을 같이 병행한 지역이 2곳이었다.

이와 같이 복지개혁을 통해 복지와 고용서비스가 연계되기 시작하면

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위의 연

구들 가운데 어떤 것도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

지는 않고 있다. Pindus et al.(2000)의 경우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수급자들의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프로그램 사이의 목적이 서로 충돌하거나 

협조체계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갖는 것, 성과 기준의 차이, 기관간 

신뢰의 부족, 업무 역 축소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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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에도 불구하고, 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취약계층에게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4절　복지개혁의 진행 경과 및 평가

1. 수급자수의 감소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6년 PRWORA의 법제화를 둘러싸

고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수급자들이 취업할 

만한 충분한 일자리가 경제 내에서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수가 

기대하는 만큼 줄기 어렵고, 근로활동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규

모 공공사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었다. 두번째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

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는 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

었다. 특히 법제화 과정에서는 첫번째를 둘러싼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

다.40)  예를 들어 Haveman(1997)의 경우 복지개혁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들을 흡수할 만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하 으며, 

Blank(1997)의 경우에는 취업에도 불구하고, 숙련 편향적인 경제구조의 

변화와 국제화 때문에 하위 임금계층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아서 빈곤으

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 다. 

그러나 복지개혁 이후의 수급자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복지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3-1]은 1980년 이후의 경제성장률과 인구대비 빈곤율 및 

AFDC/TANF 수급자 비율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과 AFDC/TANF 수급자 비율의 관계를 보

면 둘 사이에는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뚜렷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

는다. 1980년대에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비율은 4.4∼4.6%의 

40) 당시의 논란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Washington Post에서 온라인

으로 제공하는 Archive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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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 다. 또한 1990년대 초반에는 수급자수가 증가

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수급자 비율이 5.4%까지 상승하 다.41) 그러

나 이후에 수급자 비율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2.5%까

지 하락하 다. 실제 수급가구수 및 수급자수를 보면 1994년에는 504만 

6,000 가구, 1,422만 6,000명으로 정점에 이르 다가 1999년에는 264만 

3,000 가구, 718만 8,000명으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 다. 이러

한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감소는 AFDC가 도입된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림 5-1] 경제성장률과 빈곤율, AFDC/TANF 수급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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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에는 빈곤율도 상당한 폭

으로 감소하 다(그림 5-1). 1993년에 15.1%로 1983년의 15.2% 이후 가

장 높은 수준에 이르 던 빈곤율도 꾸준히 하락하여 1999년에는 11.8%

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 다. 5세 미만 아동의 빈곤율

도 1992년의 25.7%에서 1999년에는 18.0%까지 꾸준히 감소하 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복지개혁의 성공을 

41)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1990년대 초반의 수급자수 증가도 급진

적인 복지개혁의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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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고, 여론의 평가도 그렇게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42) 따라

서 1990년대 후반에는 왜 이렇게 수급자수가 급속하게 감소했는가에 논

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이 시기는 ‘신경제(new economy)’론이 등장할 정

도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 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요인이 중요했

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복지개혁과 함께 진행된 

EITC와 최저임금 인상 등 취업유인정책도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따

라서 연구들은 모두 이들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의 기여도를 실증적으로 

분해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며 모델에 따라 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진

다(US DHHS, 2001a; Besharov, 2000).

Amercian Enterprise Institute(AEI)의 Besharov(2000)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연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경제성장이 약 15∼20%, 

취업유인정책이 30∼45%, 최저임금 인상이 0∼5%, 복지개혁이 30∼45% 

정도로 각 요인들의 기여도를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 다. US DHHS 

(2001a)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 성과들은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초기의 연

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기여도를 정확히 분해하는 것

은 어렵지만 크게 위의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

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어떠한 요인을 강조하는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주

요 연구기관들의 복지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두드러진다. 

보수적 연구기관인 Cato Institute의 Oliphant(2000)는 수급자 감소의 

주된 원인은 호경기가 아니라, 엄격한 수급 기준 및 강도 높은 제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한다. 또 다른 보수적인 연구기관인 Heritage 

Foundation의 Rector and Fagan(2001)은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 주별 제

도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수급자수의 감소 요인이었으며, 경기의 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Oliphant(2000)와 수급자의 감소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 일치한다. 

42) 정치적인 평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TANF 이전 및 이후의 복지개혁 관련 프

로그램들이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연구들을 경제학적

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는 Moffit(2002b)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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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Brookings Institution이나 Urban 

Institute의 연구들은 경제성장과 복지개혁, 취업유인정책의 기여를 비교

적 고르게 인정하는 편이다. 또한 자유주의적 성향의 연구기관이나 학자

들의 경우 수급자의 감소만으로는 복지개혁의 성공을 평가하기 어렵다

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수급자들의 감소 자체가 아니라 복지로부터 탈

출한 과거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

하기 때문이다.

2. 복지개혁의 목표：수급자수 감소인가, 빈곤 퇴치인가?

최근의 복지개혁 평가와 관련된 연구에서 또 다른 한 축은 복지개혁

이 과연 수급자들 및 복지탈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가로 모아지

고 있다. 행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를 반 하는 TANF의 연례보고서에서 

US DHHS(2000)는 남아 있는 수급자들 가운데 취업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취업자들의 소득도 1998년과 1999년에 지속적으

로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Heritage Foundation의 Rector and 

Fagan(2001)은 복지개혁이 수급자수 감소뿐만 아니라, 빈곤을 감소시키

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Brookings Institution의 Haskins(2001)도 복지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매

우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한다. 전반적인 빈곤율 및 아동빈곤율이 크게 

낮아졌고, 이러한 성과의 많은 부분이 근로를 강조한 복지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매우 조심스러운 평가도 한편에서는 제기된다.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Schott, Greenstein, and Primus(1999)는 

아동빈곤율의 감소에는 호경기와 EITC의 기여가 중요했으며, TANF 수

급자의 감소는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수 감소의 상당 부분이 강도 높은 제재에 의해 수혜로부터 탈락

했기 때문에 수급자수 감소를 복지개혁의 성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고 지적한다. 또한 Haskins and Primus(2001) 역시 비슷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빈곤율이 감소한 이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수급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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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에 복지수혜의 감소가 빈곤율 증가에 오히려 기여했다고 평가

한다. 이들에 의하면 70만 가구가 복지개혁 이전보다 더 낮은 상태에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Goldberg and Schott(2000)

는 수급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제재정책의 효과와 관

련해서도 각 지역의 제재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강력한 제재정책이 

수급자수를 감소시키는 데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수급자들의 자립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54만 가구가 1997년

에서 1999년 사이에 완전히 급여를 정지당한 경험이 있으며, 약 37만 가

구가 1999년 말 현재에도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하 다. 

또한 행정통계를 이용해서 7개 주에서 급여가 정지된 사례의 5분의 1 

이상이 제재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 다. Bloom and Winstead(2002)는 

제재를 받은 집단은 평균적인 수급자들에 비해 취업하기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재에 의해 복지수혜를 종료한 이후에

도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수혜로부터 탈출한 수급자들의 상태에 대한 연구도 복지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복지탈출자들에 대

한 15개의 추적조사 결과를 종합한 US DHHS(2001b)는 복지수혜로부터 

탈출한 수급자들 가운데 약 5분의 3이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지

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주기적으로 실업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탈출자들 가운데 4분의 1과 3분의 1은 탈출한 지 1년 이내에 

다시 한 번 이상 복지수혜를 받았다. 또한 소득수준이 상승하기는 했지

만 가구 전체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월 소득이 

1,400달러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지수혜로부터 탈출한 가구의 빈곤

율은 연구 결과와 추정방법에 따라 41∼58%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수혜

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Medicaid도 받지 못하고 사업주도 의료보험을 제

공하지 않아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FS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복지탈출자들에 대해 연구한 Loprest 

(2000)나 Loprest(1999), Moffit(2002a)의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특히 복지수혜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Medicaid나 FS도 동시에 수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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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

도적으로는 TANF를 더 이상 수혜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혜요건을 충

족할 경우 FS의 수급자격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 Medicaid의 경우 

취업에 의해 소득수준이 높아지더라도 1년간은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복지수혜로부터 자립으로의 원활

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지원조치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많은 경

우 이러한 사례들은 수급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의 실패에서 비롯

된다(Families USA Foundation, 1999; Zedlewski and Brouner, 1999; 

Lurie, 2001; Weil and Holahan, 2001). 

또한 US DHHS(2001a)에 의하면,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ANF나 FS를 신청하지 않는 빈곤가구가 1990년대 후반에 급속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TANF의 신청률은 1995년의 84.3%에 비해 

1999년에는 55.8%로 급속히 낮아졌으며, FS의 신청률도 1996년 67%에

서 1998년에는 54%로 급속히 감소하 다. 이러한 복지 신청률의 감소 

역시 수급자수 감소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여러 연구들이 위와 같은 수급자수 감소 및 관련된 제도의 수혜를 억

제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복지로의 진입을 억제하는 정

책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전에 구직활동이나 직업준비 훈련, 근로활동 경험 등을 요구하

거나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책임계획(IRP)를 받아들이도록 하

는 것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급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복

지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TANF와 달리 수급권(entitlements)에 의해 수급자격을 갖는 Medicaid

나 FS의 신청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offit, 2002a; Lurie, 2001; 

Weil and Holahan, 2001). 

따라서 빈곤의 감소를 복지개혁의 목표로 설정할 경우 평가는 복합적

이다. 빈곤율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급자수의 감소는 빈곤율의 

감소보다 더욱 극적이기 때문이다. 수급자수 감소가 복지개혁만이 아니

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취업유인정책의 확대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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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는 복지개혁의 성과를 의심스럽게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는 실제로 삶이 질이 개선된 것 이상으로 이전의 복지수혜자들이 복지

수급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Besharov(2000)은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지수급자들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

다고 주장한다. 복지수혜로부터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삶이 질은 

높아지지 않았으며 가구소득의 증가도, 복지탈출자들의 소득보다는 다른 

가구원이나 기타소득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에 의하면 

복지개혁의 성과는 수급자들의 행태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재의 수급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날 수 있는 것

이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현재의 빈곤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기준

으로 빈곤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Economic Policy Institute의 Boushey et al.(2001)

은 공식적인 빈곤선을 이용한 연구만으로는 노동빈곤층(working poor)

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독자적인 가구생

계비(Family Budget Level)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전체

적으로 29%, 12세 이하 아동의 3분의 1이 1990년대 말에 이 수준 이하

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실제 빈곤은 공식적으로 발

표되는 빈곤율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이다. 

보수적인 연구기관의 하나인 Cato Institute의 Oliphant(2000)도 복지

개혁의 성과에 대한 비판에서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Oliphant(2000)은 현 상황에 대해서 수급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실

업자를 탈출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수급자들을 자립시키는 데도 실패했

다고 주장한다. 또한 복지개혁이 의도한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혼

외출산을 감소시키는 데도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에

도 불구하고, 해결책에서는 자유주의자들과 정반대로 차이를 보인다. 현

재의 불충분한 성과는 복지수급에 대한 유인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현상이기 때문에 복지를 폐지하는 것만이 해결책일 것이라

고 주장한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국의 복지개혁이 수급자수의 감소



제5장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17

라는 측면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복지수혜자들

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복지개혁에 대한 평가가 복지개혁의 

목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함의한다. 복지 의존성

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경우 복지수급자수의 감소는 분명히 성공의 증

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지만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복지개혁의 미래

복지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앞으로의 정책전개 과정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의회에

서 PRWORA를 재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RWORA의 골격을 

유지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가 앞으로 쟁점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수급

자수 감소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 2001년 하반기에 많은 주들에서 5년의 평생 시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를 전후해서 진행된 상황에 대한 평가도 반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5년 시한 문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수급자수가 상당

히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20%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

로 과거에도 수급자들의 상당수는 지속적으로 복지급여를 수혜하기보다

는 진입과 탈출을 반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US DHHS, 

2001a). 그러나 2001년 12월에 시한에 도달한 뉴욕 주의 상황에 대한 <뉴

욕타임즈>의 보도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많은 수급자들이 사례관

리자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뉴욕 주가 약속한 Safety Net 

Assistance로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를 수시로 발견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지개혁 이후 수급자들이 사례관리자로부터 충분한 

지원서비스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부정적

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Lurie, 2001). Medicaid와 FS수급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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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논란들도 이를 보여준다. 현 상황에서 5년 시한의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는 시한에 도달한 많은 주들에서 시한 적용을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앞으로 2∼3년의 

시간이 더 경과할 경우 평생 수혜기간의 제한이 비로소 중요한 제한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뉴욕타임즈>, 2001. 12.2일자, 

Urban Institute의 Zedlewski 인용).

경제상황의 악화는 복지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관심의 초

점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논자들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복지수급자

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

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급자수가 더 이상 감소

하지 않고 있으며, 수급자가 다시 증가하는 주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1년 6월까지 제시되는 최근의 행정통계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아직 

2001년 6월 이후의 행정통계는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뉴욕타임즈>는 

주지사협의회의 자료를 이용해서 2001년 3월과 9월 사이에 33개 주에서 

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네바다와 인디애나에서

는 각각 24%와 16%가 증가했으며, 애리조나(11%), 미시시피(11%), 사

우스캐롤라이나(10%), 캔자스(6%), 매사추세츠(5.7%), 조지아(5%)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뉴욕타임즈>, 2002. 1.17일자).43)

물론 이러한 최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수가 다시 급격히 증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승인 과정에서 쟁점이 하나가, 5년 

전에 설정된 정액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

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급자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 경기침체와 수급자 증가, 지난 5년 동안의 물가 상승과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재원이 사례관리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투입되고 있기 

43)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복지수혜로부터 탈출한 많은 

수급자들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의 수

혜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실업보험 수혜자격 요건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2001. 12.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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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민주당이나 각 주에서는 복지지출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에서는 수급자수 감소를 고려해서 삭감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뉴욕타임즈>, 2002. 1.24일

자).

현재 TANF를 둘러싼 논의는 재승인 과정에서 어떤 조항들을 유지하

고, 어떤 조항들을 개선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

련해서 여러 연구기관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Brookings 

Institution에서 발행하는 Brookings Review(Vol. 19, No. 3, Summer, 

2001)는 이와 관련된 정계 및 학계의 주요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대

체로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혼외출산 등

을 억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반면(Weber, 2001; Rector and 

Fagan, 2001),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 취업유인

정책 및 노동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강화, 평생시한 조항의 개정―예컨

대, 취업해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한 적용을 면제―등을 제안하고 있

다(Haskins and Primus, 2001; Haskins and Blank, 2001; Sawhill and 

Haskins, 2002; Weil and Finegold, 2002). 실제로 PRWORA의 재승인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 및 부시 행정부의 안은 정치

적 성향이 유사한 주요 연구기관들의 의견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4)

최근 발표된 부시 행정부의 복지정책은 기존의 정책방향과 예산은 유

지하되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의무는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

을 보면, 근로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의 30시간

에서 4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7년까지 수급자들의 근로활동 참여

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45) 다만 40시간 가운데 24시간은 

직접 근로에 종사해야 하지만 16시간까지는 훈련이나 교육활동 등에 활

44)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즈>(2002.1.24일자), 부시행정부의 혼

인촉진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즈>(2002.2.19일자) 참조. 

45)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현행 TANF 제도하에서는 수급자수가 감소하면 그만

큼 근로활동 참여의무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수급자 가운데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뉴욕

타임즈>, 2002. 2.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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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주별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또한 

혼인을 촉진하고 혼외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자기 절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혼인준비 및 유지와 관련된 교육 등과 관련된 실험적 프로그

램을 제안하고 있다(<뉴욕타임즈>, 2002. 2.27일자).

이러한 제안에 대한 민주당 및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의 반응도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수혜자들이 

일을 하더라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일

자리를 갖도록 촉진할 수 있는 훈련 및 교육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

하며, 일자리를 갖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의 보육지원의 확대가 더 중요

하다는 것이다(<뉴욕타임즈>, 2002. 3.13일자). 

제5절　소  결

제5장에서는 미국의 복지개혁 사례를 정리하 다. 미국의 경우 가장 

급진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추진하 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수의 급

격한 감소 등 외형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국제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확산에서도 이념적인 측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결과는 미국의 개혁 내용과 성과에 대해 매우 조심스런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미국의 복지개혁이 빈곤계층이 수급권을 폐지하는 등 매우 급진적으

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 과정에서는 다양한 예외조항들

을 통해서 유연하게 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 또한 전

달체계 측면에서 사례관리가 시작되고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가 중요해졌지만 아직 이러한 개혁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또한 수급자수의 급격한 감소와 수급자 및 수급탈출자들의 취업률 증

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빈곤율이나 소득수준으로 측정되는 수급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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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은 그만큼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훨

씬 많은 빈곤층이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복지개혁의 목표가 복지 의존성 제거인지, 빈곤 퇴치인지

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복지개혁이 진행된 지 5년이 경과했지만 아직 

최종적인 평가는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경제상황이 악화

되면서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가장 엄격한 조항인 수급기간의 제한

이 미치는 효과는 아직 2∼3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또한 2002년 9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의회의 PRWORA의 재

승인 과정에서 복지예산과 주요 조항들에 대한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도 복지개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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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제6장의 목적은 현 단계에서 한국의 자활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미 제2장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배경과 주요 

논점을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연구하 다. 

제4장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복지국가에 미친 효과도 종합적으로 

평가하 다. 또한 제5장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외

국의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공부조와 자활사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정 정책이 제기된 제도적․경제사회적․이념적 배경

을 먼저 살펴보지 않고서는 제도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6장에서는 우선 한국에서 공공부조

와 자활사업이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

선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제2장에서 제4장까지 다룬 외국사례로부터 얻

은 시사점들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 될 것이

다.46)

46)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빈곤계층

의 경제활동 및 빈곤의 동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직 최근의 저소득 자 업 노동시장 및 저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찾기 어렵다. 다만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의 실태와 동태적 변화에 

대해서는 박순일 외(2000), 금재호․김승택(2001), 황덕순(2001) 등의 연구

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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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4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보호제

도로서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되었다. 이 

당시에 생활보호제도는 국가가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 으

며, 공공부조의 일반적인 수혜자격 요건인 자산조사 이외에 두 가지 중

요한 제한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수혜범위를 제한하 다. 첫번째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부양의무규

정’이다. 이는 국가에 의한 보호보다 가족에 의한 보호를 우선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두번째 조건은 ‘근로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각종 질환 및 장애자, 임산부 등에게만 생계

급여를 제공하 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시장에서의 경

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강제된다. 이 요건은 국가에 

의한 보호보다 시장에 의한 보호를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갖는 공공부조에서 국가에 의한 보호

보다 가족과 시장을 통한 자립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은 한국의 공공부

조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생계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한국 공공부

조의 발전 과정에서 시행된 첫번째이자 가장 커다란 제도적 변화로 평

가될 수 있다.

그러나 초점을 바꾸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자립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전에 수급자의 자활지원정책에서 나타

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82년 2월 수립된 ‘ 세민종합대책’과 이를 반

47) 본 절에서 정리되는 생활보호제도의 발전 과정 및 통계수치들은 보건복지

부의 보건복지백서 (각년도)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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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982년의 생활보호법 개정(1982.12.31)이다. 이 이전에도 수급자들

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1968년에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7.23)이 제정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PL480원조물자를 

이용해서 1964년부터 시행되던 근로능력이 있는 세민에 대한 취로사

업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원조물자에 의해 진행되던 취로사업이 

정부 예산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74년부터이다. 그러나 취로사

업의 경우 자활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취업하지 못해 소득

을 얻지 못하는 수급자들에 대해 보충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자활지원정

책이 시작된 것은 1982년의 ‘ 세민종합대책’부터라고 볼 수 있다. 

‘ 세민종합대책’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근로능력이 없는 생

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을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최저생계비

를 보장, ②직업훈련지원대상자의 연차적 확대와 함께, 직업훈련지원사

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훈련대상자의 가족생계비 지원, ③대도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지원과 대도시 인구분산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대도시 세민지방이주지원사업 실시, ④생활보호대상자

의 자활지원을 위한 금융제도로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 ⑤생활보호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생활보호행정체계의 인력보강을 

위해 복지위원과 복지요원을 두도록 생활보호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반 하여 단순생계구호법인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1982.12.31)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구호뿐 아니라, 적극적인 

자활지원까지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취로사업의 근거규정인 ｢자

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1982.12.31)하고, 이를 생계보호와 구

분되는 자활보호로 규정하 다. 또한 1979년부터 실시된 ‘생활보호대상

자 중학교과정수업료지원규정’을 폐지(1983.12.30)하고, 이를 교육 보호

로 규정(1983.12.30)하 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과 같은 생

활보호제도의 기본 골격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세민종합대책에서 세민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빈곤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생활보호제도의 일부로 흡수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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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여 1981년에 2,090천 명이던 

생활보호대상자는 1982년에 3,420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 다. 새로운 제

도에서 자활보호는 ①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②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③취업알선, ④취로사업 실시에 의한 자활지

원으로 구성되었다.48) 

이에 따라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능훈련 및 생업자금 융자와 같은 

자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대도시 세

민지방이주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1990년부터 폐지

되었다.

자활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국가에 의한 보호보다 시장에 의

한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골격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자

활보호대상자에게는 여전히 생계급여가 지원되지 않았고, 기능훈련이나 

생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따라서 

1982년부터 시행된 자활지원사업은 자활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 대

한 지원을 통해 수급자로부터 탈출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선별주의’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된 1981년의 훈련대상자 선발 기준을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 15∼30세 미만(미장, 목공직종은 45세 미만)에 해당되는 

취업에 필요한 기능습득을 희망하는 자로서 훈련기관 입소 기준에 적합

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당초 희망자 조사시 파악된 인원 중에서 

각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하에 읍․면․동 새마을추진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①학력, 연령 및 건강상태가 기능습득에 적합한 자, ②

타생활보호대상자보다 생활이 곤란한 자, 단 훈련기관 입소로 잔여 가족

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지 않는 자, ③기능습득 의욕이 왕성하고 의지가 

강한 자, ④장기간 거주지를 떠나 단체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⑤입소대상 훈련기관의 모집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도록 하 다. 

생업자금 융자의 경우에도 생업자금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중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48) 1981년부터 세민에 대한 기능훈련사업이 실시되었으나 본격적인 자활지원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82년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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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현 거주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고 있는 자와, 전망이 있고 확고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또는 낭비를 하지 않고 자활의지가 강하며 활

동력이 왕성한 자를 대상으로 하 으며,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고

자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하 다. 

이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조건이 완

화되거나, 지원수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 이외에 자활지원제도의 기본적

인 골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1982년부터 자활지원사업이 본격

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이것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가

족과 시장에 의한 보호를 우선하는 공공부조 정책의 기본적인 접근방식

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활지원사업은 꾸준히 추진

되어, 나름대로 수급자들의 자립지원에 기여하 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

다. 1982년 이후의 직업훈련 및 생업자금 융자의 수혜자수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6-1 참조).

<표 6-1>에 의하면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자활지원정책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가장 활발히 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훈련은 1993년에 22,401명에게 제공되었고, 생업자금 융자도 1989년

에 9,322세대에게 제공되었다. 이러한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1년의 자활사업 추진실적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다지 뒤떨어

지지 않는다.49)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자활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의 

완화와 지원수준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중요한 변화

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빈민거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종교단체 및 빈민운

동단체들의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자활지원센터가 도입된 것이다. 

먼저, 1996년 6월부터 저소득 집지역의 5개 소(서울 3, 인천, 대전)에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을 실시하 고, 1997년도에는 전국 5개 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1998년도에는 7개 소(부산, 대구, 울산2, 충남, 전북, 전남), 1999년도에 3

개 소(경기, 강원, 경북)에 자활지원센터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49) 실제 효과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비교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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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직업훈련 및 생업자금 융자실적(1981∼99)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수혜자수 지원금액(백만원) 수혜세대수 지원금액(백만원)

1981 3,466 620 - -

1982 4,626 1,501 2,664  3,384

1985 5,675 2,484 3,124  4.391

1988 10,413 4,468  9,0262) 19,315

1991 14,794 6,571 6,494 19,429

19941) 9,089 - 4,904 25,670

1995 4,871 - 4,989 33,364

1996 3,500 - 4,464 43,829

1997 - - 2,801 30,487

1998 - - 2,992 32,399

1999 - - 2,925 32,155

  주: 1) 1993년부터 ‘행정권한에 관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92.12.31)에 

의해 노동부에 위탁해서 직업훈련 실시. 1993년 22,401명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함. 이후의 통계는 제공되지 않음. 

     2) 1989년 9,322세대가 가장 높은 수혜실적임.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및 보건복지백서  1997년.

 

자활지원센터 도입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00년까지는 시범

사업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자활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라

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이전까지의 자활지원이 훈련을 통한 취업이

나 창업을 통해서 시장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

었다면,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은 자활공동체 형성을 통한 협동조합

형 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시장 진입을 통한 자

립을 지향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경제활동이

라는 대안적인 방식을 통해 자활․자립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빈곤계층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으로의 진입에서 실패하거

나, 낙오된 집단이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자활․자립에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자활의욕 고취, 훈련 및 자활

공동체 참여 등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자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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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

부조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질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의 공공부조를 특징짓는 가족과 시장에 의한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가

운데 시장에 의한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은 포기되고, 가족에 의한 보호

의 범위도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가와 시장, 가족 사이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이 확장되었다는 점을 의

미한다(Esping-Anderson, 1990).50)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 규정은 명목적으로는 이전의 생활보호

법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시행령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평가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

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보호의 범위를 현실화하 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이미 1997년 8월

의 생활보호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한 

것에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

한한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제도의 변

화는 앞에서 살펴본 자활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이전의 공공부조의 발전

과정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제도의 발전 과정으로 평가

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에 대한 평가에서 자활사업만큼 이념적으로

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많은 주제도 없을 것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마지막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자활사업을 이전의 제도와의 관계에서 어떻

50) Esping-Anderson(1996)은 한국에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

이라는 점을 이미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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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시장에 의한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은 포기된 

대신 조건부수급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

조의 ⑤는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

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나 사회복지학계 일각에서는 ‘조건부수급=강제노역’이라는 입

장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부수급이라는 표현이 생경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동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과거 제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진일보한 것일 뿐만 아

니라 한국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에서 명목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자활보호

대상자들은 시장에서의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제당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은 시장 강제의 기초 위에서 자활이 가장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집단에 대해 선별적으로만 제공되는 서비스 을 

뿐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수급자들은 최소한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와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 가운데 스스로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은 강제적인 성격 이외에도 복지

수혜자에게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활을 촉진

하는 서비스(service)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는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

다. 이 두 가지 성격은 자활사업에 통합되어 있지만 어떤 측면을 강조하

는가에 따라 구체적인 자활사업의 시행방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TANF보

다는 덜 강제적인 반면, 유럽국가들보다는 엄격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

으로 판단된다. 반면,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해 온 많은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서비스 제공능

력이 낮은 반면, 취업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다양한 



130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한국은 제4장에서 Lødemel이 제시한 ‘더 적게/더 

많이’의 방정식에서 ‘더 많이’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자활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조건부 

수급이 갖는 강제성보다는 자활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내용으

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서비스 제공능력이 부

족하다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활사업의 의의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부재하다는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나 사회

복지학계에서도 이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진보적인 집단의 일부가 이를 지지한 데서도 나타난 바 있다.51) 또한 경

제부처와 보건복지부 사이에도 자활사업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자활사

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사이에도 견해 차가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거나, 최소한의 

공감대라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52)

한편 한국에서 자활사업은 수급자들의 자활․자립지원이라는 고유한 

기능 이외에도 수급자들의 소득 파악이 매우 어렵다는 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자활보호대상자

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는가 여

부를 파악할 때 이외에는 실제 소득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보충

급여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수준이 ‘자

주, 정확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 가운데는 취업자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계층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취업해 있는 수급권

자 가운데 상당수는 세자 업이나, 일용직 등 불안정한 비공식부문 일

51) 이에 대해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규범적 정당화에 관한 제2장의 논의 참

조.

52) 이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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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종사하기 때문에 근로활동 및 실제 소득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이 따른다. 이 경우 자활프로그램은 수급권자의 소득수준 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활동 및 그에 따른 소득이 분명히 파악된다. 또한 기존에 이미 취업

해서 근로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근로활동 및 소득을 제시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53) 

자활사업이 갖는 이러한 의의는 제도 도입 이전의 조사에 근거해서 

예상한 자활사업 참여자수가 실제 제도 시행 이후 크게 감소한 데서 단

적으로 드러난다. 자활사업 시행 초기인 2001년 3월 말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수는 조건부 수급자 6만 명과 자활특례자 3,000 명, 일

반수급자 5,000명을 합해서 모두 6만 8,000명이다(보건복지부 자료). 이

는 제도시행 이전에 예측되었던 것보다는 매우 적은 것이다. 실제로 자

활대상자 규모와 관련해서 2000년 6월에는 수급권자 154만명의 15%인 

23.1만명(삶의질향상기획단, 2000), 2000년 9월에는 전체 수급자수 150

만∼154만 명 가운데 조건부 수급자 약 20만 명(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0. 9.29), 2001년 종합자활지원계획에서는 10만 명으로 예상한 바 있

다. 따라서 자활사업은 국가의 소득 파악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제3절　자활사업 추진실적 평가

1. 자활대상자 규모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해서 어느 정도 

53) 서구에서도 근로연계 복지정책에서도 이러한 측면은 주요한 고려사항 가운

데 하나이다(Lødemel and Tricke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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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생

활보호제도 수혜자의 탈락, 생계급여액 감소 사례 및 기대한 급여액보다 

낮은 급여액, 행정적 사유로 인한 사각지대(노숙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현재 이러한 문

제는 거의 해소되었다.54)

자활사업의 경우에도 참여자 규모가 적다는 점이 당초 예상과 다르지

만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5) 그러나 

[그림 6-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분류(2001년 10월 말, 근로능력 및 

자활사업 참여 기준)

(단위: 천명)

총 수급자
1,510

근로
무능력

근로능력자

1,181

329
조건부과 제외자 자활대상자 (자활사업참여자)

267 63(81)
3)

취업자
가구
여건

곤란자
1)

환경
적응

필요자
2)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

208 48 11

59

4 4 14

비취업
대상자

취업
대상자

조건제시 유예자

34 12

13
도서
벽지
거주자

5∼6급 
장애인

1 12

  주: 1) 미취학 자녀 양육, 치매노인 간병 등. 

     2) 군 제대, 알콜중독 등 개인 사유에 의해 조건부과 제외

     3) (  )안의 수치는 일반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4천명) 및 차상위 계층 

참여자(1만 4천명)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54) 제도개선과 관련된 커다란 쟁점으로 의료보호의 종별 구분이 여전히 유지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55) 현재 자활사업이 예상보다 적은 규모로 시행되는 것은 제2장에서 지적한 바

와 같이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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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자활사업이 발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목

표와 지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비롯해서 세부적인 역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자활사업과 관련된 수급자들

의 유형 분류 및 자활사업 규모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그림 6-1]이다.

[그림 6-1]에 따르면, 2001년 10월 말 현재 전체 수급자는 151만명이

며 이 가운데 6만 7,000명이 자활사업대상자이다. 따라서 수급자 대비 

자활사업 대상자 비중은 4.4%에 불과하다. 비수급자인 차상위계층을 고

려하더라도 자활사업 대상자는 8만 1,00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얼핏 보

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은 

성급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급자의 절대 다수는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자 

및 저연령층이 차지하기 때문이다.56)

[그림 6-1]에서 전체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32만 

9,000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가구 여건이 곤란하거나, 환경 적응이 필

요한 경우, 도서벽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근로능력은 있지만 장애 때문에 조건 제시가 유예된 경우도 7만 2,000명

에 이른다. 따라서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급자는 25만 

8,000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가운데서도 80.6%로 절대다수를 차지하

는 20만 8,000명은 주3일 이상의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비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수급자들의 유형 분류는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첫번째는 한국에

서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

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의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도 경제활동에 

56) 미국의 경우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유자녀여성가장(single mother)가 

주대상인 TANF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유럽의 경우 실업부조 수혜자가 대

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 대비 자활사업 참여자의 비율을 외국과 그

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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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는 수급자의 80.6%가 어떤 형태로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복지의존성 제거를 복

지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 역에서의 취업을 중시하

는 미국에서조차 1996년도에 PRWORA를 제정할 때 2002년까지 달성해

야 할 TANF 수급자들의 취업률 목표가 50%로 설정되어 있었다(US 

DHHS, Major Provisions of the PRWORA of 1996, http://www.acf. 

dhhs.gov/news/welfare/aspesum.htm).57) 물론 이는 이전의 생활보호제

도에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강제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복지의존성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보다는 앞

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 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이나, 취업유인정

책을 강화함으로써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두번째는 제도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에 경제적 유인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대다수가 노

동시장에 참여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보

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면서도 근로소득공제제도는 학생과 장애인, 자활

공동체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번째는 취업해 있는 상

당수의 수급자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있을 가

능성이다. 실제로 일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의하면 상당수 취업자들이 

20∼40% 정도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전

문요원에 의한 소득 파악 이외에는 수급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능력이 매

우 제한되어 있고 취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개선방안

을 도출할 때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

57)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의무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현재의 부시 

행정부에서 2007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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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아직 상당수의 수급자들이 제도 변화에 적절

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규모는 정확히 판단하

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자들의 숫자는 감소하고, 조건부 수급

자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활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의 수준이 매우 높거나, 자활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물론 자활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

는 단기적으로는 조건부 수급자가 증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탈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를 전제로 중장기적인 자

활사업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활사업의 규모는 단순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규모가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 국가의 소득 파악능력, 자활사업의 수준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

문이다.

2. 자활사업 수행실적 펑가

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평가

우선 2001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의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규모 및 프

로그램별 사업 내용은 <표 6-2>와 같다. 이에 따르면 비취업대상자의 

규모는 6만 명으로 계획되었고, 자활사업 예산은 924억 원이 배정되었

다. 세부 프로그램별로는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 예상

자와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실적 

사이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실제로 2001년 10월 말 현재 복지부의 자활사업 실시현황을 보면 <표 

6-3>과 같다. <표 6-3>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는 4만 8,000명이고, 이 가운데 조건부 수급자수는 2만 8,000명이다. 나

머지 2만 명은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림 6-1]의 수급자 유형 분류와 비교해 보면 비취업대상자 가운데  

6,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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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프로그램 규모 및 사업 내용(2001년도)

(단위 : 천명, 억원)

프로그램 수급자 특성
사업규모

프로그램내용
인원 예산

전 체 60
924

[1,324]

자활공동체

 (자활후견

기관)

개인․공동체 창업을 

통해 자활가능한 장년층

18

(30%)
141

조합형태 사업체 설립․운

-복지서비스 역사업, 청소․시설관리 

등 용역사업, 재활용․봉제 등 공동작

업장

자활근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장년층

25

(42%)
735

-공동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집수리․간병도우미사업 등

지역봉사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곤란한 장년층

10

(17%)
42

근로의욕 유지 목적

-지역사회도우미(산불방지감시) 등 

-환경도우미(학교급식보조 등)

-복지도우미(복지시설일손돕기 등)

재활사업
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계층

4

(6%)
3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의

욕고취

[창업지원] 창업 경험이 있는 자
3

(5%)
[400]

생업자금융자(재특)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

자료：보건복지부 자료

일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생계급여가 중지되어 있고 일

부는 자활지원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이다. 

<표 6-2>와 <표 6-3>을 비교해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해서 자활공동

체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자활근로, 특히 취로형 자활근로가 자활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활사업 규모가 예상

보다 적어진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이유에 기인하지만, 사업 내용별 

실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표 6-3>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현황(2001년 10월 말)

(단위：천명)

전 체
자활

공동체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등)소계
업그레

이드형
취로형

전  체 48 2 41 7 34 5

비취업대상자 28 1 22 6 16 5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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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번째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공동체 지원규모가 예상보

다 매우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공동체사업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일차적으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자활후견기관들의 활동이 아직 정착되지 않

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서울자활정보센터에 의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1년 상반기까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에 대한 수급자들의 

참여는 매우 미미하고, 아직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울자활정보센터, 2001). 이는 처음에 설정된 자활공동체

사업 규모가 비현실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활공동체는 사회적 경제부문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부

문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자활공동체를 자활사업의 중심에 놓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부터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반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시행실적이 기대보다 매우 낮다는 점에서 아직 사회적 경제부문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위한 시민사

회의 역량이나 정부의 지원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별로 성숙되지 않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활공동체를 통한 수급자들의 자활을 

자활사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이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두번째는 예상보다 자활대상자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활근로사업은 예산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취로형 자활근로가 아

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자활근로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지원이 예상만큼 활성화되지 않

는 것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자활근로 내에서 여전히 취로형에 집중되

어 있다는 점은 일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정책

목표를 뒷받침할 만한 행정능력이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수행능력을 높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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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자활후견기관을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역할 재정립 등 자활사업

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

제이다. 

나. 노동부 자활사업 평가

2001년도의 노동부 자활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은 <표 6-4>와 같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직업훈련대상자가 3만 명, 예산이 558억 원으로 노

동부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10월 말까지의 사업실적을 보면 

노동부의 자활사업 역시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수행된 것으

로 나타난다.

노동부의 자활사업이 예상보자 적은 규모로 수행된 가장 중요한 이유

는 역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자활대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표 6-4> 취업대상자 자활사업 추진실적(2001년 10월 말)

(단위 : 백만원, 명)

목표 실적

비 고예 산

(당초)

인 원

(당초)
예 산 

인 원

총인원

(누 계)

투입중

(수료자

포함)

중도

탈락

자활

 성공1)

전 체
64,612

(97,612)

32,000

(40,000)
11,326 8,155 7,041 583

360

(4,560)
취업알선

2)
244 -  192 (5,361) (1,199) - (4,162) 비예산 사업임

자활인턴
5,000

(30,000)

2,000

(10,000)
670 533 130 171 232

당초 300억원 중 250억

원은 정부지원 인턴사업

으로 전용
자활 직업

훈련

47,800

(55,800)
30,000 3,186 7,622 6,911 545 166

*자활근로로 80억원 전용

*적응훈련 3,713명 포함
직업안정

기관 확충
11,468  - 7,229 - - - -

자활사업

운 지원
100  - 49 - - - -

 

  주: 1) 자활 성공은 취업을 의미

     2) 취업알선을 통해 10월 말까지 4,162명이 취업하 으며, 10월 말 현재 

1,199명이 투입중임.

자료: 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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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 규모를 제외하고도 노동부의 자

활사업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자활

사업에서 초점은 직업훈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업훈련을 중심으

로 노동부 자활사업의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는 노동부가 중점사업으로 설정한 직업훈련의 실적이 예상보

다 매우 저조했다는 점이다. 자활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직업준비훈련

(job readiness training)의 성격을 갖는 직업적응훈련을 제외한 노동부 

고유의 직업훈련 참여자수는 3,909명에 불과하다. 이는 과거의 생활보호

제도하에서 제공되던 직업훈련과 비교해서 별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

려운 수준이다(앞의 표 6-1 참조). 1996년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자수인 

3,500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직업훈련이 가장 많이 시행되었던 1993년의 

22,401명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이 부진했던 데에는 자활대상자 규모가 적었다는 점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수급

자들이 직업훈련보다 취업알선을 더 선호했다는 점이다. 이는 취업알선

의 경우 2주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서 구직활동 내역만 보고하

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건을 충족시키기 쉬웠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취업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수급자들 가운데도 직

업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수급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이들에게 훈련이 제공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대상자를 비취업대상자까지로 확대한 직업적응훈련이 2001년 9

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이는 2주에서 4주의 단기 직업준비훈련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의 직업훈련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자활대상자의 자활수요에 의한 

조사(2000년 12월, 서울 관악, 인천 중․남동․계양구, 전주시의 취업대

상자 177명, 비취업대상자 179명, 조건제외․유예자 113명, 계 469명 조

사, 이하 ‘자활대상자 조사’)에 따르면 직업훈련이 주어질 경우 수혜할 

의향이 있는 취업대상자는 43.5%에 이른다. 또한 비취업대상자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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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해 있거나 가구 여건 때문에 조건부과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된 

수급자 가운데 31.9%도 직업훈련 수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자활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비취업대상자를 

직업훈련에 위탁하는 경우(광주 동신자활후견기관)도 있었고 자활공동

체에 참여하는 비취업대상자에 대해 주문식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의견(마포자활후견기관)이 제시되기도 하 다(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2001년 5월). 또한 현재 취업해 있는 비조건부 수급자 가

운데 희망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이들의 불안정

한 근로행태의 특성상 직업훈련 참여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건설일용직에 대한 동절기 훈련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자활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세번째는 자활근로 등에 비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에 받을 수 있

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었다는 점이다. 2001년 7월부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활직업훈련수당을 신설하고, 교통비와 식비를 상향 조

정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었지만 사업시행 초기에 직업훈련 참

여의 유인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는 자활대상자 규모가 적어지면서 직업훈련의 공급 주체인 직

업훈련기관이 자활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는 점이다. 적극적으

로 자활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도 드물고, 별도로 과

정을 개설했더라도 참여자수가 적어서 실업자재취직훈련 등 다른 과정

에 통합해서 운 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과연 직업훈련이 수급

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큼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있

는 수급자 가운데 80.6%가 취업하고 있을 정도로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될 경우 직업훈련 참여

자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활대상자 조사에서 직

업훈련을 희망하는 수급자들이 많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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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업훈련 개선방안의 일차적인 초점은 수급자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는 데 놓여야 할 것이다. 수급자들에게 적합한 직

업훈련과정의 개발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장기훈련과

정 및 모듈방식의 도입,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한 훈련과정 개발, 여성과 

일용직, 중고령층과 청년층 등 수급자 특성 및 이들의 노동시장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오 훈, 2001).

또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대상자와 성격을 재조정하는 것과 함께 

현재와 같은 자활대상자의 구분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과 마찬가지로 취업알선도 취업대상자에게만 부과되는 조건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취업희망자에게 언제나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조건 이행만을 위해서 취업알선을 선호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자활

공동체 등에 참여하지 않는 비취업대상자나 전직을 희망하는 현재 취업

자 모두에게 취업알선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와 같

은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의 구분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고 있는 직업적응

훈련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직업적응훈련과정은 1단계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2단계 직업

지도 프로그램, 3단계 정보화기초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프로

그램은 취업대상자나 비취업대상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모두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직업적응훈련기관으로 기존의 직

업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자활후견기관들도 상당수 참여함으로써 보건복

지부-지방자치단체-자활후견기관과 노동부-고용안정센터-직업훈련기관

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활사업의 전달체계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

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구분 및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

서는 다음 절의 조건부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다시 자세히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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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

1. 자활사업의 지향

제2장에서도 단편적으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

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목표와 수단, 예산지원 등에서 정부

부처별로 시각이 다르고,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들이 공개적으로 토론되고, 각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

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근로

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에서

의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과 동반해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 시행의 규범적인 근거, 빈

곤의 원인과 동학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근거, 자활사업과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다. 기획예

산처와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예산에 미칠 효과만을 기준으로 세부

적인 제도 설계 및 운 방안을 평가하 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실

무적인 준비를 수행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다.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

를 통해 공공부조 제도 시행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노동부의 

경우 실업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자활사업을 이해함으로써 수급자들의 특

성을 충분히 고려한 자활사업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의 경우 강제를 동반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

리면서, 자활사업보다는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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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가에 주로 관심을 기울 다.

그 결과 실제로 자활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자활사업

의 목표 및 수단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고, 실

제 집행 과정에서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시각 차이가 해소되거나, 접

근되지 못한 가운데 자활사업이 시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

서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의 

도입과정 및 성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이와 함께 근로연계 복지로서 강제

성을 갖는 자활사업이 도입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결정적인 계기는 경제위기를 거치면

서 실업이 급증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누구라도 일할 의지만 있

으면 취업할 수 있다”는 과거의 고도성장기의 믿음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복지에 대해 우호적인 ‘국민의 정부’의 특

성과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오랫동안 주장해 온 시민사회운동의 노력이 서로 결합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시장 및 가족을 통한 복지를 

우선하는 전통으로부터 일시에 벗어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 복지’라는 ‘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생산적’ 복지로 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이 설정된 데에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에서 진행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확산 등 복지국가

의 개혁도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서구의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유

사하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맥락은 매우 다르다. 서구에서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사회복지의 축소와 맞물리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

이라면, 한국에서 근로연계 복지로서의 자활사업의 도입은 사회복지의 

확대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학계 일각에서는 강제를 동반하는 자

활사업은 일종의 ‘강제노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자발적인 참여

에 기반하는 제도로 변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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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일부는 자활사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

은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에 자활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빈민운동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추진해 온 경우

에 대체로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이들도 수급자에 대한 조건 

부과 형식으로 시행되는 자활사업보다는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의 중

심을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부처나 경제학적인 배경을 갖

는 학자들의 상당수는 강제로 부과되는 자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뿐

만 아니라 현재보다 제도를 더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자활사업이 도입된 것이 한국 복

지국가의 현 단계에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조건부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보다는, 부과되는 조

건이 어떤 성격을 갖도록 하고, 실제로 수급자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떠

해야 하는가, 차상위계층으로의 확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

는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판단된다. 특히, 자활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제2장에서 살펴본 Jacobs의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Jacobs(1995)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비록 강제를 동반하더라도 민주적 

시민권(democratic citizenship)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한국에서 근로연계 복지로서의 자활사업의 도입이 사회적 시

민권(social citizenship)의 확대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연계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의 성격도 사회적 시민권과는 맥락이 다르

지만, 궁극적으로 수급자들의 자활․자립을 통한 시민권의 확대를 목표

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고유한 기능만을 고려할 것이 아

니라, 제2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활사업이 국가의 불충분한 소득 파악

능력을 보완해 줌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탱하는 근거가 되고 있

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필요를 인정할 

경우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가 강제되는 것은 어떠한 규범적 근거를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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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더라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 자활대상자의 성격과 전략

자활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사이에는 대

상자들의 특성 및 프로그램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적지 않다. 우선 보건

복지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활대상자, 특히 비취업대상자의 경우 정상

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는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자활공동체를 형성․자립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2000년에 50여 개의 

자활후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 고, 2001년에도 최대 130개의 자활후견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후견기관을 확대하 다. 또한 자활공

동체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며 업그레이드

형 자활근로가 부분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반면 노동부의 경우 민간부문 일자리로의 취업․창업을 통한 자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취업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업훈

련을 통해서 이를 보완한 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취업대상자뿐만 아니라 현재 비취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집단, 

임시․일용 등 불완전한 일자리에 취업해 있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

는 집단의 경우에도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

해 이들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자활대상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의 평가와 관

련해서 제2장에서 살펴본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거시경제․노동시장 정

책과 관련된 쟁점들을 적용시켜 보는 것도 유용하다. 이들은 ①공급중

시 전략 대 수요중시 전략, ②취업과 빈곤 탈출의 관계, ③취업우선전

략 대 인적자원 투자전략이다.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

출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활근로를 주요 수단의 하나

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요를 중시하는 전략 가운데서도 유럽형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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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제부문에 초점을 맞춘 전략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노동

부의 경우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중시 전략인 

동시에, 인적자원개발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TANF

에서 채택하고 있는 취업우선 전략이 한국에서는 별로 중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취업우선 전략의 경

우 적절한 선택이 되기 어렵다. 자활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불참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만큼의 소득을 얻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우선 전략과 인적자원개발 전략 사이의 

선택에서 취업우선전략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유형화할 경우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Trickey(2001)의 유형 분류 가운데 ‘중앙집권적 유럽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 측면에서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미국에 가깝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대상자에 따라 여러 가지 접근방법(복지부와 노동부의 

서로 다른 전략)이 모두 받아들여지고, 중앙집권적인 집행․전달체계를 

갖고 있으며, 정책대상 및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나누어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자활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위에서 살펴본 접근방법의 차

이가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양 부처의 접근방법은 나름대로의 근거

와 장단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중고령층으로 갈수록 시설 경비나 건설노무직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중고령층을 비롯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취업애로층에 대해 대안적인 노동시장 참여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충분

히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소규모 생계형 창업

이나 공공부문․제3섹터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유

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선호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만으로 자

활사업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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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해서는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상당수가 자활사업보다

는 ‘스스로’ 민간부문 일자리에 취업해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문

제는 이들이 취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라는 상황으로부

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집단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조건부 수급자 가운데 상대적으

로 근로능력이 양호한 집단(현재의 분류 기준으로는 취업대상자)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것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모두 각자의 접근방법을 서로 배

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두 접근방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활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취업대상자들도 취업능력이 낮아서 실제로는 민간노동시

장에서 자활․자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야말로 민간부문의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부의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고 본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자활을 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빈곤으

로의 하락을 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의 대

부분이 실제 소득으로는 수급권자보다 높지 않거나(재산이나 부양가족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소득이 약간 더 높더라도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행정기관의 근로소득에 대한 파악능력의 부족)이라는 점

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근로능력이 조건부 수급자와 다를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근로의욕 유지 및 자활․자립 촉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경우 복지의존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

다. 따라서, 현재 취업해 있는 근로능력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

장제도의 운 실태를 보면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장기

적으로 자활․자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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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반노동시장 취업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 유예되고 

있다. 다만 장애인 및 학생의 근로소득, 자활공동체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수급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해서 소득을 얻을 경우, 급여공제율(benefit deduction 

rate)이 100%에 이르도록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들의 노

동시장 참여와 자활․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도입

이 아직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다른 한편, 자활근로에 대해서는 1일 5천∼7천원의 실비가 제공되는 

등 각종 자활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실비나 수당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

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규정상으로는 취업보다 자활사

업 참여가 더 유리하도록 제도가 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취업보

다 자활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 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한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운데 절

대다수가 자활사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앞

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가처분소득이 적더라도 자활

사업 참여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정

기관의 소득 파악능력이 낮아서 취업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가처분소득

이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 제도 자체가 취업보다 자활사업 참여가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

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파악능력이 낮아서 자활사업보다는 취

업을 더 선호한다는 점은 앞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요

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제

공되고 있는 실비 수준이 제도적으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될 때 현행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공제 수준을 넘거나 매우 가깝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취업과 자활사업 사이의 적절한 공제율 격

차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로 소득 파악능

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운 하는 것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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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대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

적으로는 현실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유

지․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와 예산 제약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공제 모형을 개발․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

와 관련해서 황덕순(2000c)에서는 미국의 EITC와 유사한 근로소득공제

제도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는 이 제도의 도입을 당분간 

유예하고, 현재의 제도적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수당이나 실비 허용 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취업과 자활사업 참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

안은 ‘소득수준을 속이는 경우 이익을 보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근본적

인 제약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과도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제도와는 맥락이 다르지만, 현재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립적립금제도58)를 모든 자활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립적립금 제

도는 자활공동체의 수익금을 적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립을 촉진한다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가 자활공동체 사업에 참여하

는 것을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지원해야 하는 것의 정당성

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적용대상을 자활공동체의 수익으로만 국

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자립적립금의 목적도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자활공동체의 공동자금이나, 개인창업자금 등이 아니라, 수급

자들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

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록 2>에서 소개하고 있는 미국의 개인개발계정제도는 이러한 제

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내용을 살펴보

면, 주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일정한 상한을 두고, 개인이 자유롭게 적립

58) 아직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어 도입되지 않은 단계에서, 자립준비금 등 다양

한 용어들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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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되, 적립되는 금액은 급여액 산정시 소득에서 공제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도 창업자금뿐만 아니라 본인

이나 피부양자의 교육비 지출, 근로관련 차량․교통비, 근로관련 의류․

도구․장비 구입비 등까지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개인

의 적립금에 대응해서 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자립적립금을 도입할 때에도 대체로 위와 같은 방식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구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

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금액은 급여액 산정시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

로 한다. 이 때 수급자 선정 기준을 넘는 소득을 얻더라도 초과분 이상

으로 자립적립금으로 적립할 경우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59) 

다만,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월 적립수준(예, 4

인가구 생계비의 20%) 및 총 적립 수준에 상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립적립금의 용도는 창업을 비롯해서, 본인 및 자녀의 교육이

나 훈련비용 등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

다.60)

4. 자활대상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현재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여 취업대상자는 노동부로 위탁관리하고, 비취업대상자는 보건복

59)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을 얻어서 복지수혜로부터 벗어나더라도 다시 소득

수준이 낮아져서 복지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립

적립금을 통해서 일단 탈출한 수급자들이 지속적으로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황덕순(2001)의 경우 수급자 

선정 기준과는 다르지만 빈곤선을 경계로 해서 빈곤과 비빈곤 상태를 오가

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60) 자립적립금과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예산 제약 및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립적립금의 경우 성격상 근로소득공제제도에 비해서 더 엄격한 제

도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도 도입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시 자립적립금의 운 방안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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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그림 4-1의 수급자 분류 참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의 ⑤는 조건부 수급과 자활지원 계획

에 관해서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

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 ②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 수급자가 근로능력․자

활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인 경우 그 조건부 수급자

(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

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는 <표 6-5>와 같은 기준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되고 있다.

조건부 수급자 유형분류 기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70점 이하라고 하더라도 자

활대상자의 의지가 높은 경우 취업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적절한가 여부를 떠

나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건부 수급자의 분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6-5> 조건부 수급자 유형분류 기준

조건부 수급자 유형 판정기준 세부기준 점수

취업대상자

  - 70점 이상

  - 50점 이상 희망자

비취업대상자

  - 70점 미만

연 령(40)

18∼35세 40

36∼50세 20

51∼60세 0

건강상태(30)
양호 30

보통 이하 10

직업이력(30)

상 30

중 15

하 0

자료: 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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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상당수의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1차 상담이 아직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특히 노동부로 위탁된 청년층 수급자에

게서 많이 발견된다. 특히 사업시행 초기에 이러한 현상이 심각했는데 

노동부로 위탁된 수급자 가운데 2001년 4월 21일 현재, 조건불이행자가 

6,216명, 소재불명자가 636명에 이른다. 현장점검 결과 이들의 상당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1차 상담을 거치지 않고 분류 기준에 따라 취업대

상자로 분류․위탁한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센터에

서도 이들에 대한 1차 상담조차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경

우 완전히 자활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01년 10월 말 현재 조건부 

수급자 가운데 8,476명이 조건불이행으로 본인의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9,000명이 사업준비 단계이거나 소재불명, 혹은 생계급여 

중지전 불참 상태에 놓여 있다. 

두번째는 전산 및 행정처리 과정상의 문제로 지자체와 고용안정센터 

사이에 수급자 관리가 원활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위탁한 취업대상자와 고용안정센터에서 의뢰받은 취업대상

자수에 차이가 나타나는 등 수급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2001년 5월, 마포구 및 광주 북구 현장조사 결과). 또한 일선 지자체와 

고용안정센터 사이의 수급자 관리는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

제 전산프로그램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

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자들의 유형별 분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다른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서 수급자들의 근로능력 판정 및 유형 분류의 지역별 

일관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지자체

별로 수급자 대비 근로능력자의 비중을 구해 보면 광주광역시가 30%로 

가장 높은 반면,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19%로 가장 낮다. 또한 근로능

력자 대비 조건부과비율이나,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의 상대적 비중

의 지방자치단체별 편차도 상당히 크다. 지역별로 수급자들의 구성이 다

르기 때문에 수급자 유형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

로능력 판정이나, 조건부과, 조건부 수급자의 유형 분류에서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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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적 기준이 잘 작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건부 수급

자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해서 취업대상자만을 노동부로 

위탁하는 현행 자활사업 전달체계가 실제 사업수행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자활사업 전달체계

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데 불과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이 정착되기 이전에 전달체계

를 다시 재편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중장

기적인 전망을 갖고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를 취업․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이 때 수

급자의 사례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

문요원이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심층적인 상담을 위해 고용안정센

터에 수급자를 위탁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노동부 프로그램으로 위탁되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자활후견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행정기관의 관리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에게 직업훈련이 제공

될 경우나, 고용안정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알선을 받을 경우, 수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 위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전달체계하에서는 매우 어렵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결합에서 직업훈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활후견기관 사업 참여자에게도 노동부

의 직업훈련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61) 

단기적으로는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의 구분을 유지하더라도, 필

요한 경우 다른 부처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상자

61) 다양하고 입체적 프로그램 제공방안에 대해서는 황덕순(2000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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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리할 수 있도록, 양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발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더욱 접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5장에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에도,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적절한 모형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전

통적인 구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통합

해서 제공하는 One-Stop Center가 도입된 곳도 있다.62) 또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형태의 민간기

관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복

지와 고용서비스를 완전히 통합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에서 제

시한 개선방안보다 두 서비스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대상자에 대한 서

비스의 제공에서 직업훈련기관이나 자활후견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민간

단체들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기적인 협조

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63) 

62)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복지개혁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되

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지 못한 데에는 공공부조제도가 복잡하

다는 점뿐만 아니라, 전달체계도 복잡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3) 이미 직업적응훈련기관과 자활후견기관으로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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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국의 PRWORA와 과거 제도의 비교

항목 과거 제도 PRWORA

AFDC,

EA,

JOBS

↓

Block

Grants

AFDC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현금급여를 

제공. JOBS는 AFDC 수혜자에게 고용서비

스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EA(Emergency 

Assistance)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단기긴급서비스를 제공. 연방정부는 AFDC

와 EA의 수혜요건과 JOBS의 지침을 설정. 

각 주는 급여수준을 결정. 

AFDC, EA, JOBS를 TANF로 통합하고, 

연방정부는 각 주에 정액보조(Block Grants)

를 제공. 각 주는 이 보조금과 각 주의 재

원을 이용해서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는 제

도를 설계하여 운용함. 

재원조달

AFDC와 EA에 대해서는 주의 비용부담에 

상응해서 연방정부가 무제한으로 지원. 

JOBS는 각 주가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

는 조건으로 1996 회계연도에 10억 달러까

지 지원.

1996∼2003 회계연도까지 각년도의 정액보

조는 164억 달러로 추정. 각 주는 이 기간 

동안 과거의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정액보

조금을 받게 됨. 

수급권

AFDC하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

구는 주에 대해 각 주가 설정한 급여의 수

급권을 가짐. 

수급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각 주는 수급자

격 결정 및 급여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설

정하게 됨. 

수급기간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기간에 

제한이 없음. 

연방정부 지원에 의한 현금급여는 평생 5

년(혹은 주 기준에 따라 이보다 짧은 기간)

으로 제한됨. 각 주는 수급가구의 20%의 

범위 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현금급여 이외의 지원서비스에는 연

방정부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주의 재원으로는 연방정부 시한 이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근로요건

1994회계년도에 15%의 비면제가구원은 주

당 20시간 이상의 JOBS 활동에 참여해야 

함. 1995회계년도에는 20%로 상향조정됨. 

1994회계년도에 양부모가구는 40% 이상이 

주당 16시간 이상의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1997년까지 75%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었음. 

JOBS에 대한 연방 지원은 이 비율을 총족

시키지 못할 경우 축소됨. 

JOBS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아프거나, 장

애가 있거나, 고령인 경우; 3세 미만(주에 

따라 1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환자

나 장애가구원을 돌볼 경우; 

<일반요건> 2년간 급여를 수급한 가구에

는 주별 제도에 따라서 근로를 요구해야 

함. 

<근로율> 1997 회계연도에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25%, 2002회계년도까지 50% 수준

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참여율이 상향조정

됨. 양부모가구는 75%에서 1999년 90%까

지 조정됨. 이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

우 연방지원금 삭감. 수급요건이나, 연방법

률 변화 이외의 요인으로 1995년의 수급자

수보다 수급자가 감소할 경우 그만큼 근로

율 요건은 감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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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과거 제도 PRWORA

근로요건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인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아야 하고, 보육이 지원되지 않

는 경우임. 

<근로시간> 편부모가구의 경우 주당 20시

간 이상에서 2000회계년도까지 주당 30시

간으로 상향조정. 6세미만 아동이 있는 경

우에는 주당 20시간도 인정. 양부모가구의 

경우 주당 35시간. 

<면제> 6세미만 아동이 있고, 보육시설을 

찾지 못한 편부모. 1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는 면제뿐만 아니라 12개월까지 참여율 계

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타> 양부모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배우

자는 연방정부의 보육지원을 받는 경우 주

당 20시간 이상의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함. 

2개월 이상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

지 않으면서 근로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경

우에는 주에서 규정한 지역사회서비스에 

참여해야 함(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

을 수 있음) 

근로활동

주는 초중등교육, ESL, 직업훈련(job skills 

training), 직업준비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주는 다음 가운데 2가지의 근

로활동을 수급자에게 제시해야 함: 구직활

동, OJT, 근로보조, 지역사회 일자리 경험. 

중등수준 이상의 교육은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 양부모가구도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함. 

근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

서는 위에서 규정한 시간 이상 보조되거나 

보조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OJT, 

근로경험, 지역사회서비스, 12개월 상한의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지역사회서

비스 참여자에 대한 보육서비스에 참여해

야 함. 6주까지의 구직활동(4주 이상 연속

은 제한)도 포함 가능하며, 전국평균보다 

50% 이상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12주

까지 인정 가능. 고용과 연관된 직업훈련

(job skills training)이나 고용과 연관된 교

육, 중등교육(고졸 미만이거나 동등학력인

정자격(GED: Graduate Equivalency 

Degree)이 없는 경우)에 대한 참여도 인정 

가능함.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10대 가구주

도 인정. 20% 이상의 수급자가 직업훈련

(10대 가구주의 중등교육 포함)에 참여하

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제재를 받은 수급

자(12개월 가운데 3개월 이하)는 참여율을 

구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각 주의

재원조달

노력의무

각 주는 연방에서 지원한 AFDC, EA, 

JOBS만큼을 조달해야 함. 그러나 AFDC와 

EA는 노력의무(maintenance of effort)는 

없었음.

JOBS에 대해서는 주 및 지역이 1986년에 

복지의존을 피하기 위해 훈련, 고용, 교육

에 지출한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함.

각 주는 1994회계년도의 AFDC 지출 및 

JOBS, EA, 보육을 포함한 관련 지출의 

80%를 유지해야 함. 근로활동참여율을 충

족한 경우 75% 유지 필요.

연방긴급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

의 MOE가 필요함

마약관련

범죄자

해당조항 없음 입법 이후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평생 TANF 및 Food Stamp 수급이 금지

됨. 각 주는 이 조항은 채택하지 않거나, 

제재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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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각 주가 일반적, 혹은 양부모 근로관련활동 

참여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JOBS의 재
원조달율(주에 따라 60∼79%)을 충족시키

지 못한 경우, 연방정부의 JOBS 매칭지원

율을 50%로 삭감. JOBS 지출의 55% 이상
이 장기수급자, 중등학력자격이 없는 24세 

미만 수급자, 아동 연령 때문에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수급자에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연방매칭지원율이 역

시 삭감됨.

AFDC급여오류율(자격심사에 기초해서 산
정)이 전국 표준을 초과할 경우 각 주에 재

재를 가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각 주에 부과될 수 있

음. (1) 근로참여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첫해에 연방정액보조의 5%, 이후 계속 미

충족시 매년 2%씩 삭감(상한 21%). (2) 보

고의무 미충족시 4% 삭감. (3) Income and 
Eligibility Verification System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까지 삭감. (4) 재원사용오류

에 대해서 해당분 삭감(DHHS가 고의적인 
오류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5%까지 삭감 가능). (5) 아동보조강제기구

에 의해 요청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5%까지 삭감. (6) 아동보조강제 관련 

성과가 낮을 경우 1∼5%까지 점차적으로 

삭감. (7) 연방지원급여에 대해 5년의 시한
을 지키지 못한 경우 5% 삭감. (8) 보육시

설을 구하지 못한 6세미만 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5% 삭감. 
(9) 대부 및 긴급자금지원 요건 미충족시 

제재 부과. 제재를 받은 주는 해당부분만큼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해야 함.

개인별

의무계획

JOBS에서는 고용계획을 마련함. 각주는 최초에 각수급자의 숙련수준을 평
가해야 함. 각 주는 ｢개인별 의무계획｣

(Individual Responsibility Plan)을 요구하

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10대

부모조항

AFDC는 18세 미만의 어머니인지의 여부
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지

원. 각 주는 저연령 부모에게 부모나 법률

적 보호자, 혹은 감독되는 주거시설에서 거
주하도록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16세 

이상 미취학 10대는 교육을 받아야 함.

어른 감독 주거를 찾아주는 것에 대한 규
정은 없었음. 

미혼 저연령 부모는 어른이나, 어른이 감독
하는 주거시설에서 같이 거주해야 하며, 교

육 혹은 훈련에 참여해야 함. 각 주는 어른

이 감독하는 주거시설을 찾아주거나, 찾도
록 지원해야 함.

HHS장관은 다음의 전략을 수립해야 함. 

(1) 미혼 10대 임신 억제. (2) 적어도 25%
의 지역이 10대 임신을 억제하는 프로그램

을 도입하도록 보장. DHHS는 의회에 매년 

이와 관련 사항의 진척도를 보고해야 함.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법무장관은 강간억

제 및 처벌을 위한 연구, 교육, 훈련프로그

램을 도입해야 함.

가족수

상한규정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새로운 아동에 대해 

AFDC 급여를 지원받음. 

해당 규정이 없으므로 각 주의 재량권에 

맡김.

부정출산

억제
장려금

해당 조항은 없음. 그러나 각 주는 수급자

가 가족계획서비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

공해야 함.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방
지원금을 1% 삭감. 

최근 2년간의 혼외출산이나 낙태를 이전 

기간보다 감소시킨 주에 대해 장려금 지급. 

성과가 가장 좋은 5개 주는 2,000만 달러까
지. 5개 주 미만일 경우 2,500만 달러까지. 

장려금은 1999∼2002회계년도에 지급됨. 

각 주별
예외가능

조항

HHS장관은 사회보장법 1115조에 의해 법
취지에 맞는 시범사업에 대해 해당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승

인가능함. 시범사업은 연방정부 지원금에 
대해 비용중립적이어야 하며, 엄격하게 평

가되어야 함. 

1997년 7월 1일 이전까지 복지개혁시범사
업을 인정받은 경우 현금급여 관련 프로그

램을 해당 시범사업에 따라 운용 가능하도

록 PRWORA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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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과거제도 PRWORA

의료부조
보장

<이 정책은 PRWORA에서도 유지됨>
연방의료부조(Federal Medicaid)법은 각 주
의 의료부조프로그램이 AFDC 수급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 

각 주의 TANF 수급자격과 무관하게, 새 법
은 1996년 7월 16일 이전의 AFDC의 수급
자격요건(소득 및 재산)에 따라 의료부조를 
제공해야 함. 다만, 각 주는 근로관련 의무
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 어른에 대해서는 
의료부조를 중단시킬 수 있음. 이외의 의료부
조 수급자격은 새 법에서도 변동되지 않음. 
각 주는 완화된 소득 및 재산 요건이나 방
법을 의료부조 수급자격 판정시 사용할 수 
있으며, 1988년 5월 1일의 소득 기준보다 낮
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1996년 7월 16일
의 소득 기준으로부터 동기간 전국 도시소
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소득 기준을 상
향 조정할 수 없음. 

의료부조
경과조항

<이 정책은 PRWORA에서도 유지됨>
AFDC수급자는 근로를 통한 소득 상승에 
따라 복지수혜로부터 벗어나더라도 1년간 
의료부조를 수급할 수 있음. 이 조항은 
1998년 9월 30일까지 적용됨. 아동보조나 
배우자 보조를 통해 복지수혜로부터 벗어
나는 경우는 4개월간 의료부조를 지원받음. 

근로나, 아동보조, 배우자 보조를 통해 복지
수혜를 벗어나는 경우의 의료부조 지원조항
은 이전과 동일하며, 적용시한이 2001년 9
월 30일까지로 연장됨. 

아동보조

각 주는 아버지 의무부과 및 AFDC, 의료
부조, Ⅳ-E(Foster Care and Adoption 
Assistance) 수급자 및 기타 요청되는 경우
에 대해 아동보조를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
해야 함. 각 주는 아버지로부터 징수된 아
동보조금 가운데 매월 50달러를 해당 가족
에게 전달해야 함.

각 주는 가족부조프로그램(Family Assistance 
Program)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방기준에 
맞는 아동보조 강제프로그램을 운 해야 함. 
수급자는 아동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아버
지 의무부과를 위한 노력에 협조해야 함. 보
조금의 배분 기준이 바뀌어 수급자 가구는 
아동보조금 수혜의 우선권을 더 이상 갖지 
않음. 아버지 의무부과를 위한 노력에 협조
하지 않는 경우 급여의 25% 이상이 삭감됨. 

아동보육

연방의 지원은 둘로 나뉨. 1997-2002 회계
연도에 대해 139억달러를 승인. 주는 약 12
억달러를 매년 지원받으며, 나머지는 각 주
의 매칭(1995의료부조율에 따름)에 의해 지
원가능함. 각 주는 1994 혹은 1995회계년도 
지출 가운데 큰 액수에 해당되는 만큼을 유
지해야만 매칭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1996-2002 회계연도에 대해 70억달러의 재
량기금도 승인됨. 
새 법은 아동보육지원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6세 미만 아동이 있고 보육시설을 구하지 
못한 편부모의 경우 근로활동 불참에 따른 
제재는 받지 않음. 

두 유형의 아동보육 재원이 있음. 
*Title Ⅳ-A 복지관련아동보육수혜: AFDC 
/JOBS, Transitional Child Care와 At-Risk 
Child Care
*Discretionary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CCDBG)
취업한 AFDC수급자, JOBS나 주가 승인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취업을 통해 
복지로부터 탈출한 경우 1년의 경과기간 
동안 아동보육지원이 보장됨. 보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JOBS에 참여가 면제됨. 

Food
Stamps

16∼60세의 근로능력자는 다른 근로관련 
프로그램의 요건 및 학생, 6세 미만 아동 
및 장애자 보호관련 규정에 따라 구직등록
을 해야 하며,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에 참
여해야 함. 

취업하거나, workfare, 근로, 고용/훈련프로
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8∼50세의 부
양아동이 없거나 부양책임이 없는 근로의무 
미면제자는 36개월 내에 3개월이 지난 후에
는 Food Stamps 지원을 받을 수 없음. 36
개월에 근로를 했거나, 근로 혹은 workfare 
프로그램에 30일 이상 참여했다가 해당 자
리를 잃은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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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별 TANF 조항 비교

<부표 2-1> 근로의무 부과시한 및 수급기간 제한

급여수급후

근로의무 

부과시한(개월)

주별 수급기간 제한

평생수급기간(개월) 연속수급기간(개월)
최초시한

 도달시점
1)

시한
아동급여

지속여부
시한

아동급여

지속여부

앨라배마 즉시 60 No No N/A
2)

2001.12

알래스카 24 60 No No N/A 2002. 7

애리조나 즉시 No
3)

24 in 60 Yes 1997.11

아칸소 즉시 24 No No N/A 2000. 7

캘리포니아 즉시 60 Yes No N/A 2003. 1

콜로라도 24 60 No No N/A 2002. 7

코네티컷 즉시 21 No No N/A 1997.11

델라웨어 즉시 48/36
4)

No No N/A 1999.10

Dist. of Col 1 60 No No N/A 2002. 3

프롤리다 즉시 48 No
24 in 60 / 

36 in 72 
No 1996.10

조지아 24 48 No No N/A 2001. 1

하와이 24 60 No No N/A 2001.12

아이다호 즉시 24 No No N/A 1999. 7

일리노이 즉시 60 No No N/A 2002. 7

인디애나 즉시 24 Yes No N/A 1997. 5

아이오와 즉시 60 No No N/A 2002. 1

캔자스 24 60 No No N/A 2001.10

켄터키 6 60 No No N/A 2001.11

루이지애나 24 60 No 24 in 60 No 1999. 1

메인 24 60 No No N/A 2001.11

메릴랜드 즉시 60 Yes No N/A 2002. 1

매사추세츠 2 No
5)

24 in 60 No 1998.12

미시간 2 No
6)

No N/A -

미네소타 24 60 No No N/A 2002. 7

미시시피 즉시 60 No No N/A 2001.10

미주리 24 60 No No N/A 2002. 7

몬테나 즉시 60 No No N/A 2002. 2

네브래스카
7)

즉시 60 No 24 in 48 No 1998.12

네바다 24 60 No 24
8)

No 2000. 1

뉴햄프셔 즉시 60 No No N/A 2001.10

뉴저지 24 60 No No N/A 2002. 3

뉴멕시코 3 60 No No N/A 2002. 7

뉴욕 즉시  60
9)

Yes No N/A 2001.12



부  록  175

<부표 2-1>의 계속

주

급여수급후

근로의무

부과시한(개월)

주별 수급기간 제한

평생수급기간(개월) 연속수급기간(개월)
최초시한

도달시점시한
아동급여

지속여부
시한

아동급여

지속여부

노스캐롤라이나 3 60 No 24
10)

No 1998. 8

노스다코타 즉시 60 No No N/A 2002. 7

오하이오 24 60 No 36
11)

No 2000.10

오클라호마 즉시 60 No No N/A 2001.10

오리건 즉시 No12) 24 in 84 No 1998. 7

펜실베니아 24 60 No No N/A 2002. 3

로드아일랜드 2 60 Yes
13)

No N/A -

사우스캐롤라이나 즉시 60 No 24 in 120 No 1998.10

사우스다코타 2 60 Yes
14)

No N/A 2001.12

테네시 즉시 60 No 18
15)

No 1998. 4

텍사스 즉시 60 No 12/24/3616) Yes 1997. 5

유타 즉시 36 No No N/A 2000. 1

버몬트 30 No
17)

Yes - - -

버지니아 3 60 No 2418) No 1997. 7

워싱톤 즉시 60 No No N/A 2002. 8

웨스트버지니아 즉시 60 No No N/A 2002. 1

위스콘신 즉시 6019) No No N/A 2001.10

와이오밍 즉시 60 No No N/A 1999. 1

  주: 1) 주별 예외조항으로 이미 시범사업 실시중인 경우에는 이 시한이 적용됨.

2) Not Applicable.

3) 예외조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현재는 평생 시한이 없음.

4) 2000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36개월.

5) 60개월 이후에는 주 재원으로 지원.

6) 60개월 이후 여러 요구조건에 따랐지만, 자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 재원으로 지원. 

7) 예외조항에 의한 시범사업 중.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이 있는 가구는 48개월 이내에 24

개월로 제한. 평생 기한은 60개월. 자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시한이 

없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전.

8) 24개월 수급 이후 12개월간 수급 불가.

9)　주가 모든 가족에 대해 TANF급여와 동일 수준의 Safety Net Assistance 제공.

10) 24개월 수급 이후 36개월간 수급 불가.

11) 36개월 수급 이후 24개월간 수급 불가.

12)　면제조항이 포괄적이어서 60개월 이후에는 면제되어 있거나 제재에 의해 수급 불가.

13) 모든 가족에게 급여 계속 지급.

14) 친척이 아동을 돌볼 경우 아동에게는 급여가 지속될 수 있음. 

15) 18개월 수급 이후 3개월간 수급 불가.

16) 12, 24, 36개월간 수급 이후 36개월간 수급 불가.

17) 예외조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현재는 평생 수급기간 제한정책이 없음.

18) 24개월 수급 이후 24개월간 수급 불가.

19)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60개월 이전에 수급이 정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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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시한 적용 면제조항

부모/

보호자

고령

부모/

보호자

장애

장애

가구원

보호

가정

폭력

피해자

유아

보호
임 신 기  타

앨라배마 ○ ○ ○ ○ 약물남용 치료 과정중

알래스카 ○ ○ ○ 곤란한 상황시

애리조나 ○ ○ ○ ○ ○ ○ JOBStart 참여

아칸소 ○ ○ ○ ○ ○
약물남용 치료 과정중

정당사유/구직곤란

캘리포니아 ○ ○ ○
County 평가에 따라 

참여 곤란시

콜로라도 ○ ○

급여 중지시 가구외 시

설에서 보호해야 하는 

부모없는 아동

코네티컷 ○ ○ ○ ○ ○ ○

델라웨어 ○ ○
1)

○

20시간 이상 근로했지

만 소득 부족시

아동프로그램참여중

Dist. of Col ○ ○ ○ ○ ○ ○ 보육시설 이용 불가시

프롤리다 ○ ○ ○

조지아 면제조항 없음

하와이 ○ ○ ○ ○ ○

아이다호 ○ ○

일리노이 ○ ○ 성인근로시 제한 없음

인디애나 ○ ○ ○ ○ ○ ○

아이오와 면제조항 없음

캔자스 면제조항 없음

켄터키 ○ ○ ○

루이지애나 ○ ○ ○ ○

약물남용 치료 과정중

고실업시

구직활동중

메인 ○
별도의 주 프로그램에 

있는 가구

메릴랜드 ○ ○ ○ ○ 소득활동종사가구

매사추세츠 평생 시한 없음

미시간 평생 시한 없음

미네소타 ○ ○

미시시피 정책 마련중

미주리 ○ ○ ○ 임금보조 취업중

몬테나
가구투자협약에 따라 

특정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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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보호자

고령

부모/

보호자

장애

장애

가구원

보호

가정

폭력

피해자

아동

보호
임 신 기  타

네브래스카 ○ ○ ○ ○ ○ ○

기타 개인적 장애

약물남용 치료 과정중

고실업시

일자리 찾기 곤란시

네바다 ○ ○ ○ ○ 곤란한 상황시

뉴햄프셔 정책 마련중

뉴저지 ○ ○ ○ ○

뉴멕시코 면제조항 없음.

뉴욕
급여가 고용주나 제3자 

보조금일 경우

노스캐롤라이나 ○ ○ ○ ○
평생 시한에는 면제조

항 적용되지 않음

노스다코타 ○ ○ ○ ○

오하이오 면제조항 없음

오클라호마 면제조항 없음

오리건 ○ ○ ○ ○ ○ ○ JOBS에 적극 참여시

펜실베니아 면제조항 없음

로드아일랜드 기타 개인적 장애

사우스캐롤라이나 ○ ○ ○

보육시설이나 교통수단 

이용 불가시.

평생 시한에는 면제조

항 적용되지 않음

사우스다코타 ○ ○ 장애 퇴역군인

테네시 ○ ○ ○ ○ ○
보육시설이나 교통수단 

이용 불가시

텍사스 ○ ○ ○ ○ ○
평생 시한에는 면제조

항 적용되지 않음

유타

가구내 모든 부모가 

SSI 수급시.

연방 면제조항.

직전달 취업시간 80시

간 이상이고 이전 24개

월내 6개월간 80시간 

이상인 경우

버몬트 평생 시한 없음

버지니아 ○ ○ ○ ○ ○ ○
평생 시한에는 면제조

항 적용되지 않음

워싱톤 면제조항 없음

웨스트버지니아 ○ ○ ○ ○ ○

위스콘신 ○

와이오밍 면제조항 없음

전  체 21 34 27 22 21 9

  주: 1)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에만 적용.



178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부표 2-3> 평생시한 연장 조항

가정

폭력
고실업

성실한

노력

교육/

훈련

부모/

보호자

장애

장애

가구원

보호

기  타

앨라배마 ○

알래스카 ○

애리조나 평생 시한 없음

아칸소 ○ ○ ○ ○ ○ ○

3단계 임신중

적절한 경우 사례별로 

결정

캘리포니아 ○ ○

콜로라도 ○ ○

코네티컷 ○

델라웨어1) ○ ○ ○ ○

Dist. of Col ○ 저연령 아동

프롤리다 연장조항 없음

조지아 ○ 자연재해

하와이 ○ ○ ○

아이다호 ○ ○

일리노이

인디애나 ○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

되지 못한 경우

개인이 통제곤란한 특

수상황의 경우

아이오와 정책개발중

캔자스 연장조항 없음

켄터키 ○ ○ ○ ○

루이지애나 ○ ○ ○ ○ ○

메인 ○ ○

메릴랜드 정책개발중

매사추세츠 평생 시한 없음

미시간 평생 시한 없음

미네소타 ○

미시시피 ○ ○

미주리 ○

몬테나 정책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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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고실업

성실한

노력

교육/

훈련

부모/

보호자

장애

장애

가구원

보호

기  타

네브래스카
2) ○

가구가 심각한 곤란을 

겪을 경우

네바다 ○
개인의 자립에 도움이 

될 경우

뉴햄프셔 ○
풀타임 취업이지만 소

득 낮은 경우

뉴저지 ○ ○ ○ ○

아동이 심각한 곤란 겪

을 경우

보호자가 60세 이상

뉴멕시코 ○ ○ ○
실업률이 50% 이하인 

인디언 지역 거주

뉴욕 ○ ○ ○

노스캐롤라이나 ○

노스다코타 ○ ○

오하이오 ○
County가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판정시

오클라호마 연장조항 없음

오리건 ○

펜실베니아 정책개발중

로드아일랜드 ○

사우스캐롤라이나 ○ ○

사우스다코타 정책개발중

테네시 ○ ○

텍사스 정책개발중

유타 ○ ○
곤란한 상황시

19세 미만의 부모

버몬트 평생 시한 없음

버지니아 ○ ○

워싱톤 ○

웨스트버지니아 ○

위스콘신 ○ ○ ○ 곤란한 상황시

와이오밍 ○ ○

전  체 31 6 10 5 11 13

  주: 1) 48개월과 36개월 프로그램에 적용. 아동 대상으로 시한이 없는 프로그램 운 중.

2) 시한이 있는 프로그램에만 적용. 시한이 없는 별도 프로그램도 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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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주의 근로의무 면제조항 

저연령

아동

(상한)

장애, 

일시적

질병․

무능력

장애

가구원

보호

고령

가정

폭력

피해자

보육

시설

이용

 불가1)

임 신 기 타

앨라배마 1세 ○ ○ ○ ○ ○

알래스카 1세 ○ ○ ○ ○ ○

애리조나 1세 ○ ○ ○ ○ ○

아칸소 3개월 ○ ○ ○ ○ ○ ○

캘리포니아 6개월
2

○ ○ ○ ○ ○

콜로라도 No3) ○

코네티컷 1세 ○ ○ ○ ○

델라웨어 13주 ○ ○ ○ ○

Dist. of Col 1세 ○ ○ ○ ○ ○ ○

프롤리다 3개월 ○

조지아 1세

하와이 6개월 ○ ○ ○ ○ ○ ○

아이다호 3개월 ○

일리노이 1세 ○

인디애나 1세 ○ ○ ○ ○ ○ ○

아이오와 No
3)

○

캔자스 1세 ○ ○ ○ ○

켄터키 1세 ○ ○

루이지애나 1세

메인 1세

메릴랜드 1세 ○ ○ ○

매사추세츠 2세 ○ ○ ○ ○ ○ ○

미시간 3개월 ○ ○ ○ ○ ○ ○

미네소타 1세 ○ ○ ○ ○ ○ ○

미시시피 1세 ○ ○ ○ ○ ○ ○ ○

미주리 1세 ○ ○ ○ ○ ○ ○ ○

몬테나 No4)

네브래스카 12주 ○ ○ ○ ○ ○ ○

네바다 1세 ○ ○

뉴햄프셔 2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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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령

아동

(상한)

장애, 

일시적

질병․

무능력

장애

가구원

보호

고령

가정

폭력

피해자

보육

시설

이용

 불가1)

임 신 기 타

뉴저지 12주 ○ ○ ○ ○ ○ ○ ○

뉴멕시코 1세 ○ ○ ○ ○ ○ ○

뉴욕 3개월
5) ○ ○ ○ ○

노스캐롤라이나 1세 ○ ○ ○ ○

노스다코타 4개월 ○ ○ ○ ○ ○

오하이오
6) 1세

오클라호마 3개월

오리건 3개월
7) ○ ○ ○

펜실베니아 1세 ○ ○

로드아일랜드 1세 ○ ○ ○ ○ ○ ○ ○

사우스캐롤라이나 1세 ○ ○ ○ ○

사우스다코타 12주 ○ ○ ○ ○ ○

테네시 4개월 ○ ○ ○ ○ ○ ○

텍사스 3세 ○ ○ ○ ○ ○ ○

유타 No
4)

버몬트 3세
8) ○ ○ ○ ○ ○

버지니아 18개월 ○ ○ ○ ○ ○

워싱톤 3개월

웨스트버지니아 1세 ○ ○ ○ ○ ○ ○

위스콘신 12주

와이오밍 3개월 ○ ○ ○

전  체 35 29 28 25 22 20 26

  주: 1) 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혼자 돌보아야 하는 경우.

2) County마다 12주와 1년 사이에서 사례별로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음.

3)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음.

4)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없음.

5) County에서 재량으로 1세까지 연장할 수 있음. 

6) County에서 재량으로 면제조항 둘 수 있음.

7) 생후 90일까지 아이를 돌보는 1명의 부모에게만 적용됨.

8) 2개월 내에 시한에 도달할 경우 아동이 6개월 미만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구할 수 없

는 경우에만 근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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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 수급자격 결정 및 급여산정시 근로소득공제조항

수급자격 결정시 공제되는 소득 급여 산정시 공제되는 소득

앨라배마 20% 3개월간 100%, 이후에는 20%

알래스카 90달러

12개월간 150달러와 나머지의 33%.

이후 12개월마다 나머지의 25%, 20%, 

15%, 10%로 축소

애리조나 90달러와 나머지 30% 90달러와 나머지의 30%

아칸소 20% 20%와 나머지의 60%

캘리포니아 90달러 225달러와 나머지의 50%

콜로라도 90달러
4개월간 120달러와 나머지의 1/3.

다음 8개월간 120달러, 이후에는 90달러

코네티컷 90달러 연방 빈곤선까지 100%

델라웨어 90달러
4개월간 120달러와 나머지의 1/3.

다음 8개월간 120달러, 이후에는 90달러

Dist. of Col 100달러 100달러와 나머지의 50%

프롤리다 90달러 200달러와 나머지의 50%

조지아 90달러
4개월간 120달러와 나머지의 1/3.

다음 8개월간 120달러, 이후에는 90달러

하와이 20%
20%, 나머지 가운데 200달러, 다시 나

머지의 36%

아이다호 40% 40%

일리노이 90달러 67%

인디애나 90달러
4개월간 120달러와 나머지의 1/3.

다음 8개월간 120달러, 이후에는 90달러

아이오와 20%와 나머지의 50% 20%와 나머지의 50%

캔자스 90달러 90달러와 나머지의 40%

켄터키 90달러

2개월간 100%, 다음 4개월간 120달러와 

나머지의 1/3.

다음 8개월간 120달러, 이후에는 90달러

루이지애나 120달러 6개월간 1,260달러, 이후에는 120달러

메인 108달러와 나머지의 50% 108달러와 나머지의 50%

메릴랜드 20% 35%

매사추세츠 90달러 120달러와 나머지의 50%

미시간 200달러와 나머지의 20% 200달러와 나머지의 20%

미네소타 18% 38%

미시시피 90달러
6개월간 특정 가구에 대해 100%.

이후에는 90달러

미주리 90달러
12개월간 67%와 나머지의 90달러, 이후

에는 9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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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결정시 공제되는 소득 급여 산정시 공제되는 소득

몬테나 200달러
24개월간 200달러와 나머지의 25%.

이후에는 100달러

네브래스카 20% 20%

네바다 90달러와 20% 가운데 큰 것
3개월간 100%, 이후 9개월간 50%

이후에는 90달러와 20% 가운데 큰 것

뉴햄프셔 20% 50%

뉴저지 None 1개월간 100%, 이후에는 50%

뉴멕시코 150달러와 나머지의 50% 150달러와 나머지의 50%

뉴욕 90달러 90%과 나머지의 40%

노스캐롤라이나 27.5% 3개월간 100%, 이후에는 27.5%

노스다코타

90달러와 27% 가운데 큰 것.

처음 8개월간 50% 취업유인 추가

다음 2개월간 30% 취업유인 추가

다음 2개월간 10% 취업유인 추가

90달러와 27% 가운데 큰 것.

처음 8개월간 50% 취업유인 추가

다음 2개월간 30% 취업유인 추가

다음 2개월간 10% 취업유인 추가

오하이오 250달러와 나머지의 50% 250달러와 나머지의 50%

오클라호마 120달러와 나머지의 50% 120달러와 나머지의 50%

오리건 50% 50%

펜실베니아 90달러 50%

로드아일랜드 170달러와 나머지의 50% 170달러와 나머지의 50%

사우스캐롤라이나 50% 4개월간 50%, 이후에는 100달러

사우스다코타 90달러와 나머지의 20% 90달러와 나머지의 20%

테네시 150달러 150달러

텍사스 120달러와 나머지의 1/3
4개월간 120달러와 나머지의 90%, 이후

에는 120달러

유타 100달러 100달러와 나머지의 50%

버몬트 90달러 150달러와 나머지의 25%

버지니아 90달러
4개월간 120달러와 나머지의 1/3.

다음 8개월간 120달러, 이후에는 90달러

워싱톤 50% 50%

웨스트버지니아 60% 60%

위스콘신 None None

와이오밍 200달러 2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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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주별 개인개발계정(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유무와 

금액

상한

유무와

매칭

지원율

용  도

고등교육
첫 주거

구입
사업자금 의료비 기타

앨라배마 No No

알래스카 No No

애리조나 9,000달러 No ○ ○ ○ ○1)

아칸소 미확인액 3:1 ○ ○ ○

캘리포니아 5,000달러 No ○ ○ ○ ○
1)

콜로라도 상한 없음 No ○ ○ ○

코네티컷 상한 없음 No ○

델라웨어 5,000달러 No ○ ○

Dist. of Col No No

프롤리다 No No

조지아 5,000달러 No ○ ○ ○

하와이 No No

아이다호 No No

일리노이 미확인액 1:1 ○ ○ ○ ○
1)

인디애나 상한 없음
3:1(연간

300달러까지)
○ ○ ○ ○

1)

아이오와 50,000달러 25% ○ ○ ○ ○ ○
1)

캔자스 No No

켄터키 5,000달러 미확인율 ○ ○ ○ ○
6)

루이지애나 6,000달러 No ○  ○
1,4)

메인 12,000달러 가변적 ○ ○ ○ ○  ○3,5)

메릴랜드 No No

매사추세츠 No No

미시간 실행대기중

미네소타 3,000달러 2:1 ○ ○ ○

미시시피 No No

미주리 No No

몬테나 상한 없음 No ○ ○

네브래스카 No No

네바다 No No

뉴햄프셔 No No



부  록  185

<부표 2-6>의 계속

유무와

금액상한

유무와

매칭

지원율

용도

고등교육
첫 주거

구입

사업

자금
의료비 기타

뉴저지 No No

뉴멕시코 1,500달러 No ○ ○ ○
2)

뉴욕 상한 없음 미확인율 ○ ○ ○

노스캐롤라이나 미확인액 미확인 ○ ○ ○

노스다코타 No No

오하이오
6) 10,000달러

county

재량(상한2:1)
○ ○ ○

오클라호마 2,000달러 있음
7) ○ ○ ○

오리건 상한없음
근로시간

마다 1달러
○

펜실베니아 상한없음 No ○

로드아일랜드 2,500달러 No ○

사우스캐롤라이나 10,000달러 No ○ ○ ○ ○
1)

사우스다코타 No No

테네시 5,000달러 가변적 ○ ○ ○ ○3)

텍사스 10,000달러 미확인율 ○ ○ ○ ○

유타 No No

버몬트 500달러 No ○ ○ ○

버지니아 2,000달러 4,000달러 ○ ○ ○  ○
1,2)

워싱톤 3,000달러 미확인 ○ ○ ○

웨스트버지니아 No No

위스콘신

있음

(county

재량)

No

와이오밍 No No

  주: 1) 훈련비용 지출.

2) 피부양자의 교육비 지출.

3) 근로관련 차량/교통비.

4) 근로관련 의류/도구/장비구입비.

5) 긴급지출.

6) 불량주거 개축.

7)　연방 빈곤선의 100% 이하인 경우 1달러에 1달러, 매년 500달러 상한으로 4년까지. 

100% 초과∼150% 이하인 경우 1달러에 75센트, 150% 초과∼200% 이하인 경우 1달

러에 50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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